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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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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개1.

연 내 어업 본 도에 연:

연 간 개월: 2011. 8. 16 2012. 1. 16(5 )

연 연 원:

진과

보고

착 보고-

시 목1. : 2011. 8. 25( ) 10:30- 12:00

림 산식 원 경과 실2. :

간보고-

시 목1. : 2011. 10. 20( ) 14:00 ~ 2011. 10. 21( ) 12:00

2. :

보고-

시 목1. : 2011. 12. 29( ) 16:00- 18:00

림 산식 실2. : 6

내 어업 간담 개

시1. : 2011. 12. 21( ) 11:00-15:00

내 연2. :

워 개

시 월1. : 2011. 12. 26.( ) 11:00~14:00

재동 라마2. :

사

내 시험 식시- ( , 2012. 1. 10.)

충 내 연 충 지역 식 충주- ( , 2012. 1. 16)



ii

연 목2.

연(1)

우리 라 내 어업 도 내 어업 후 허 허가 신2005 , ,

고어업 본 여 내 산 원 보 리 산 생산 어업,

생 상 등 과 거 어 .

산 등 시 에 산 등 내 어업여건 변 고FTA

고 후변 에 원 식 경 변 어업 들에 도개, ,

등에 내 어업 본 도 근원 검 가 고 .

식어업 내 어업 생산량 차지 고 에도 고 허어- 70% ,

업 식어업 가 감 고 고 생산량,

차지 어 어 등 식업 신고어업 어 어 체계,

리가 재 실 .

에 식어업 들 말라 트 그린 동 겪 식업 체계-

리 체결 등 산 개 에 경쟁 강, FTA

여 상 식어업 허가 지 고 .

내 어업 지원 동시에 내 산 원 보- ,

내 어업 허 허가 도 어업실 량, ,

계 상습 등에 재 강 .

그 에도 어업 들 지 사 상 망 사용 승- , 2

어객들과 쟁 결 등 검 여 개 에 것 .

편 내 어업 동 에 규 것 에 산업 많 규 들 용,

고 내 어업과 어업 차 가 고 민 리에 주, ,

규 들 별도 규 것 타당 므 산업 과 계 리

가 .

연 목(2)

본 연 에 별 어업 도 심 여 도 개

도 고 체계상 용 규 등 포 내 어업,

개 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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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업 개 주 쟁3.

허 허가 신고어업 도 개(1) , ,

허 간 연 시 어업실 등 평가1)

내 어업 상 허어업 간 에 규 사 에10 , 5 ,

당 지 경우에 어업 신청 허 간 연 허가가

내 짐.

라 어업 경 실 진 식어업 도 에 규 결격사 에 당,

지 니 동 어업 보 게 결과가 생 므 허20 ,

간 연 에 도 동 연 니라 어업 실 등 평가 여 연

도 .

허가 우2)

내 어업 상 허가어업 우 고 다만 지역,

어업여건 고 여 특별 도 시 에 다고 고,

어 에 가 여지가1 .

러 우 규 허가 신규 신청 경우 간 만료

어 다시 허가 신청 경우에 용 미 동 어업, 5

고 에 우 규 재 .

신고어업 재3)

상 식어업 경우 재 내 어업 상 신고어업 어 어 공

사업 등에 어 보상 낮고 어업 체계 리가 미,

체결 등 산 개 에 식업 경쟁 강, FTA

차원에 어업 들 지 허가 가 고 .

라 허가 타당 허가 시 등 마,

등 개 마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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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2)

어업 들과 어 갈등1)

동 계내에 어업 과 어 간 마찰 생 만 단

내 어업 상 재 지 .

내 어업 시 리 에도 어질 립 어

다고 규 어 러 규 만 갈등 사 에 지,

에 미 므 갈등 생시 쟁 결 마 가, .

상 망 사용 허용2) 2

재 산 원 리 용 여 내 어업에 어 도 상 망 사용2

지 고 내 에 실 망 사용 어업 루어지고3

어업 들 지 허용 가 고 므 내 어업

에도 사용 허용에 규 가 .

내 산 원 식 승 규 마3)

내 산 원 보 내 생태계 란시 래 어

내 어 규 가 .

재 산 원 리 용 여 산 원 식에 승

루어지고 것 역시 규 에 당 므 산 원 식 승 등에,

내 어업 상에 별도 근거규 마 가 .

내 어업 상 처 마4)

내 어업 상 처 재 지 니 여 산 계

에 처 과 차에 규 규 용 고 ,

내 어업에 용 지 것 많 므 별도 처 .

산업 산 원 리 용 규5) ,

내 어업 에 라 동 에 규 지 내용에 산업22

산 원 리 용 도 어 어업에 용 산업,

상 규 내 에 그 용 에 지 것들 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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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가 .

청 규 가6)

재 에 허 허가어업 취 에 청 규 재16 2

공 어업 지에 청 규 재 므 가,

가 .

내 어업 개 시4.

허 허가 신고어업 도 개(1)

어업 리 강1)

어업 허 연 시 어업 경 평가결과에 라 연 허가 여 결 도

규 마 가

다만 러 경우 그동 업실 여 등 평가 여 연,

허가 여 결 것 새 운 규 볼 므 평가 차

가 게 것 .

개 라 다 어업 간 에 신( ‘ ’ .) 13 ( ) 4

여 허 허가 여 허 간 연 거 허가 새

신청 에 업실 경 상태 어업 료 등 평가 여 허가, ,

여 결 다고 규 .

어업 허 우 강2)

허가 우 다 규10 2 1

우 원 에 내용 어 것 므 ,

사 시 것 규

라 각 에 당 동 간 우, 10 2 1

에 지역 어업여건 고 여 다고 규 .

상 식어업 허가3)

상 식어업 허가 허가 상 식 시 것 므‘ ’

시 에 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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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 에도 시 에 시 규 것 지 그 에

다 도 것 지 결

시 규 경우 규 상 식시 갖 어업 에- ,

만 허가 실시 게 어 규 식업 업 들

상 므 경우에 가 허가 실시,

새 운 진 벽 것 .

에 상 식어업 상 식어업과 상 생산어업

재 내 에 상 식어업 상에 시 여 산,

동식 식 거 생산 것 지 포 고 므 포

시 마 것 .

산업 상 상 식어업 허가 식 식어업과 식

식어업 것과 산업경 사업 시 지 상 업경,

어업 평가 참고 여 내 어업 상 상 식어업 허가 어업

경우 시 식 식어업과 지식 식어업 고 시 규,

각각 과 상300 600 .

에 라 내 어업 규 고 동 시 규 별- , 9 , [ 3]

에 내 허가어업 규 망 연승 채취어업

낭 망 각망어업과 상 식어업 별 여 상 식어업에 어업

식 시 규 시 등 규, , ,

.

어객과 갈등(2)

동 계 내에 허가 어업 들과 어객들 쟁 지 고 ,

색 에 어 시 리 과

내용 고 쟁 규 것 고 볼

에 라 어질 에 신 여 동 계에 어업 허, 18 ( ) 2

가 어객간 쟁 생시 내 어업 단체 어 단체간 쟁

통 쟁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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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망 사용 허용(3) 2

재 산 원 리 어 사용 지 용 여 내 에 도23 ( ) 2

상 망 사용 원 지 고 사실상 내 에 망, 3

리 사용 고 실 여 내 어업 에 도 상 망 승2

에 규 신 고 .

산 원 리 동 시 규 규 참고 여 내 어업 에, 21 3

신 여 내 에 산 원 포 채취 여 상 망2

사용 원 지 시 도지사 승 경우에 허,

용 도 .

시 도지사가 승 도립 내 연 에 사용시-

망목 그 등에 사 청 여 결과 참고 고, , ,

지 용 사 께 규 .

에 라 시 규 신 여 상 망 사- 21 3 23 2

용승 차 등에 규 .

내 산 원 식 승(4)

재 내 산 원 내 에 산 원 리

용 여 산 원 식 지 승 루어지고 .

에 라 립 산과 원에 산 원 식 승 상 규격 등 승- ,

에 사 도 고

산 원 식 승 등 어업 들에게 규 에 당 므 규,

용 보다 내 어업 에 식 승 에 근거규 것 타

당 .

에 라 에 신 여 산 원 복 식- 21 4

지 승 규 승 경우 열,

거 고 차에 사 시 규 에 도, .

시 규 에 신 여 산 원 식 승 차에- 24

산 원 리 시 규 용 도 규1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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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업 상 처(5)

내 어업 에 규 어 처 과 사 들에 별도 마

어 지 산업 시 규 산 계 에,

처 과 차에 규 용 어 내 어업에 용 지,

것들 므 내 어업 에 용 처 마

가 .

공 어업 등 에 신 여 처16 ( ) 5 ,

시 규 다고 규 후 시 규 에 신, 15 2

여 별 에 상 규[ 6] .

산 계 에 처 과 차에 규 참-

고 여 허어업과 허가 신고어업 고 과,

에 라 처 경고 취 지 등 규( , ) .

청 규 가(6)

청 규 에 공 어업 지에 도16 2( )

청 도 규 .

과태료 규(7)

내 어업 시 에 별 과태료 과18 [ 2]

에 상 없 규 어 고 개 상 에 라 과태료,

과사 가 가 만 그에 상 가 .

라 시 에 별 에 신고어업에 과태료 과, 18 [ 2]

경우 신고 어업경 간에 라 과태료 차등 규 고 어질,

어 어도 어도 리, , ,

사 열람 거 경우에 에 라 과태료

차등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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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8)

공 어업 지 취 사 리1)

어업 지 사 허 허가 취 사 차 가 에도

고 내 어업 공 어업 지, 16

허 허가 취 사 께 규 고 므 리 가, .

라 에 공 허 허가 신고어업, 16 1

지 사 열거 고 에 허 허가 취, 2

사 열거 .

어업 지 간 여 것 타당 므 동- , ,

에 도 개월 내 간 여 라 가‘6 ’ .

규 에 지 취 사 에 에 라 용- , ‘ 22

산업 에 당 라고 규 어 식 도 어O ’

규 가독 고 .

어도 규 신 에2)

체계 고 어도 리 내 산 원 보 여 어

도에 실태 사 운 고 어도 리계 시, ,

도어도 리계 시 어도 리계 립 시 어도에 사,

후 리 철 도 내 어업 개 어

재 사 계 .

에 라 당 에 시 시 규 에 사 심- ,

시 시 규 개 .

시 에 어도 리계 변경시 사 경미- 16 ‘

사 규 고 에 어도 리 실태 사 에 규’ , 17

에 사후 리 에게 과, 18

등에 규 .

시 규 에 어도 리 운 에 그- 18 , 19

운 에 업 탁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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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개

1 연 목 및 필 성

우리 라 내 어업 도 내 어업 후 허 허가 신2005 , ,

고어업 본 도 여 내 산 원 보 리 산 생산 어업,

생 상 등 과 거 어 .

산 등 시 에 산 등 내 어업여건 변 고FTA

고 후변 에 원 식 경 변 어업 들에 도개, ,

등에 내 어업 본 도 근원 검 가 고 .

식어업 내 어업 생산량 도 차지 고- 70% (2010

허어업 식어업 가 감 고 고 생산량), ,

차지 어 어 등 식업 신고어업 어 어,

체계 리가 재 실 에 식어업 들 말라 트 그린.

동 겪 식업 체계 리 체결 등 산, FTA

개 에 경쟁 강 여 상 식어업 허가

지 고 .

내 어업 지원 동시에 내 산 원 보- ,

내 어업 허 허가 도 어업실 량,

계 상습 등에 재 강, .

그 에도 어업 들 지 사 상 망 사용 승- , 2

어객들과 쟁 결 등 검 여 개 에 것 .

편 내 어업 본래 산업 에 어 것 어 직도 많,

규 들 용 고 내 어업과 어업 차 가 고 민, ,

리에 주 규 들 별도 규 것 타당 므 산업 과

계 리 가 .

라 본 연 에 별 어업 도 심 개 도,

고 러 여 내 어업 개 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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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내용 및 범

연 내용 게 가지 어질 것

내 어업 본 도 허 허가 신고어업 도 등-

여 그 개 시 것 고 다 상 개,

내 어업 개 개 시 것

허 허가 신고어업 도 개 등

어업 리 강 어업 허 간 연 시 그간 어업 경 평가결과- :

에 라 연 허가여 결 등 어업 리

내 식어업 재 신고어업 어 상 식어업 상- : ,

어 식어업 등 허가어업 재 상 식어업 상어,

식어업 규 등 시 시

어업허가 도 리 허가 간 만료시 업실 경 량 계- : , ,

상습 등에 허가여 사 심사 료 등 우 검,

상 망 사용 허용- 2

어 어업 간 쟁 근본 결 동 계에 허가어업 과- :

어객 다 시 계 단체간 체 여 결 도

검

내 어업 개 시

내 어업 에 처 사 포-

내 산 원 식 승 마-

타 에 규 내용 내 어업 체-

3 진체계 및 략

본 연 연 원에 별 연 진 통

연 체 강 보 집 용 통 실시 가 계,

통 상 견 체 립 등 통 신뢰 연 결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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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 진 통 연 체 강

본 연 연 에 지식 뿐만 니-

라 산 가 간 연 가,

연 가 심 산업 가 간 연 가-

연 진 참여시킴 실질 연 결과 도

보 집 용 통 실시

연 에 료 연 보고 미- ,

료 등 통 여 신 료 집 용,

연 질 연 결과 신뢰 고

담당 별 연 진 에 연 진 개 여 참여-

연 진 내용 공 여 연 결과 질 상 도

가 계 통 상 견 체 립

계 가 에 동 연 내용과 연 심 연- ,

보고 에

어업 간담 개 도립 내 연-

충 지역 식시 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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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라 내 어업 실태

1 대내 및 대 여건 분석

내 내 어업1.

내 체 5.9%

단( : )

내

천
지

지( , )
어

99,897

(100%)

5,925

(5.93%)

2,837

(2.84%)

1,291

(1.29%)

1,780

(1.78%)

17

(0.02%)

지 통계연보* (2009),

내 어업 건 허어업 심 감 에8,457 ,

맑 공 책 가 리 식 에 신규 허- ‘90

허연 허 리 사용 등 감,

*내 어업 허건 건: (’90 ) 631 (’95) 455 (’00) 228 (’10) 7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9)

계 8,559 8,363 8,471 8,383 8,457 101%

허어업 146 115 92 82 75 92%

허가어업 4,934 4,882 4,962 4,847 4,708 97%

신고어업 3,479 3,366 3,417 3,454 3,674 106%

내 어업 개 동< >

단 건( : )



2 우리 라 내 어업 실태

26

* 허어업 식어업 망어업 공동어업 채취어업: , , ,

*허가어업 망어업 채포어업 연승어업 채취어업 시업 낭: , , , , ,

망어업 각망어업,

*신고어업 망어업 어살어업 통 어업 시어업 상 식어업: , , , , ,

상어 식어업

내 어업 생산량 후 감 시 근 식어업’80 ,

심 생산량 가

내 어업 생산량 생산 천 억원 내 산- ‘10 31 , 3,338 ,

생산량 천 생산 억원(3,127 ) 1.0%, (74,240 ) 4.5%

내 어업 생산량 식어업 어 어업 차지67%, 33%

주 생산 가 리 식 차 어들 시- ’70~’80 ’90

생산량 감 후 복

근 어 어 등 상 식 어 생산 가 식어업 생산-

량 복

어 어 개 어 체 식생산량2 51% (’10 )

어: (’95) 2,348 (’00) 2,725 (’05) 5,775 (’10) 7,902

어: (’95) 2,788 (’00) 2,808 (’05) 3,320 (’10) 2,652

2006 2007 2008 2009 2010
(’09/’08)

생산량 24,843 26,760 29,180 30,071 30,982 103%

어 어업 7,139 5,803 11,098 11,707 10,256 88%

식어업 17,704 20,957 18,082 18,364 20,726 113%

내 어업 생산동< >

단( : )

어업생산통계 통계청*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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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라 내 어업2. SWOT 1)

2 내수면 어업 분석

내 식산업 낮 내 경쟁1.

어 미꾸라지 등 가 산 가 내 고 통 용 내 체 등, , ,

경쟁

내 어 량 만 여 지- 2001 2 3

식 재래식 식 지 식 규 천평 미( 63%) , (1

만 개 후 시 생산19 , 65%)

고 도 식 지 식 단 당 생산 태 여과식 시- ( 3 )

체 에 과16%

내 산식 진 미2.

담 어 통 가 취 식당과 규 직거래 고 민들( ) ,

마 감염우 등 식 여 진

1) 림 산식 원 경과 차 내 어업 계 쪽 참‘ 3 ’ 4 .

내

경

강 (S) (W)

내 어 지-

계별 지역별 다 어업 재-

내 지 지역경 여-

내 다원 가 보 용-

원 감 내 산업 미-

지 취-

연- R&D

내 산 도 심-

경

(O) (T)

식용 동 원-

미래 식량산업 내 시-

고 가가 식 책 마-

경 내 생태계 리 강-

지 후변 심-

등 시 개 가- FTA

책사업 생태계-

다 처 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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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 통 량 가 산 경 지역에 고 내40% ,

어 지역도 내 지역에 편

미래 내 연 미진3.

담 어 열 어 어 근 내고 산어 식( , )

상 개 미

어 미꾸라지 어 등 주 어 산 란 어에 여, , ( )

어업경

고 상어 등 식용 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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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어업 검

1 내 내수면 어업 법 검토

내 어업 주 내용 검1.

허 허가 신고어업 도(1) , ,

허 간 연1)

내 어업 상 허어업 간 에 규 사 에10 , 5 ,

당 지 경우에 어업 신청 허 간 연 허가가

내 짐.

라 어업 경 실 진 식어업 도 에 규 결격사 에 당,

지 니 동 어업 보 게 결과가 생 므 허20 ,

간 연 에 도 동 연 니라 어업 실 등 평가 여 연

도 .

허가 우2)

내 어업 상 허가어업 우 고 다만 지역,

어업여건 고 여 특별 도 시 에 다고 규,

어 어 우 원 에 가1 .

러 우 규 허가 신규 신청 경우 간 만료

어 다시 허가 신청 경우에 용 미 동 어업, 5

고 에 우 규 재 .

신고어업 재3)

상 식어업 경우 재 내 어업 상 신고어업 어 어 공

사업 등에 어 보상 낮고 어업 체계 리가 미,

체결 등 산 개 에 식업 경쟁 강, FTA

차원에 어업 들 지 허가 가 고 므

허가 타당 허가 시 시 에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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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식어업 경우 고 가가 상어산업 허가

것 타당 상어 식어업에 상어,

진 고 므 여 에 .

타(2)

어업 들과 어 갈등 생시 쟁 결 차 재1)

동 계내에 어업 과 어 간 마찰 생 만 단

내 어업 상 재 지 .

내 어업 시 리 에도 어질 립 어

다고 규 어 러 규 만 갈등 사 에 지,

에 미 므 갈등 생시 쟁 결 마 가, .

상 망 사용 허용 색2) 2

재 산 원 리 용 여 내 어업에 어 도 상 망 사용2

지 고 실 망 사용 어업 루어지고 어업3

들 지 허용 가 고 므 내 어업 에도 사용 승

에 규 가 .

산 원 식 승 에 규3)

내 산 원 보 내 생태계 란시 래 어

내 어 규 가 .

재 산 원 리 용 여 산 원 식에 승 루

어지고 것 역시 규 에 당 므 산 원 식 승 등에,

내 어업 상에 별도 근거규 마 가 .

내 어업 상 처 마4)

산 계 에 처 과 차에 규 규

용 고 내 어업에 용 지 들 많 므 별도,

처 마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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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산 원 리 용 규5) ,

내 어업 에 라 동 에 규 지 내용에 산업22

산 원 리 용 도 어 어업에 용 산업 상,

규 내 에 그 용 에 지 것들 므 용

규 시 가 .

청 규6)

재 에 허 허가어업 취 에 청 규 재16 2

공 어업 지에 청 규 재, .

내 어업 검2.

산업(1)

산업 산 원 감 고갈 지 어업에 질 지,

여 어업에 참여 것 규 리 도 어업 허 어업허가,

신고 도 고 뿐만 니라 산 원 보 보 리에,

마 고 산업 규 본 .

내 어업 내 개 진 에 내 어업 산업 에( )

통 규 고 었 내 어업 에 각,

재 지원 개 지도 등 결 별도 마, , .

그러 내 개 진 에도 허 허가 신고어업, 1975

심 산업 체계 랐 동 에 규 지 내용 산업,

용 다 규 고 .

어업에 용 산업 규 들 에 내 어업 에 용 에

지 규 들 재 므 별 여 내 어업 에 별도 규

것과 용 규 여 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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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원 리(2)

산 원 리 산 원 리계 립 고 산 원 보 복,

등에 사 규 여 산 원 리 어업

지 과 어업 득 에 여 것 목 .

산 원 리 용 다 닷가 어업 여 공, ,

상 산 원 보 역 규 고 ,

산 원 리 에 여 체 계가 규 어 지 .

내 산 원 보 리에 본 사 역시 내 어업 에 규

것 에 산 원 리 용 도 고 어업 들에게 규,

에 당 규 들 므 내 어업 에도 주 규 들 별도

규 가 다고 것 .

질 생태계보 에(3)

내 어 식 질 생태계 보 에 동2 3 ,

시 규 에 라 타 질 염원 에 당2 ‘ ’ .

타 질 염원 내 어 식 고 60

동 시 규 에 라 시 거 리1 , 74 86

지 타 질 염원 리 신고 에 타 질 염원15 ‘

그 도 원료 사료 등 질 염 원 질 사용’, ‘

량 용 사용량 질 염 질 지 억 시, ’ ‘

계 도 고’ .

동 시 규 별 에 타 질 염원 리 가 여 가[ 19]

규 어 .

여 에 규 시 경우 시 에 상 없 사 시‘ ’ , 20%

상 고 가 미 내지 미 동등 상 것, 1 1.5

지시 다고 규 고 어 컨 질 염,

가 낮 식 식시 리 에게도 동 게 시

시 것 리 지 규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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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

질 생태계 보 에

2 ( ) 에 사용 용어 다 과 같다 개. < 2007.1.19, 2007.

4.11, 2007.5.17>

염원 라 폐 시 생시 사 등 거 등1. “ ” , ,

통 여 지 질 염 질 원 말 다.

염원 라 도시 도 지 산지 공사 등 특 에2. “ ” , , , ,

특 게 질 염 질 원 말 다.

타 질 염원 라 염원 염원 리 지 니3. “ ”

질 염 질 시 경 것 말 다.

생략( )

시 규 2 타 질 염원( ) 질 생태계 보 에 ( “ ”

라 다 에 타 질 염원 별 과 같다) 2 3 1 .

5 타 질 염원 리

60 타 질 염원 신고 등( ) 타 질 염원 리

고 경 에 여 경 에게 신고 여 다.

신고 사 변경 에도 같다.

타 질 염원 리 경 에 여 질

염 질 지 억 시 등 여

다.

별 개[ 1] < 2011.2.9>

타 질 염원( 2 )

시 상 규

1. 산 식

시

가 내 어업 에 가 리 식어. 6 허 상

내 어업 에 만. 6 11

어( )養鰻場

계가

곱미 상500

것

다 산업 에 상 식. 43 2 2

어업 식 식어업시

계가

곱미 상500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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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규 에 질 염 질 억 시2

가 지 니 다고 에 경 에

여 간 여 개 다.

경 규 에 여 신고 가 규 에 개1 3

에 업 지시 거 당 타 질 염원 폐쇄

다.

규 타 질 염원에 여 용 다36 44 .

시 규 86 타 질 염원 리 신고 등( ) 단에60 1

라 타 질 염원 거 리 시 거 리

지 별지 식 타 질 염원 리신고 에 다 각15 37

첨 여 시 도지사에게 여 다.

타 질 염원 그 도1.

원료 사료 등 질 염 원 질 사용량 용 사용량2. ,

질 염 질

에 시 계3. 87

에 라 신고 시 도지사 신고 에게 별지 식 타1 38

질 염원 신고 고 별지 식 타 질 염원 리 드, 39

여 리 여 다.

후단에 라 신고 사 타 질 염원 신고 에60 1 (

신고사 만 당 다 변경 그 변경 에 별지 식 타) 40

질 염원 리 변경신고 에 타 질 염원 신고 변경내용

첨 여 시 도지사에게 여 다 다만 다 각 어. ,

에 당 경우에 그 사 가 생 지 다30 .

사업 가 변경 경우1.

사업 재지가 변경 경우 청과 타 질 염원 같고 지2. ( ,

규 에 지 니 경우만 당 다)

에 라 변경신고 시 도지사 타 질 염원 신고3

쪽에 변경신고사 다.

시 규 87 타 질 염원 리 시 등( ) 60

2 에 라 타 질 염원 리 가 질 염 질 지 거

억 여 여 시 과 그 에 별 같다19 .

시 규 88 타 질 염원 리 에 개 시 도지사( )

60 에 개 경우에 에 간 여 다3 1 .

에 개 타 질 염원 리 시 도지사에1

게 개 계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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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 에 개 계 에 시 개 간 그2

여 사 여 다.

별 개[ 19] < 2011.2.9>

타 질 염원 리 가 여 ( 87 )

타 질 염원 시 등

1. 산

식

시

가 가 리.

식어

사료 후 시간 지났 트 미만1) 2 10

상 사료 사용 다 다만 티미 미만 어( ) . , 10浮上

에 사료 다( ) .種苗

사료 리 에 라 림 고시 사료공 에2) 10

사료만 사용 여 다 다만 특별 사 시 도지사가. ,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상사료 실 지 상 각각 티미 상3) 10

여 다 다만 사료 실 우 가 없 경우에 그. ,

러 지 니 다.

뇨 집 시 갖 변 여4) ,

집 뇨 상 운 여 에 재 지 니 도 처

리 여 다.

죽 고 지체 없 거 여 고 상에 운 여 질5) ,

염 생 지 니 도 게 처리 여 다.

어병 료 생 지 게 사용6) ( )魚病

여 니 다.

만.

어

시료찌꺼 과 그 슬러지 등 게 처리1)

여 사 시 트 상 고 가 미 내지20 1

미 시 가 시간 상 체 경우에1.5 ( 1.5

미 다 동등 상1 )

것 지시 여 다 다만. ,

고 에 라 질 용 경우에 시1

지시 다 게 다.

식 청 거 식에 사용 계 척2)

에 생 질 염 질 시 에 시 처리 거1)

별도 시 등 여 처리 여 다.

식 청 에 청 주 연간 청 신고 에3)

어 다.

에 라 시 에 가라 에 여4) 1) 2)

주 산 지 니 도 거

여 경우 목 여과망 래여과상 등 여과시, ( )細目

탈 시 여 다.

죽 고 지체 없 거 여 고 상에 운 여 질5) ,

염 생 지 니 도 게 처리 여 다.

어병 료 생 지 게 사용 여6)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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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4)

지 지 용 보 등에 사 지

용 고 리 여 업 경 과 업 생산 상 탕

업 경쟁 강 민경 균 경 보 에 지

것 목 고 .

여 에 지란 답 과 원 그 에 지목 고 실‘ , ,

경 지 다 생식 재 지 용 지 다만 지 에 라( ,

지 등 통 지 다 지 개량시 과) 지에

생산 생산시 통 시 지 미’ .

지에 내 어 식 경우에 동 에 라35

지 용신고 .

지 에 업진 역에 원 업 생산- 32

지 개량과 직 지 니 지 용 없 , 어

에 시 지 만 곱미 미만 어1

식 그 림 산식 어업용시 산 시, ( ,

어업 가 생산 산 건 보 시 어업,

어업 경 에 사용 어업 재 보 시 )

에 지 용 허용 어 .

라- , 업진 역 에 루어지 어 식 시 과 림 산

식 어업용시 산 시 어업 가 생산( ,

산 건 보 시 어업 어업 경 에,

고 만 어 식 식어업시 에 여: 1. , , 시 도지사가 지역 경 특

고 여 다고 경우에 경 승 얻어

질 고 별도 시 다, .

타 질 염원 시 등

다 식.

식어업

시

목에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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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어업 재 보 시 )에 지 용신

고

참< >

지

32 용도 역에( ) 업진 역에 업 생산 지 개량

과 직 지 니 지 용 없다 다만. , 다 각

지 용 그러 지 니 다 개. < 2009.5.27>

통 산 산 산 산 산 말 다1. ( .

같다 가공 처리 시 산업 업 업 산업 산업 말) (

다 같다 시험 연 시. )

어린 마 그 에 통 업 공동생 에2. , ,

편 시 용 시

업 주택 그 에 통 업용 시 산업용 시3.

사 시4.

천 그 에 에 보 시5. , ,

재 보 복원 매 재 탑 그 에6. , , ,

슷 공

도 철도 그 에 통 공공시7. , ,

지 원 개 탐사 지 채 과 별8. ( ) (採鑛 積

사용)置

9. 어 득원 개 등 어 에 시 통 시

업보 역에 다 각 지 용 없다.

각 에 지 용1. 1

업 득 에 시 통 건 공 그2. ,

시

업 생 여건 개 여 시 통3.

건 공 그 시,

업진 지역 지 당시 계 에 라 가 허가 승 등 거

신고 고 건 공 과 그 시 에 여 과1 2

규 용 지 니 다.

업진 지역 지 당시 계 에 라 다 각 에 여 가

허가 승 등 거 신고 고 공사 사업 시 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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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 허가 승 등 거 신고 가 없 경우에 시 공사

사업에 착 말 다 그 공사 사업에 여만 과) 1 2

규 용 지 니 다.

건 건1.

공 그 시2.

지 질변경3.

그 에 지 에4. 1 3

시 29 업진 역에( )

생략~

에 어 에 시 통32 1 9 “

시 란 다 각 시 말 다 개” . < 2008.2.29>

1. 지 만 곱미 미만 어 식 그 림 산식1 ,

어업용시

내에 생산 산 집 냉 별 포 산지2. ( )豫冷

통시 그 지 만 곱미 미만 시3

지 천 곱미 미만 업 계 리시3. 3

지 천 곱미 지 단체 업생산 단체가 경4. 3 (

우에 만 곱미 미만 식 산 산 용1 )

질 료 사료 시

에 지 타용도 시사용 에 시5. 36

내에 생산 산 매 시 업생산 단체가 여 운6.

시 그 지 천 곱미 미만 시3

시 규 25 그 어업용시( ) 에 그29 7 1 “

림 산식 어업용시 란 다 각 시 말 다 개” . <

2008.3.3>

산 시1.

어업 가 생산 산 건 보 여 시2.

어업 어업경 에 사용 사료 어 등 어업 재 보3.

여 시

35 지 용신고( ) 지 다 각 어 에 당 시 지

용 통 에 라 시 청

에게 신고 여 다 신고 사 변경 경우에도 같다 개. . <

2009.5.27, 2012.1.17>

업 주택 어업 주택 산업용 시 목에 개량시 과1. , , ( 2 1

산 생산시 다 산 통 가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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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마 등 업 공동생 편 시2.

산 연 시 과3. 어 식 등 어업용 시

에 신고 상 시 규 업진 지역에1 , ,

등에 사 통 다.

시[ : 2012.7.18] 35

시 35 지 용신고( ) 에 라 지 용 신고 변35 1

경신고 지 용신고 에 림 산식 첨

여 당 지 재지 시 청 에게

여 다 개. < 2008.2.29, 2009.11.26>

삭 <2009.11.26>

시 청 신고내용 검 경우 신고

보 보 에 여 용33 3 4

다 개. < 2009.11.26>

시 청 에 라 지 용신고 등1

에 신고내용 에35 33 1 5 6 36

지 여 검 여 다고 경우에 림 산식

에 라 지 용신고 신고 에게 내주어 지 니 다,

고 경우에 그 사 체 여

다 개. < 2008.2.29, 2009.11.26>

시 36 신고에 지 용 에 지 용신고( ) 35 2

상시 규 업진 지역에 등 별

1과 같다.

별 개[ 1] < 2011.12.8>

지 용신고 상시 규 등( 36 )

시 규

업진 지역 에1.

에 당29 4

업 주택

각 목 어29 4 1

에 당 주택

주

당 곱미660

2. 에 당29 5 1

시 같 에4

당 시 업용시

각 목 어29 4 1

에 당

원 업 과 업

업 당 천 곱: 1 500

미

업 당 천 곱미: 7

업진 지역 경우에(

천 곱미3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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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규

업진 지역 에3.

29 5 2 3

에 당 시 같

에 당 시4

산업용시

각 목 어29 4 1

에 당

원 업 과 업

업 당 천 곱: 1 500

미

업 당 천 곱: 7

미

가 생산 산4.

처리 여 업진 지

역 에 집

과 매 가공공

등 산 통 가공시

창고 리사 등(

시 포 다)

각 목 어29 4 1

에 당

원 업 과 에

어업 원

어업

당 천 곱미3 300

원 원 생산5. ( )

산 처리 여

업진 지역 에 집

과 매 창고

가공공 등 산

통 가공시

업 식 산업 본

에 생산 단체 어,

업경 체 지원에

에

사 산업 동,

에 어 계 산업

동 그

어업경 체 지원에

에 어16

단체당 천 곱미7

업진 지역 에6.

에32 1 2

당 다 각 목 시

가 어린 마.

. 창고 업 계 리

시 퇴

다. 경 당 어린 집 원

등 시 ,

보건진료

라 목 운.

동시 마 공동주차

마 공동취 마

공동 산어 체험

없 없

에 당7. 29 2 2

산업 시험 연

시

리 당 천 곱미 업진 지7 (

역 경우에 천 곱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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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역 지 리에 특별(5)

개 역 지 리에 특별 개 역 지 과 개

역에 주민에 지원 지 매 그 에 개 역, , ,

리 사 도시 질 산

지 고 도시 주변 연 경 보 여 도시민 건 생 경 보

것 목 .

동 개 역 내에 규 고 개12 ,

역 내에 건 공 개 지 고 통, ,

건 시 청 허가 경우에 허용

도 고 .

시 규

8. 업진 지역 에

어 식

각 목 어29 4 1

에 당

원 업 에

어업 원 어업 ,

업 어업경 체

지원에 16

에 어

당 만 곱미1

업진 지역 에9.

에 당29 7 1

어업용시 어

식 시

각 목 어29 4 1

에 당

원 업 에

어업 원 어업 ,

업 어업경 체

지원에 16

에 어

당

천 곱미1 500

고< >

에 규 시 업진 역 당시1. 2 7

포 다.

에 당 시 당 가 시 에2. 1 , 2 9

에 당 시 규 용 에 어 당 시 가 지 용신고

간 그 시 지 용 산 것 다5 .

시 에 업진 지역 시 포 지 니 다3. 1 3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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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역 지 리에 특별 시 에 별13 [

에 허용 건 공 건 규1] ,

고 .

상 식어업 경우 개 역 지 곳에 어 에- ,

어 동 고 .

내 식 경우에 동 시 별 에에 개 역- [ 1] ,

주민 주거 생 편 생업 시 가 동식 시 에 당.

여 시 청 허가가 가 허용 .

그러 가 허용 어 지 천 습지 등- , ‘ ( )溜地

업생산 극 낮 지 라고 규 어’ .

사 실 등 다 동식 시 과 달리 업생산 극- ( ) ‘蠶室

낮 지 가 닐 경우에 어 없다고 어 고 업생산’ ,

극 낮 단 차 마 어 지 에 사실

상 식 들에게 지 용 고 .

참< >

개 역 지 리에 특별

12 개 역에( ) 개 역에 건 건 용도

변경 공 지 질변경 죽목 채 지 건, , , ( ) , ,竹木

계 용에 에 도시계2 11

사업 도시계 사업 라 다 시 없다 다만( “ ” ) . , 다 각

어 에 당 특별 도지사 시 청

시 청 라 다 허가 그 다( “ ” ) .

개< 2009.2.6, 2010.4.15, 2011.9.16>

다 각 목 어 에 당 건 공 통1.

건 건 공 에 지 질변경

가 공원 지 실 체 시 시 청 여가 용. , , ,

규 실내 생 체 시 등 개 역 보 리에 도

움 시

도 철도 등 개 역 통과 시 과 에. , ( )線形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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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 역 닌 지역에 지가 곤란 여 개 역 내에 지 여.

만 그 과 목 달 시

라 사에 시 시.

마. 개 역 주민 주거 생 편 생업 시

개 역 건 에 라 지 취락지2. 15 ( )移築

공 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에 공 사업3. 4

개 역에 시 공 사업만 당 다 에 같다 시( . )

에 라 철거 건 주단지

공 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에 공3 2. 4

사업 시 에 라 철거 건 취락지 곤란 건

개 역 지 당시 주택 공 시 취락지 가 닌,

지역

건 건 지 니 지 질변경 경우4.

등 통 지 질변경

채 량 그 에 통 규 상 죽목5. ( ), ( )樹量 竹木

채

통 지6.

래 갈 등 통 건 통 간7.

지

에 건 통 건 근린생 시8. 1 13

등 통 용도 용도변경

생략( )

시 13 허가 상 건 공 등( ) 에12 1 1

건 공 건, 별 과 같다1 .

개 역 지가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용도지역에 허용 건 공 건 거 다.

개 역 지 당시 개 역 경계 건 공1. (

에 라 개 역 지 당시 미 계 에 라 허가 등12 6

공사 사업에 착 건 공 포 다 통 경우)

그 건 공 지 개 역 지 당시 담 등(

어 어 상 체가 지 말 다)

개 역 지 당시 당 지 미만 개 역에 편2. 2 1

지 지목 지( ) ( )地目 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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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개[ 1] < 2011.12.8>

건 공 건, ( 13 1 )

개 역 주민5.

주거 생 편

생업 시

가 가목 목 경우에 개 역에 림업 산)

업에 사 가 경우만 당 다.

에 사 에 사 재 사 재) , ,

사 지 에 여 시

다.

다 사 사 재 사 재 사 가 개) , , , 1 [

역 에 라 개 역에 집단취락( 2 3 2

지역 포 다 에 주택 거주 말) 1

다 같다 당 개 시 만 건 다 다만 개. ] 1 . ,

역에 상 계 업에 사 고 가 미 허가2

사 사 재 사 재 사 허, , ,

가 용도 사용 고 경우에 시

에 라 계 에 가 건 허가

다.

가 동식 시.

사1) 가 사 돼지 말 닭 리 사슴 개 사) (

건 말 다 가 당 포 여 천) 1 1

곱미 여 다 경우 사에 곱미. 33

리실 고 사 다 시 용도변경,

경우에 리실 철거 여 다 다만 도 과 산. ,

개 역에 사 규 상 원 경 등,

보 여 천 곱미 에1

림 산식 경 과 여

에 다.

과 원 지 사 가 당 곱미) 1 100

여 다.

다 지 사료 재 지에 우마사 지) ( )牛馬舍

사료 재 천 여1 5

다.

라 다 어 경우에 당 지역에 사)

허가 없다.

가 뇨 리 용에 에 라 가 사

지역

복 사업지역과 에 라 개 역 리계2 2 4

에 리 지역2 3 1 8

에 라 시 에30 2

업 집 시

실2) ( )蠶室 뽕 천 곱미 당 뽕 천 주당 곱2 1 800 50

미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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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리(6)

시 리 월 에 결 어 월 공포 었2011 2 18 3 9

고 에 라 공포 후 개월 경과 월 시, 1 1 6 2012 9 10 .

시 산 원 과 경 염 시 사고 등

에 라 시 리 에 사 규 건 시,

고 산 원 보 시 산업 어 과 민, ,

삶 질 상에 지 것 목 .

주 내용 시 시도 등 지 시, ,

리 도 시 업 허가 등 도 도 시어 업, ,

신고 등과 시 업 등에 도 도 등 개, 8 , 55

어 .

창고3) 말 등 사 과 여 경우만 당 다.

어4) 지 천 습지 등 업생산 극 낮 지에( )溜池

여 다.

사5) 꿩 우 달 지 그 에 슷 새 곤충 등, , , ,

사 여 지에 경우 가 당1

포 여 곱미 여 다300 .

재 사6) 가 가 당 포 여 곱미 여) 1 300

다.

재 사에 곱미 리실) 10

재 사 다 시 용도변경 경우에 리,

실 철거 여 다.

다 라 지역에 없다) 1) ) .

재 사7) 가 가 당 포 여 곱미 여) 1 500

다.

라 지역에 없다) 1) ) .

퇴 사8)

퇴

포 여 곱미 퇴 사 퇴 산300 (

말 다 퇴 업) ,

경우에만 다.

9)

실10) 경재 시 원 등 재 경우 재료 리,

라 틱 그 에 슷 것 사용 여 그 에, ,

실 가동에 직 계실 리실 곱미6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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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시업 내 어업 에 라 허가어업 어 었9 ,

시 리 에 라 내 어업 시업 규

삭 고 재 내 어업 에 라 내 산 원 식 보, 18

내 생태계 보 어질 립 등 여 시 등 어 에 여

어 시 상 지역 등, , , .

내 에 시 업 경우에 내 어업 에 라 공 허가 ,

사 신고 도 것 시 리

내 사 경우에 등 도 고 공 등 그,

등에 허가 도 고 .

2 주 가 내수면 어업 법 검토

본 내 어업 주 내용1.

본 내 어업 개(1) 2)

본 내 어업 천 등 공공 에 산 원 채포 어 어,

업과 사 등에 산 원 식 식업 어짐

본 내 어업 생산량 지 만 지1990 20 ,

후 생산량 감 여 에 만 감2005 10

어 어업과 식업 생산량 감 고 에 체 내 생, 2005

산량에 어 어업 차지 식업 식업56%, 44%

감 고

본 내 식업 태 가 리식과 상 식 태 어지 상,

식 지 식 식 여과식 우 식 어짐, , ,

내 식업 체생산량 만 천 만- 2005 4 2 1985 9 6

천 에 상 감

어 별 식생산량 어 어 어 어- (48%), (29%), (14%), (10%)

2) 균 내 연 진 립 산과 원 민 생태연 단 보고 립 산과 원, , , ,

쪽 참2009. 2., 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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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 어업(2)

어업1)

내 용 리 여 어업 과 내 어 리 원 어 규 등

규 고 .

내 어업

내 규 고 어업 공동어업 고 어업 상 역5

내 과 림 산 신 지 에 .

공동 어업 내 어 에게 허5 .

어규

공동어업 내 에 내 어 원 어업5

상 산동식 채포 어 고 경우 어규( )

만들어 도도 지사 가 .

내 어 에 어규 에 승 신청 도도 지사 내

어 리 원 견 들어 어 당 게 지 거 어료가,

산동식 식 어 리에 용에 지 단 여 어규

가 .

산 원보2)

산 원보 에 산동식 채포 어 산동식, ,

역 도 보 어 보 연어 어, ,

사업 진 어도 보 등 규 고 .

내 어업과 규 폭 에 산동식 채포 지 산동식,

마 시 거 죽게 독 사용 지 러 규

여 채포 산동식 지 지 등 규 고 연어 채포 특별,

경우 고 지 고 .



3 내 어업 검

48

내 어업 규3)

내 어업 규 어업 과 산 원보 에 근거 여 도도 마다 .

당 도도 지사 림 산 본 각 도도 여건

감 여 어업 규 림 산 신 가, .

내 어업 규 목 본 어업단 어업 산 원 보,

사 여 어업질 립에 것 주,

내용 산동식 채포 허가 허가 신청 간, ,

지 산동식 채포 지 간 체 어 어 채포 지, , ,

역 어 통 차단 래어 식 지 역에 래채, , ,

취 지 등, .

시< > 도 내 어업 규

어업 산 원 보 규 러65 1 4 1

실시 규 다, .

목 차

1 ( 1 - 3 )

산동 채포 허가2 ( 4 - 20 )

산 원 보 어업 단 등3 , ( 21 - 29 )

4 ( 30 - 33 )

1

목( )

1 규 어업 에 규 내 에 어 산 원8 3

보 어업 단 타 어업 에 계 어 사 것,

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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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고 경( )

2 산 동식 채포에 계 어 지사에 신청 신고 고 사,

람 그 주 지 시 지청 경 신청 거 신고 지, ,

다 다만 도에 주 가지지 사람 그 주 지 도. , ,

지사 신 첨 여 직 지사에 신청 거 신고 다, , .

신고( )

3 어업 규 에 신고 별 식에5 1 , 1

것 다.

2 산 동식 채포 허가

산 동식 채포 허가( )

4 다 어 어 에 라 산 동식 채포 고 사람 ,

어 어 마다 지사 허가 지 다 다만 어업, . ,

어 에 근거 여 경우 어업 규 에 어규 에 근거129

고 경우에 다, .

망 다1 ( 2 )

망2

망3

망4

망5

주6

망7

8

어살9

도그10

계가 신청( )

5 규 에 허가 채포 허가 라고 다 고( )

사람 별 식 신청 지사에 다, 2 .

지사 신청 에 당 신청 에 허락 여 결 에2 ,

계 어 다고 가 다.

허가 간( )

6 채포 허가 간 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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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어업 산 원 보 다고2 ,

에 내 어 리 원 견 들어 허가 간 그, ,

도에 단 가 다, .

허가( )

7 지사 채포 허가 에 그 신청 에게 별 식 허, 3

가 것 다.

허가( )

8 채포 허가 사람 당 허가에 산동식 채포

에 허가 거 사 에게 시 지, ,

다.

허가 갱신 신청 에 허가 청에 사람2 ,

당 허가 산 동식 채포 에 규 에,

계없 그 주 지 시 그 재 내용 허가 재 내용과 동,

고 당 허가 청에 취지 허가 사본,

거 사 에게 시 것 다, .

규 에 허가 사본 가지고 사람 허가3 ,

지체 없 허가 사본 당 시 에게 납, ,

다.

허가 도등 지( )

9 채포 허가 사람 허가 규 에 허가, 2

사본 타 에게 도 거 여 다, .

허가 건( )

10 지사 어업 상 산 원 보 가 에

채포 허가시에 당 허가에 건 가 다, , .

허가 내용에 채포 지( )

11 채포 허가 사람 채포 허가 내용 채포 당 어, ( (

어 에 산동식 채포 어 등에 것 말 다),

채포 역 채포 간 말 다 같다 에 산 동식 채. .)

포 다.

허가 내용 변경 허가( )

12 채포 허가 사람 당 채포 사가 내용에 변경, ( )詐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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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별 식에 신청 고 지사 허가, 4 ,

지 다.

경우에 규 용 다2 , 5 2 10 .

허가 갱신 신청( )

13 채포 허가 사람 허가 재사 허가 내용 다, ( .)

에 변경 생 경우에 신 게 별 식에 신청, 5

여 지사에게 허가 갱신 신청 다, .

허가 재 신청( )

14 채포 허가 사람 허가 실 거 훼 었 에,

신 게 그 여 지사에 허가 재 신청 다, .

허가 갱신 재( )

15 지사 다 경우에 지체 없게 허가 고쳐 거 재, ,

다.

허가1 12 .

규 에 갱신 규 에 재 신청2 13

었 .

규 에 채포 허가에 그 내용 변경 거3 19 1 , ,

건 .

허가 납( )

16 채포 허가 사람 당 허가가 그 어 삭 었, ,

경우에 신 게 그 허가 지사에 납 다 규 에, .

허가 갱신 재 경우에 어 사가 에

도 같 다, .

경우에 허가 납 가 없 여 그 취지2 , ,

지사에 신고 지 다.

채포 허가 사람 사망 산 그 상 병 후3 , , ,

병에 립 청산, 2

다.

사가 지 경우( )

17 지사 다 각 에 당 경우에 채포 허가 지 다1 , .

신청 가 어업에 신 결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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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산 원 보 상 가 다고2 .

지사 규 에 채포 허가 지 에 미리 내2 1 , ,

어 리 원 견 듣 것과 동시에 당 신청 에게 그,

가지고 통지 고 공개에 견 청취 실시 지,

다.

견 청취시에 당 신청 그 리 당 사 에3 ,

변 거 거 가 다.

지사 규 에 채포 사가 지 내 어4 1 2 ,

리 원 견 듣 것 다.

허가 취( )

18 지사 채포 허가 사람 규 에 당 게1 1

었 당 허가 취 것 다, .

지사 규 에 처 에 미리 내 어 리 원2 , ,

견 듣지 다.

규 에 처 과 청 에 어 심리 공개3 1 ,

에 실시 지 다.

어업 허가 변경 취 채포 지등( , )

19 지사 산 원 보 타 어업 가 다고

에 채포 허가에 그 내용 변경 거 건, ,

여 취 거 채포 지시킬 가 다, .

채포 허가 사람 어업에 러 규 에 근거2 ,

처 에 에도 과 마찬가지 다, .

규 에 처 동 채포 허가에3 ,

가 다.

지사 규 에 채포 허가 내용 변경4 1 2 ,

건 가 채포 지 실시 고 에 청 실시 지,

다.

경우에 규 용 다5 1 2 , 2 3 .

허가 실( )

20 채포 허가 사람 사망 거 산 에 당 허가, ,

상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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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 원 보 어업 단 등,

지( )

21 산 동식 에 것 내 에 거 다, .

공 업 폐 내 에 폐 고 사람 그2 , ,

량 폐 시 재 여 지사,

검 지 다 .

지사 규 에 사람 경우 규 에3 1

검 결과에 산동식 식 보 상 가 다고 에,

그 사람에 거 미 마,

변경 가 다.

규 질 탁 지 용 사람에 용 지4 2 ,

다.

지 간( )

22 다 상란에 산동 각각 동 란 간에 채포,

다.

연어 어가 산 것 체포 다2 .

규 에 체포 산동 포 다 그3 2 ( .) ,

지 거 매 다.

어 어 지( )

23 다 어 에 라 산 동 채포 다 다만 어, . , 3

에 어 어 새우 채보 목 경우에 그 지, ,

다.

에 통 어1

살 갈고리 사용 어2

망 사용 어3 もじ

망 건망에 산동 채포 다 다만 어업2 . ,

어 에 근거 고 경우에 그 지 다, .

시리강 시리강 시리 에 역에3 ,

월 월 지 월 월 지 사 에, 4 20 6 30 10 1 12 31 ,

뜰채그 사용 어 에 산동 채포 다.

지 역 지( )

24 다 상란에 역에 동 란에 간에 동 란에, ,

산 동 채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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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원 보 규 에 지 다 각 보2 15 1

역에 산 동 채포 다, .

지사가 산 원 보 상 가 다고 여 지 역 간3

원 보 등 라고 다 에 지사가 지 산 동( .) , ( 보

산 동 라고 다 채포 다.) .

지사 규 에 원 보 등 보 산 동 지4

고 에 내 어 리 원 견 듣 것 다, .

원 보 등 보 산 동 지 지사가 고시에5 3 ,

것 다.

규 원 보 등 보 산 동 변경 경우에6 2

용 다.

규 에 여 채포 산 동 포 다7 1 , 2 3 ( .)

그 지 거 매 다.

에 어 채포 지( )

24 2 시 쓰 강 에 타 우에 에 역 포(

다 에 몰 지 사 지사가 고시 시간내에 각시.) ,

어 채포 다.

래 등 채취 허가( )

25 어업 어 어 내 에 규 지 역 보,

내에 어 래 래 등 라고 다 채취, , ( )

고 사람 별 식에 신청 고 지사 허가, 6 ,

지 다.

어업 어 어 내에 어 규 에 허가2 ,

고 사람 신청 에 당 어 과 어업 가지,

사람 동 지사에 다.

경우에 규 에 허가 고 사람 어3 , 1 ,

업 가지 사람 래 갈 등 채취에 산 원 보,

상 통상 지 없거 그 당 가 없 동 주지, ,

경우에 그 사 재 도 연고 동 에 신 가 다, .

경우에 규 에 허가 고 사람 동4 , 1

에 신 그 사 재 에 지사 당 허,

가신청 당 어업 사 청취 후에 가 경우에,

가 다, .

지사 허가 에 당 신청 에게 허가 다5 1 , .



2 주 가 내 어업 검

55

사쿠 어 통 가 단 산동 채보( )

26 사쿠 어 통 가 단 산동 채포 경우에 강폭,

상 어도 개통 다3 1 .

시험 연 등 용( )

27 규 산동식 산 동식 채포 간,

역 다시 사용 어 어 에 지에 규

지사 허가 사람 시험 연 실습 식용, ,

란 포 다 공 본 에 어 시험 연 등 라( .) (

고 다 산 동식 채포에 용 지 다.) , .

허가 고 사람 별 식에 신청 지사2 , 7

에 다.

지사 허가 에 별 식에 허가3 1 , 8

다.

지사 허가에 건 가 다4 1 , .

계가 사람 당 허가 시험 연 등 료후5 1 , ,

지체 없 그 경과 지사에 보고 다, .

허가 사람 허가 재 사 에 여 당 시험6 1 , ,

연 등 다.

허가 사람 허가 재 사 에 변경 고7 1 ,

경우에 지사 허가 지 다, .

지 규 경우에 용 다 경우에8 2 4 , .

다 라고 고쳐 다 라고 어 꾸 것 다3 . . .

규 규 에 허가 사람에9 8 , 1 7

용 다.

어 어 지 신고( )

28 어업 규 에 어 지 건 어 지72

사람 그 에 당 식 건 거, ,

에 지체 없 그 취지 지사에 신고 지 다, .

지 갱신 재 등( )

29 지 재사 변경 생시 거 당 지 에

재 가 지 거 당 지 망실 거 훼,

에 지체없 것 고쳐 쓰거 새 게 건 거 지,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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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업 주 내용2.

내 어업 개(1) 3)

내 원 가지고 내 산 생산량 마다,

가

에 포 고 내 어 여 에 상- 800 , 2005

내 산 생산량 만918

계 산 생산 산 생산량 후 매- 1 , 1985

도 가 고10%

산 역시 만 에 만 가1978 9 2003 158 ,

본 미 등 가에 어, ,

개 개 후 내 식업 경 주 산업 식 고

리 원 용 식업 질 상 라 가지- 1979 , ,

책 펼 식업 심 식 포 가공 동시에 시, , , ,

지역에 어 시 시

내 어업 주 내용(2)

어업1)

경과

월 민 상 원 차 에 민공1986 1 20 14 ‘

어업 가결 공포’ , .

지만 어업 동 어업규 그에 도10

여건 공포200 .

에 라 삼 어업 다 지1978 11 1987

각 어 리 가 립 .

3) 균 내 연 진 립 산과 원 민 생태연 단 보고 립 산과 원, , , ,

쪽 참2009. 2., 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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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내용

에 용 에 다루고 내 그1 , ,

민공 체 역에 생동식 포 거 식

것 규 고 .

에 식 민 집단 개 과 동2 , ,

시에 식 용 규 고 .

에 어업 어 량 어업허가 격 어 검사 등에3 , , ,

규 고 .

에 지 어 어 어 지어 께 간척 지4 , , ,

염에 책 등에 사 규 고 .

에 가가 포 지 고 귀 생 포 타 식5

고 식 취 타 식지역 식시 등에 처 규,

규 고 .

에 담고6 .

어업 식 극 용 식어업5 , 9 , 14

신 질 보상 도 것, .

어업 실시2)

어업 실시

어업 규 체 어업 실시 공포 었1987 .

어업 실시 내용

후 연 어 등 시 어 등 도 고 어1980

어 어업 검사 여 어 과 어 규 .

어 어 어 도 실시 매 여 월 동, , . , 7-8 , 7-10

월 월 경 가 가 어 산란 식 어, 6-8 ,

보 여 집단어업 망어업에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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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목규격 원에 어 어 사용 지 규 원에 주, .

어 사용 개량 폐 시 고 폭 독극 에, ,

어 엄 고 .

가 차원에 시 에 주 경 어, , 75

상에 여 허용어 량 어 량에 차지 어 허용량 규

도 .

어업 질 고 감독 검사 도 규 .

타주3)

민공 경보

민공 상 통

민공 생동 보 실시

민공 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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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어업 등 개 시

1 내수면어업법 개 주 쟁 검토

허 허가 신고어업 도 개1.

어업 리 강(1)

상 허 간1)

식어업 단 산 원 보 어업 통: 10 , , ,

에 라 내10

망어업 공동어업 단 공 사업에 경우 그 에 통, : 5 , ,

경우에 내5

간 연

가지 경우 고 어업 가 신청 어업 허 간 만료-

각각 간내에 간 연 허가10 , 5

상에 걸쳐 연 허가 연 허가 간 식어업- 2 , 10 ,

그 허어업 망어업 공동어업 과 없( , ) 5

연 허 사

어업 신청 가지 경우 고 연 허가 주어-

다고 규 어

식어업 경우에 산 원 보 어업 여 통-

경우 산 원 산란 등 식 보 산시책 진( ,

여 경우)

망 공동어업 경우에 공 사업 시 에 경우 통- ,

경우 다 에 라 어업 가 지 고 경우 어( , , ,

어 시 차 간 미만 경우, 5 )

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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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어업 사-

개2)

어업 신청 가지 경우 고 연 허가 주어 다

고 규 어 어 에 라 실 어업 도 사실상 간 어업 보, 20

어업 실 보상 등 게 어 용 극 고 실( )

고 어업경

허 간 연 허 사 에 어 리 어업경 상태가 극 실 다고

에 체 근거 재 지 므 허 간 연,

허 사 에 당 지 여 에 평가가 사실상 루어지지 못 고

라 어업 허 연 시 어업 경 평가결과에 라 연 허가 여 결,

도 규 마 가 .

그러 어업 허 간 연 허가 간 만료 허- ,

가 새 신청 경우에 그동 업실 여 등 평가

여 연 허가 허가 신청 들 것 새 운 규 볼

므 평가 차가 게 것 것 게.

진 후에 것 람직 다고 사료

어업 도개 원 에 도 산업 상 허어업 평가 도 신 고 고

참고 것 .4)

4) 차 어업 도개 원 료 내 료 참고2 ( ) .

참고 료< >

산업 상 허 우 사 에 당 경우 시 가 산-

원 심 거쳐 우 도 고 사 에,

객 평가지 시 에 강 지

고 라 우 목 객 고 평가지. , ,

시 실 보

컨 어 리 어업경 상태 실 근지역 헥타 당 평균 생산실- ,

고 여 생산 평가 여 평균 생산실 경3 30%

우 우 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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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3)

어업허가 도 리 강(2)

우 도1)

도 취지 어업 생업 어민 보 간 만료 여:

어업 어업 보 것뿐만 니라 어업 산업,

시

내 용 신청 경우 다 과 같 우 에 라 허가 여: ( 10

1 )

어업 허가 지역 어업 공동 여)

직 내 어업계 과 그 단체,

어업 허가 신청 어업과 같 어업 경 거)

에 사

내 어업개 산 에 여 경험과 실)

에 허가 우 결

동 에 에도 고 당 지역 어업여건 고 여 특별- 2 1 ,

도 시 에 허가 우 에 다고 규

어

주 내용 허 간 연 허가에 평가 규 신 단 허가: ( ,

간 만료 재신청에 허가여 결 에도 어업실

등 평가 가 므 께 규 것 타당 )

13 어업 간( ) 생략~

특별 도지사 시 청 허 허가어업 간 만

료 경우에 허 간 연 신청 거 허가 새 신청 고

에 여 업실 어업 경 상태 어업 료 등 평가 여 허가 여, ,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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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 동 에 허가어업 우 에 여 경: 1

진 규 단 고 리실 도 규 개 진, “2009

에 거 여 허가어업 우 지역 실 에 맞게 지 체에”

도 규 것 결

어업 도개 원 에 도 허 도 우 규 허처

시 청 체 등 결 도 산

계 개 람직 다 견 시

개

러 우 허가 신규 신청 경우에 타당 허가- ,

간 만료 경우 다시 허가 신청 경우에 런 우 지

못 다 가

동 에 규 에 어업 허 허가 신청 어업과- 1 2 , ‘

같 어업 경 거 에 사 라고만 어 어’

에 허가 득 과거에 동 어업 경 별 지

므 별 가

동 지 체에 우 에 내용- , 2 1

다고 러 재 상쇄시킬, 1

므 당 지 체에 것 우 에1

지 도 내에 동 간 우 것 등

가

컨 에 지 허가 신청 직 에 허가 득 과거- ,

에 동 어업 경 에 우 다 내용

도

개

5) 림 산식 원 원 내 어업 개 검 보고 경 원, - ,

, 2010. 2.

주 내용 규: 10 2

10 우 에 어업 허 허가 다 각( ) 6 9

우 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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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간 만료 허가 재신청시 어업실 평가2)

개

허가 경우 간 만료 었 허가 재신청 경우에 업실- ,

경 량 어 사용 등 계 상습,

등에 연 허가 허가 여 사 심사 여 우 에

가

어업 허 허가 지역 어업 공동1.

여 직 내 어업계 과 그 단체( ),內水面漁業契

어업 허 허가 신청 어업과 같 어업 경 거 에2.

사

내 어업개 산 에 경험과 실3.

특별 도 시 말 울특별시가 강 경( ,

우에 강 리에 업 말 다 같다. ) 1

각 에 당 동 간 우 에 지역 어업여건 고 여

울특별시가 강 경우에 울특별시 말 다 같( .

다 다)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우1 2

다 각 어 에 당 우 에 다.

경우 특별 도 시 에 내 어업 심 거쳐

다.

어업 허 허가 에 에 라 용1. 22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여 처

어업 허 허가 어업 어 리 경 상태가 극 실2.

다고

에 라 어업 취득 다가 당 사 없 도3. 7 1

각 후단에 내 어업 내 어업3

내 어업에 식과 경험 사람 다 경우 내.

어업 과 운 등에 사 당 특별 도 시

다.

에도 고 산업 에 시 산 원 특4 88 (

별 도 경우 시 도 산 원 말 다 같다 운. )

특별 도 시 시 산 원 여 내 어업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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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에 지도 검 통 어 사용시 처 과 어- 3

상 시 어업허가 취 고 볼

개

상 식어업 재(3)

규1)

내 어업 시 에 라 상 식어업 신고어업 어9

식어업 허어업(cf. )

상 식어업 상에 시 여 산동식 식 거:

생산 어업

연2)

당시 내 개 진 식어업 허어업 고 상 식1975 ,

어업에 규 지 .

주 내용 어업 간 규 에 당 내용 신:

13 어업 간 허어업 간( ) 6 1 1 10

다 다만 산 원 보 어업 여 통 경우에. ,

그 간 내 다10 .

허어업 허가어업6 1 2 3 , 9 1 11

신고어업 간 다 다만 공 사업 시 에 경우 그5 . ,

에 통 경우에 그 간 내 다5 .

특별 도지사 시 청 단 단1 , 2 , 10 3

각 에 당 사 가 경우 고16 1 1 2

어업 가 신청 어업 허 간 만료 본1 2

본 간 내에 간 연 허가 여 다 경우 상에 걸. 2

쳐 연 허가 에 연 허가 간 식어업 과10

없고 그 허어업 과 없다, 5 .

특별 도지사 시 청 허가어업 간 만료 경우

에 허가 재신청 고 에 여 업실 어업 경 상태 어업, ,

료 등 평가 여 허가 여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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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 에 통 시 갖 어 식어업 경,

신청 경우에 허 다고 규

내 어업 동시 개 통 내 에2000. 7. 29.

신고어업 망어업 어살 통 시 상 식 상어 식어업, , , , ,

개에 어업질 립과 어업 원 보 도6

상 식어업 허가3)

재 상 식어업에 당 어 어 어 등 고, , , ,

가가 산업 내 생산량 차지 고

말라 트 그린 동 식업 들 게 업계 내2005

에 도 허 허가 것 지 고

허 상 식어업 사 에 루어지고

에 사 에 허 것 타당 지 허가,

규 가 강 에도 고 리 통

산 개 에 내 식업 경 상 어 움 고 경 염,

지 별 신규진 어가 도, ( )價

다 등에 고

산업 개2004 통 에 상 식어업 신고 에 허가

에 어업과 평 차원에 도 상 식어업,

허가 가

참고 료< >

산업 개2004

상 식어업 원래 신고어업 었 것 허가어업-

산업 시 개[ 2005.7.1] [ 7314 , 2004.12.31, ]

상 식어업 상 생산어업( )陸上 苗生産漁業 별 신규진

염 지 고 산 개 에 식어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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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어 움 여 상 식어업 상 생산어업 신고어업에

허가어업

산업

41 허가어업 상 동 어 산 원 보( ) 8 ( )動力漁船

고 어업 여 특 여 통( )漁業調整

미만 동 어 사용 어업 근 어업 라 다8 ( “ ” )

어 어 마다 림 산식 허가 다.

동 어 미만 동 어 어 업과 어업, 8

여 통 상 미만 동 어 사용8 10

어업 근 어업 에 어업 어업 연 어업 라3 ( “ ”

다 에 당 어업 어 어 마다 시 도지사 허가)

다.

다 각 어 에 당 어업 어 어 시

마다 시 청 허가 다 개. < 2010.1.25>

어업 역 여 어 거 동 어1. :

미만 동 어 사용 여 어업 다만 림 산식5 . ,

어업 시 도지사가 산 원 리 에 라 허용36 38

어 량 리 경우에 미만 동 어 에 여 허가8

다.

상 식어업 공 상 에 산동식 식2. :

어업

생산어업 게 다 닷가3. : 공 상

에 시 여 산 생산 어업( )水産 苗 생산(

간 동 간 경우 포 다)

지 규 에 라 허가 어업별 어업1 3

통 다 각 사 그 에 허가 여,

차 등 림 산식 다 다만 허가 우 어업 여건. ,

등 고 여 당 어업 허가 청 다.

어업 별 어 마 어업허가 허가 사1. , , , ,

지 업 역 허가 어 체( ) ,揚陸港

연 어업과 어업에 허가 그 어업에 사용 어2.

사용 어,

상 식어업 식 생산어업 상 식어3. ,

업과 생산어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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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식어업 허가 시 고 사4)

첫째 상 식어업 허가 허가 상 식 시 것, ‘ ’

므 시 에 마 가

식 상 어 어 어 등 어 별 습 식 에 차, , ,

가 므 포 허가 마 어 우므 든,

상 식어업 허가 것 지 어 에 만,

허가 것 지 결

청 35 1 3 4 6 ( 34 1 1 7

지 어 에 당 경우 다 에 당 사 어업 허)

가가 취 그 어 어 에 여 림 산식

에 라 그 허가 취 에 어업 허가 여1

니 다.

산업 시

27 상 식어업 생산어업 에( ) 41 3 2

상 식어업 다 각 같다.

1. 상 식 식어업 상에 등 시 여 닷:

용 여 산동식 식 어업

2. 상 식 식어업 닷 용 여 산동식 식:

어업

에 생산어업 다 각 같다41 3 3 .

상 식 생산어업 상에 등 시 여 닷1. :

용 여 산 생산 상 상에 생산 간 동(

간 경우 포 다 에 같다 어업. )

상 식 생산어업 닷 용 여 산 생산2. :

어업

식 생산어업 게 다에 여 채 연3. : ( )採苗漣

직 어뜨 산 생산 어업

말목식 생산어업 게 간 지에 말목 고 그 말목에4. :

채 연 여 산 생산 어업

뗏목식 생산어업 게 다에 뗏목 고 그 뗏목에 채5. :

연 여 산 생산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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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시 마 에도 시 에 시 규 것 지,

그 에 다 도 것 지 결

시 규 경우 규 상 식시 갖 어업 에,

만 허가 실시 게 므 규 식업 업 들,

상 라 시 규 삼 경우에 가. ,

허가 실시 새 운 진 벽 것

에 상 식어업 상 식어업과 상 생산어업

재 내 에 상 식어업 상에 시 여 산동식,

식 거 생산 것 지 포 고 므 포 시

마 것 .

참고 료5)

상 식어업 시

어업 허가 신고에 규

시 림 산식 개[ 2011. 9. 5] [ 201 , 2011. 9. 5, ]

개

산업 개 공포 시( 7314 , 2004. 12. 31. , 2005. 7. 1. ) 상

식어업 상 생산어업 신고어업에 허가어업 에 라 동

어업 허가에 시 등 편 연 어업 어업에 사용,

어 복량 과 연근 어업 어 사용량( ) ( )船腹量 漁具

어 지 등 도 운 상 타 미 개

보 것 .

주 내용

가 상 식어업 생산어업 시 등 별. ( 3 4 5 , 4

신 별, 5)

염 지 여 신고어업에 허가어업(1) ( )赤潮

상 식어업 생산어업 어업별 과 식 생산

허가 시 등 체 가, .

상 식어업 상 생산어업 어업별 각각 식(2) (水槽

어업과 식 어업 고 동 어업 식 과) ( ) , ( )式 築堤式 苗

질 염 지시 고 지시 월동시 등 갖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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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어업허가에 시 과 갖 도 여(3)

염에 등 사 에 것 .

별 개[ 4] < 2010.4.28>

상 식어업 별 식 시 ( 3 4 )

식어업 식
시

규 시

상 식

식어업

어 갑각1. , ,

삼 그, ,

용 산

동식

복 식 경우2.

에 어 삼,

삼 갑, 각

삼

곱미100

상

질 염 지시 질 생태계 보1. :

에 시 규 별2

고 같 시 규1 1 ,

별 에 시87 19 1

등

2. 고 지시 산 공: ,

고 도산 도 트 상 생( 90 ) ,

여과시 시 지 공 시, ,

개 상 다만 강원도 라 도 신1 . , ,

경상 도 울 주특별,

도 경우에 용 지 니 다.

월동시 월동 식 식3. :

경우에 규 월동시 시(

규 시 심 등에 여 시, ,

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 고 여 별도

여 다)

상 식

식어업

어 갑각1. , ,

삼 그, ,

용 산동

식

복 식 경우2.

에 어 삼,

삼 갑, 각

삼

시

헥타0.2

상

별 개[ 5] < 2010.4.28>

생산어업 별 시 ( 3 5 )

생산어업 생산
시

규 시 어 사 거리

상 식

생산어업

어 복, , ,

새우, ,

삼 우, ,

그 산동

식

곱미33

상

1. 고 지시 :

산 공 고 도산,

( 도 트 상 생90 ) ,

여과시 시, ,

지 공 시 개1

상 다만 강원도 라. ,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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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식어업 경우 게 식과 식 어 식

시 규 시 규 고,

내 상 식어업 식 시 에 라 게 지 식 식1. , 2. ,

여과식 어볼3. 6)

6) 삼 우리 라 내 식업 에 고 산경 집, , 37 3

쪽(2006. 12.), 5 .

생산어업 생산
시

규 시 어 사 거리

신 경상 도 울,

주특별 도

경우에 용 지

니 다.

월동시 월동2. :

생산 경우에

규 월동시

시 규 시 심( , ,

등에 여 시 도지사

가 어업 여건 등 고

여 여 다)

상 식

생산어업

어

그

산동식

시

헥타 상0.1

헥타5

식

생산어업

가, ,

리 개, ,

새고막 우,

그,

산동식

헥타 상0.5

헥타5

헥타 당 미 간승1 100

다만 래20 . ,

헥타 당 미1 2.2 ,

미 시 책 상40 5

책 겹 시 가18 ( ), 새

고막 헥타 당 미1 1

미, 100

시 100

100

미

말목식

생산어업

그,

산동식 헥타 상0.5

헥타5

헥타 당 곱미 가1 50 ( 25

미 미× 2 )

시 40

50

미

뗏목식

생산어업

진주 개, ,

그 산

동식

헥타 상0.5

헥타5

헥타 당 곱미 가1 165 (

미 미18 × 9

)당 뗏목 6

100

미

고

시 도지사 상 식 생산어업 상 식 생산어업에 여 시 규

생산어업 여건 고 여 생산 상 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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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과 식 주 개 지에 식 것에 여과식- ,

상 식 과 같 시 내에 공 만든 에 식에

용 재사용 여 식 식

지 식과 식 리 가 게 신 량- , ,

등 연 많 에 여과식 리. ,

가 많 지만 연 경 어 도에

고 도 식 가 여 생산 지만 여과식. ,

재사용 므 어병 생시 산에 집단 폐사 험

고 사용시 여과용 미생 죽 등 지 고, .7)

상 가지 식 시 단 다 과 같-

상 식어업 허가 시 상과 같 가지 어 식-

시 규 시 별 것 고 러, ,

7) 삼 쪽, , 6 .

지 식 식 여과식

식
에 다량

용 여 어

어지에 상 새 운
공 만든 에

산 공 사,

재사용

식 태
,

도 식

,

고 도 식

,

고 도 식

간

목공사 등( + )

과

공사 등( + )

리
과다

료 냉각 등( + )

특 연 경 많 연 경

간
어 겨울에

식 가

계 에 변

가

연 도 식 가

므 생산

상어

어

어 어 가, , ,

미꾸라지,

냉 어

지개 어 산천어,

냉 어+

복 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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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식 것 니므 에 것 타당 지

라 상 식어업 지에 루어지 지 식 식 식 어- , ,

지식 식어업 고 여과식 식 공 만들어,

식 것 므 식 식어업 식 채택

에 상 식어업 식 식 것과도 사( , )

다 지식 식어업과 식 식어업 시 규 고 에,

허가어업 식어업 지 진 규 가

지 도 낮게 것 람직

지식 같 경우 규 경우 에- 3,300

루어지 경우도 에 루어지 경우도, 660

식 보통 에 루어지 특 가지고 사, ,

여과 가 께 시 어 므 어 도 에

시 규 어 움.

산업경 사업 시 지 상 업경 어업 평가

시 규 에 거 규 림 산식 고시 산업

경 사업 시 지 상 업경 어업 평가 참고 가

.

참고 료< >

산업경 사업 시 지 상 업경 어업 평가‘ ’

지원 상 어업 어 식 산업 본 목에 업- : 3 2  

어업 본 규 에 라 업경 사람

* 업어업 경 목 개 상 연간 상 어업 경: 1 200

별[ 1] 산업경 평가 에 어업 에 등 등, 1 -5

지 별 에 평가 게 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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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식 식어업 경우에, 상 경우300 에

간마다 등 등 여 고 지 식 식어업 경우에5 ~1 ,

상 경우600 에 간마다 등 등 여5 ~1 .

별 어업 평가[ 2]

업경.

식어업< >

상 식-

어 등

상 식-

-

-

식

닥식

가 리식

어-

가 리식

식

우-

복-

식

닥식

식

식

내-

가 리식

식

지 식

300 450

150 300

0.5 1ha

3 5ha

1.5 2ha

3 4ha

0.15 0.25ha

0.3 0.5ha

1 1.5ha

1.0 1.5ha

3 5ha

3 5ha

1 1.5ha

3 5ha

500 1,000

300 450

600 900

450 600

300 450

1 1.5ha

5 7ha

2 3ha

4 5ha

0.25 0.5ha

0.5 1ha

1.5 2ha

1.5 2ha

5 7ha

5 7ha

1.5 2ha

5 7ha

1,000 1,500

450 600

900 1,200

600 750

450 600

1.5 2ha

7 10ha

3 5ha

5 7ha

0.5 0.75ha

1 1.5ha

2 2.5ha

2 3ha

7 10ha

7 10ha

2 2.5ha

7 10ha

1,500 2,000

600 750

1,200 1,350

750 1,050

600 900

2 2.5ha

10 20ha

5 10ha

7 15ha

0.75 1ha

1.5 2ha

2.5 3ha

3 5ha

10 15ha

10 15ha

2.5 3ha

10 15ha

2,000 3,500

750 1,050

1,350 1,650

1,050

900

2.5ha

20ha

10ha

15ha

1ha

2ha

3ha

5ha

15ha

15ha

3ha

15ha

3,500

1,050

1,650

생산< >

상 식-

어 등

상 식-

상-

300 450

150 300

300 600

0.5 1ha

0.5 1ha

450 600

300 450

600 900

1 1.5ha

1 2ha

600 750

450 600

900 1,500

1.5 2ha

2 2.5ha

750 1,050

600 1,200

1,500 3,000

2 2.5ha

2.5 3ha

1,050

1,200

3,000

2.5ha

3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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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 경우 지식 경우 시- , 300 , 600

삼 것 고 볼 만

개6)

주 내용

허가어업에 상 식어업 가 고 시9 1 ( 8 ) , 9

신고어업 상 식어업 규 삭1

시 규 별 에 상 식어업 별 식 시 가[ 3]

에 경과규 가

9 허가어업( ) 내 에 다 각 어 에 당 어업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허가 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1. ( ):刺網漁業

채포어업 식 여 식어업 등에게 매2. ( ):種苗採捕漁業

여 산동식 포 채취 어업

연승어업 주 사용 여 산동 포 어업3. ( ):延繩漁業

채취어업 망 망 림 산식 채취용 어4. : ( )

사용 여 그 착 동 채취 거 포 어업

삭5. ( )

낭 망어업 낭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6. ( ):囊長網漁業

각망어업 각망 여 산동 포 어업7. ( ):角網漁業

상 식어업 상에 시 여 산동식 식 거8. :

생산 어업( )苗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어업 허가 에1

내 용도 원상태 경 용에 상 고 여 다, , .

에 어업 규 림 산식 다1 .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 “ ” )

어업 여 경우에 림 산식 승( )漁業調整

허가어업 업 역 규 등 다, .

시 9 신고어업( ) 에 통 어업 란11 1 “ ”

다 각 같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1. :

어살어업 천에 어살 여 산동 포 어업2. :

통 어업 통 사용 여 산동 포 어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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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업 시 산동 포 어업4. :

삭5. ( )

상어 식어업 실내에 시 곱미 상6. : ( 16.5

것 다 여 상어 식 거 생산 어업)

에 라 어업 신고 내 어업신고11 1 2

다 각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지 어업 신고 주 지 특별 도지1. 1 1 4 :

사 시 청

어업 시 주 지 특2. 1 5 6 11 2 :

별 도지사 시 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신고 내2

어업 신고 신고 에게 내주어 다.

시 규 7 허가어업 규( ) 에 허가어업 규9 3

별 과 같다3 .

별 개[ 3] < 2012. O. OO>

내 허가어업 규 ( 7 )

망 연승 채취어업 낭 망 각망어업1.

어업 어업 규

망어업
어 통 미 업 역 헥타 상 경우에50 ( 100

미 것150 )

연승어업
릿 허가 건에 미 업 역 헥타 상200 ( 100

경우에 미 것500 )

채취어업

망 통 내 어 사용 것1. : 2

틀 당 어 사용 것2. : 1 1

어 척당 업 것3. : 1

낭 망어업

각망어업

낭 망 각망어 각각 다 통 내 사용 여 어 통, ,

미 것 다만 낭 망 각망어 연결 등 여50 . , (W )

것 지 각 어 상 간격 고 여, 25m .

고 채취어업 경우 어 사 거 사용 니:

몰 후에도 업 허용 것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당,

어업 허가 에 상 원과 어업 여건 고 여 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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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식어업2.

내 어업

생략( )

상 식어업 신고 에 경과( ) 시 당시

규 에 라 상 식어업 신고 그 신고11 1 2

어업 간만료 지 개 규 에 상 식어업 허가9 1

것 본다.

식어업 식
시

규 시

식

식어업

어1.

열 어2.

냉 어3.

곱미3 0 0

상

질 염 지시 질 생1. :

태계 보 에 시 규

별 고2 1 1 ,

같 시 규 별87

에 시 등19 1

고 지시2. 산 공:

고 도산 도 트, ( 90

상 생 여과시 개 상) , 1 .

월동시3. 월동 식:

식 경우에 규

월동시 시 규 시( , ,

심 등에 여 시 도지사가 어

업 여건 등 고 여 별도

여 다)

지식

식어업

어1.

열 어2.

냉 어3.

곱미600

상

참< >

산업

< 7314 , 2004.12.31>

시 공포 후 월 경과 시 다( ) 6 .

상 식어업 등 신고 에 경과( ) 시 당시

규 에 라 상 식어업 상 생산어업 신고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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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객과 갈등2.

(1)

어업 역에 어 어 가 당 어 에 들어가 에 근

에 어업 어업 어업 에

어업 어 간 .

내 공공 고 고 어 복 등 건,

없 에 어 어업 사 에 과 생시 어규,

것도 고 볼 가 .

상 림 산식 시도지사 내 산 원 식 보

내 생태계 보 어질 립 등 여 통 에

라 시 등 어 에 여 어 시 상 지역 등 .

개(2)

어업 과 어객 쟁 생시 신

허가어업 들과 어객들 쟁 지 고- ,

규

시 리 내용 고 쟁 규-

것 람직 것 사료 .

라 내용 고 에 동 계에 어업, 18 1 , 2

과 어객 쟁시 내 어업 단체 어 단체간 쟁 도

것 가 .

그 신고어업 간만료 지 개 규 에41 2

상 식어업 생산어업 허가 것 본다.

청 변경에 경과 시 당시 규 에 라 시( )

도지사에게 어 운 업 등 개 규 에 라 시46 1

청 에게 어 운 업 등 것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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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3)

상 망 사용 허용3. 2

(1)

산 원 별 포 채취 지 산 원 리 에 상, 2

망 사용 지 어 단 림 산식 승 거 통. , ,

역에 여 가 고 .

실 내 어업 들 에 지만 어 도 생산량 보

망 사용 경우가 많3 .

라 상 망 건 지 것 니라 건에 라, 2 2

상 망 사용 승 규 가 .

개(2)

상 망 사용 승 에 규 산 원 보 어 사용2

지 것 포 채취 지 간 체 등 규 과, ,

별 .

라 산 원 리 규 참고 여 어 사용에 별도 규 신,

가 .

개 에 당 내용 신< > 18

18 어질 특별 도지사 시 청 내 산 원( )

식 보 내 생태계 보 어질 립 등 여( )遊漁秩序

통 에 라 시 등 어 에 여 어 시 상 지역, , ,

등 다.

동 계에 어업 허가 어객간 쟁 생 에

내 어업 단체 어 단체간 쟁 통 쟁 도

다.

쟁 등 사 통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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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료 산 원 리 규< >

23 어 사용 지 림 산식 산 원 식 보( )

여 다고 어업 별 어 규 태 사용량 사용

어 사용 지 역 지 간 그 규격 등 다, , .

에 어 규 태 사용량 사용 어 사용 지 역1 ,

지 간 그 규격 등에 사 통 다, .

산 원 포 채취 여 상 망 사용 여2 ( )刺網

니 다 다만 림 산식 시 도지사 승 거 통. ,

역에 여 어업 신고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림 산식 시 도지사 단 에 라 상3 2

망 사용승 가 다 각 사 에 그 승 취

다 경우 승 취 에 여 취 내에. 1 2

상 망 사용승 여 니 다.

사용 역 사용 간 시1. ,

사용어 규 그 규격2.

단 에 상 망 사용승 차에 사 림 산3 2

식 다.

26 지 용 다 각 어( ) 14 23 24

에 당 경우 통 에 라 시 도지사

시 청 허가 산 원 포 채취 에게

용 지 니 다.

식어업 마 어업 어 에 사용 산 포 채취1.

여 경우

연 사 시험 여 경우2.

산 원 목 어미고 보 어 귀량3. ( )溯河性

사 등 여 경우

산 원 식 여 경우4.

지 용도 공 산 원 포 채취 경우5. 2 4

산업 에 시험어업 포14 23 24 45

채취 경우에 용 지 니 다.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용 지14 23

니 다.

마 어업 가 시 청 허가 산 원 포 채취1.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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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업 가 식어 에 식 포 채취 경우2.

산업 에 라 지 어 에 시 산동3. 65 1

포 경우

에 허가 그 사후 리에 사 림 산식1 2

다.

시 규 7 상 망 사용승 근 망어업 허가 가(2 )

단 에 라 상 망 사용승 사용승 라23 3 2 ( ) ( “ ”刺網

다 별지 식 상 망 사용승 신청 에 다 각) 2 2

첨 여 림 산식 에게 여 다.

사용승 역에 지도 도 경도 도에 사1. (

포 다)

근 망어업 어업허가 사본2.

림 산식 에 라 사용승 신청 그 사용승1

산 원 보 에 지 없 지 여 에 여 립 산과 원 견 들

다.

립 산과 원 에 견 청 경우 다 각 사2

고 여 사용승 에 검 여 다.

사용승 가 역 경도 도에 사 포 다1. ( )

사용승 가 간 시2.

사용승 시 포 산 원 상 어 량3.

사용승 가 상 망 규 그 규격4. 2

사용승 가 건5.

사용승 시 사용승 역 그 주변 역에 업 다 어업에 미6.

사용승 시 산 원 복 보 에 사7.

그 에 산 원 보 에 지 없 지 사8.

립 산과 원 료 연 통 여 에 검3

어 운 경우에 에 라 사용승 신청 역 시1

도지사 에 계 시 도지사 라 다 에게 각 사 에( “ ” ) 3

여 검 청 다.

립 산과 원 에 검 결과에 각 사 에3 3

견과 에 계 시 도지사 검 견 에 라 검 청4 ( 4

경우 다 첨 여 림 산식 에게 여 다) .

림 산식 에 라 립 산과 원 사용승 가5

건 에 다 각 사 고 여 사용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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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3)

주 내용 상 망 사용 지 승 에 규 신: 2

21 3 상 망 사용 지 승(2 )

내 어업에 상 망 사용 지 다 다만 시 도지사 승2 . ,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고 사용승 상 에게 별지 식 상 망, 3 2

사용승 내주어 다.

신청 사용승 신청 역에 업 실1.

에 라 립 산과 원 검 결과2. 5

3. 그 에 림 산식 사용승 과 여 다고 사

림 산식 에 라 사용승 상 에6

그 다 각 사람에게 다.

립 산과 원1.

당 근 망어업 허가 시 도지사2.

사용승 역 시 도지사 어업지도사3.

연 망어업 허가 가 상 망 사용승 경우2

에 지 규 용 다 경우 근 망어업 연1 7 . “ ” “

망어업 림 산식 사용승 신청 역 시 도지사” , “ ” “ ”

시 도지사 시 특별 도 경우 특별 도지사 말 다 같, “ ” “ ( .

다 청 시 청 라 다 본다) ( “ ” )” .

시 규 8 상 망 사용신고 단 산(2 ) 23 3

원 리 시 라 다 에 라 돌 주변 역에( “ ” ) 11 2

상 망 사용신고 별지 식 상 망 사용신고4 2

다 각 에 라 경상 도지사 경상 도 시

청 에게 여 다.

근 망어업 허가 경상 도지사 경우 근 망어업 허가1. : .

사본 첨 근 망어업 허가 시 도지사가 경상 도지사,

경우 첨 지 니 다.

2. 연 망어업 허가 당 허가 경상 도 시 청:

경상 도지사 경상 도 시 청 에 사용신고1

별지 식 상 망 사용신고 신고 에게 내5 2

주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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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지사 승 도립 내 연 에 어 상 어

에 사용시 망목 그 등에 사 뢰 여 그, ,

결과 참고 다.

시 도지사 승 차에 사 림 산식 다.

본 다 각 에 당 경우 시 청 허가1 ,

산 원 포 채취 에게 용 지 니 다.

식업 가 식어 에 식 포 채취 경우1.

연 사 시험 여 경우2.

산 원 목 어미고 보 어 귀량 사 등3.

경우

산 원 식 여 경우4.

지 용도 공 산 원 포 채취 경우5. 2 4

시 규 23 상 망 사용 승 에 라 어업(2 ) 6 9

허 허가 취득 가 망 상 사용 승 별지2 O

식 사용승 신청 여 시 도지사에게 여 다.

시 도지사 에 라 사용승 신청 그 사용승 산1

원 보 에 지 없 지 여 에 여 도립 내 연 에 검

청 다.

검 청 도립 내 연 다 각 사 에2

여 검 후 검 결과 시도지사에게 여 다.

사용승 가 간 시1.

사용승 시 포 산 원 상 어 량2.

사용승 가 상 망 규 그 규격3. 2

사용승 가 건4.

사용승 시 산 원 복 보 에 사5.

그 에 산 원 보 에 지 없 지 사6.

시 도지사 에 라 도립 내 연 사용승3

가 건 에 다 각 사 고 여 사용승

상 고 상 에게 별지 식 상 망, O 2

사용승 다.

신청 사용승 신청 에 업 실1.

에 라 도립 내 연 검 결과2. 3

그 에 시 도지사가 사용승 과 여 다고 사3.

시 도지사 에 라 사용승 상 에 그4

다 각 사람에게 다.

도립 내 연1.

사용승 시 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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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 원 식 승4.

(1)

후 내 어업 원 용 목 래어 도1960

어 라엘 어 지개 어 등 도 후 내 식- ( ),

착 어 어업 득 에 여

루 등 식 후 천 등에 착 여 어 그- * , ,

등 등 생태계 란 심각

생태계 란 생동 식 지 경(’98. 2.19/ )

내 담 어 생동식 보 천연* 18 ( ), ** 5 (

재보 지 어 보 지 복원)

동 개 사리 감돌고 마 미 개 얼룩* (18 ) : , , , , ,

미꾸리 다 어 어 납 루 래주사 실납 루 가 돌고), , , , , ,

리 돌상어 가시고 가시고 등, , , , )

천연 태 어 어 강 쏘가리 미 개 동 개** : 5 ( , , , , )

라 산동 식 리 강 통 별 래어 도 차단,

내 생산 등 사 여 내 생산업에 지 래 우-

가 에 식 지

내 산 식 계 동 특별단 실시-

개(2)

내 산 원 식 내 산 원 보( )

지 경우에 승, ,

내 어업 에 에 규 재 지 므 산 원 리

동 시 산 원 식 승 차가 용 고 규,

에 당 에 규 용 보다 내 어업 에 직 산

원 식 지 승 규 것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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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산과 원 산생 역과 산 원 리 에 규 내용 내

어업에 그 용 여도 가 없다 답변 얻 .8) 에 라 산 원

리 규 참고 여 개

8) 립 산과 원 산생 역과 진우 과 님과 뷰에 내용 .

참고 료 산 원 리 규< >

35 산 원 복( ) 청 당 산 원

복시 여 다 각 사 다 경우 그.

고시 여 다.

1. 산 원 식 보 에 체 거에 지

산 원에 체 질 질 탁2. ( )汚濁

지

3. 산 원 병 지 목 사용 질 지

어 지4.

산 원 식 에 지 승5. ( )移植

에 처 산 원 식 보 지6.

청 각 사 에 여 원상 복 여1

다 다만 원상 복 가 거 게 곤란 다고. ,

경우 그러 지 니 다.

에 고시 경우에 어업 어업 에 지원1

책 등 미리 여 다.

각 에 산 원 복 지 등에 사1

통 다.

64 ( ) 다 각 어 에 당 징역 천2 2

만원 에 처 다.

여 포 채취 산 원 그 지 통 가공1. 17

보 매

여 어 가 역에 업 그 당 어업2. 19 2

여 어 사용3. 22

여 폭 독 사용 여 산 원 포4. 25 1

채취

여 질 보 사용5.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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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 산 원 식6. 35 1 5

에 량 당 지 니 고 포 채취7. 37 2

에 라 지 공 거 같8. 43 1 2

에 공사 지 니

여 보 에 공사 거 같9. 47 2 3

여 보 에 산 원 포 채취

본 여 산 원 리 에 산 원 포 채취10. 49 5

여 산 원 리 에 허가 지 니 고11. 49 7

에 허가 상 에 여 리 청 허가 지 니12. 52 2

고 거 허가내용과 다 게

시

17 산 원 복( ) 림 산식 시 도지사 시, ,

청 청 라 다 지( “ ” ) 35 1 1 3

규 에 지 경우에 미리 계 과 여

다.

18 산 원 내 등( ) 다 각 35

에 라 림 산식 승 다1 5 .

산 원 에 여 식 생산시 에1.

2. 산 원 에 여 각 에 등에3

3. 림 산식 여 고시 산 원

에 승 차에 사 림 산식1

다.

시 규

17 산 원 식 승( ) 에 라 산18 1 1 2

원 에 경우에 승 다 각

같다.

시험용 연 용 습용 다고1.

식용 용 다고2.

내 식산업에 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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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득 에 여4.

에 라 산 원 경우에 승18 1 3

다 각 같다.

1. 식용 내 에 지 없고 득에 여

가 간에 산 원 여2.

가 간 시험 연 여3.

다 각 어 에 당 지 규1 2 4

에 당 라도 내 승 지 니 다.

1. 연 계 에 경우 생태계에 미 가( )自然水系

생동 식 보 에 생태계 란 생동 식2. 2 4

다 각 어 에 당 각 어 에 당2

라도 승 지 니 다.

재보 에 라 천연 지1.

에 라 에 처 산 원 지 등 보 가2. 19

지 규 에 승 상 규격 등 승 에1 4

여 사 립 산과 원 다.

18 산 원 식승 변경승( ) 에 라 산 원18 1

식에 승 별지 식 산 원 식승 신청13

립 산과 원 에게 여 다.

립 산과 원 에 신청 에 승1 17

에 맞 지 등 검 여 그 승 여 결 여 다.

립 산과 원 에 라 산 원 식 승 에 신2

청 에게 별지 식 산 원 식승 내주어 다14 .

에 라 산 원 식승 식 산 원 규격3 ,

량 간에 변경 에 별지 식 산15

원 식 변경승 신청 에 다 각 첨 여 립 산과 원 에게

여 다.

산 원 식승1.

변경 사실2.

립 산과 원 에 변경승 경우에 그 내용 당4

산 원 식승 에 후 신청 에게 내주어 다.

립 산과 원 에 라 산 원 식승 변3 5

경승 에 그 내용 당 시 청 에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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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3)

내 어업 상 처5.

(1)

재 내 어업 상 어업 지 허 허가 취 등 처 에,

규 재 체 마 어 지

산업 시 규 산 계 에 처 과 차에

규 상 처 용 고 동 규 원 산업, ,

산 원 리 어 리 에 용 것 므 내 어업 에 용,

처 마 가

개(2)

내 어업 에 별도 처 마 경우 산업 상 시 규 과

복 가 에 내 어업에 용 규 시 거

별도 시 규 에 처 에 규 것 고,

주 내용 산 원 식 지 승 에 규 신:

21 4 산 원 복 식 지 승( )

림 산식 내 산 원 복 여 산 원

식 지 승 다, .

다 각 에 라 림 산식 승 다1 .

산 원 에 여 식 생산 시 에1.

산 원 에 여 등에2. 3

3. 림 산식 여 고시 산 원

에 승 차에 사 림 산식2

다.

시 규 24 산 원 식 승 차( ) 에 산21 4

원 식 승 차 산 원 리 시 규 17 18

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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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3)

주 내용 공 어업 등 규 에 처 에: 16

근거 규 신 처 에 시 규 규

신

16 공 어업 등( )

생략~

에 처 그 과1 2

도 등 고 여 림 산식 다.

시 규 15 2 처( )

에 처16 5 별 6과 같다.

에 처 통지 별지 식에16 1 2 OO

처 통지 에 시 청 처 통지 에, 별지

식에 처 에 그 내용 재 여 다OO .

시 청 사 내용 보 그 도가 경미 거

그 에 특별 사 가 다고 경우에 별 처 에도6

고 그 처 감경 다 경우 감경량 당 처. 2

과 지 니 도 여 다1 .

별 신[ 6] < 2012. O. OO.>

처 ( 15 2 )

허어업1.

처

차1 차2 차3

어업 허 어 역1.

에 어 식시

경우

6 경고 취

식어업 어업 규2. ,

등 경우

6 2

시 규( 4 )
경고 경고 취

3. 어업시 거

지 니 경우
7 5 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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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규6.

청 규(1)

청 란 청 어 처 에 당사 계 견

직 듣고 거 사 차 민 보 여,

청 처 처 원 사실 등 당사 에게 사 에 통

지 여 당사 에 주 청취 고 청과 당사 간 당사,

상 간에 허용 거 사 사실 규,

용 것

청 개별 에 근거가 거 청 다고 경우에만,

에 청 실 게 보 개별 에 근거 어

단 청 실시 과 차 등에 여 개별 에 별도 규. ,

지 도 차 상 청 실시 차 등 규 용,

허가 신고어업2. ,

처

차1 차2 차3

4. 내 산 원 포 채

취 지 규 경우
21 2 경고 경고 취

처

차1 차2 차3

허가어업 시 규1.

경우
9 1

지

20

지

30

지

40

2. 허가어업 건

경우
9 4

지

30

지

60

지

90

3. 내 산 원 포 채

취 지 규 경우
21 2

지

20

지

30

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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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규 어 경우 가 허가 허 등 승 지 등 취

철 등 립 취 산 철거 폐쇄 매, , ,

지 격 탈 등과 같 청 여 리 체 탈 경우,

고 업 지 격 지 과징 과 등과 같 시 사 에, ,

청 규 지 에 차 규 에 라 청. 22 3

보다 그 차가 간단 견 주도 고“ ” 9)

개(2)

공 어업 지에 청 규 결여16

어 므 에 규 가

공 어업 지 어업 허가 허 취16

규 리 경우에 어업 지 허1 2

허가 취 규 여 규 내용에 당 내용 가16 2

개(3)

9) 처 심사 쪽, , 2006, 439 .

주 내용 청 용 사 에 에 어업: 16 1

지 가

16 2 청(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16 1 어업

지 거 동 에 라, 2 어업 허 허가 취 청

여 다.

사< >

산업 95 청 청 다 각 어 에 당 처( )

청 여 다.

에 어업 취1. 31 2

에 라 용 경우 포 다 에 허어업 취2. 35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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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규7.

(1)

에 라 과태료에 차등 가 고 개,

여 과태료 과 사 가 가 었 에 에 과태료 과 규 개

가 .

개(2)

과태료 과 도 리1)

차 가경쟁 강 원 에 민 담16 (2009. 8. 26)

과태료 과징 리 후 별 과 차등

등 과태료 과 도 개 마

에 허 취 어 지3. 40 4

에 등 취4. 58

에 지 취5. 65 5

산 원 리 59 청 청 그 에 라 다 각 어( )

에 당 처 청 실시 여 다.

에 상 망 사용승 취1. 23 4 2

후단에 어업 승 취2. 30 1

3. 에 용 경우 포 다 에 량 공개38 2 ( 39 3 )

산동 질병 리

51 청 다 각 어 에 당 처 에 청( )

실시 여 다.

에 병 감 실시 지 취1. 10 5

에 폐쇄 식2. 15 3

에 업 지3. 15 5

에 보 리 지 취4. 33 4

에 운 차량 지 취5. 33 5

에 산질병 리사 허취6. 3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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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태료 차등 과2)

과태료 상 과 여 민에게 감1

여 각 내용별 상 고 상 지1 , 2 , 3

에 과태료 차등 과 여 민 담 복 에,

강 용 어 과 상승

경우 에 라 신고 지 고 어업 경1 11 1 2

우에 에 계없 만원 과태료500

고 산업 에 신고 지 고 어업 경 경우 에,

라 과태료 차등 과 고 산업 시 별 참( 6 ).

라 내 어업 에 라 신고어업 신고 지 고 어- , 27 1

업 경우에 과태료 만원 규 고 므500

에 라 차 만원 차 만원 차 만원1 300 , 2 400 , 3 500

규 .

그러 산업 시 별 에 신고어업 신고 지 고 어업- , [ 6]

경우에 과태료 에 라 만 만 만 규25 , 50 , 100

것에 상당 과다 .

마찬가지 경우 에 어질 경우에, 2 18

만원 과태료 과 고 산업 에 에100 , 65 1

지 지 고 어 운 경우에 차 만원 차1 50 , 2 100

만원 차 만원 어 것과 균 맞 여, 3 200 1,

차 고 과태료 도 만원 니라 만원 감2, 3 100 50 .

계 내 어업 개 에 라 과태료 과 사

가 가 에 라 그에 과태료 과 가 신( 4 6 ).

개(3)

시 18 과태료 과 에 과태료( ) 27 1 2

과 별 같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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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당 동 그 결과 등 고 여 별 에 과2

태료 에 그 리거 다 다만 리2 1 . ,

경우에도 과태료 에 과태료 상27 1 2

과 없다.

별 개[ 2] < 2012. O. OO>

과태료 과 ( 18 1 )

개

당 과태료 과태료

1. 11 1

에 신고2

지 고 어업 경

경우

27

1 1

경우1. 2. 3

만원500

차1 차2
차3

상

만원300 400 500

2. 19 7 1

에2

지 니

27

1 2
만원500 만원300 400 500

에3. 18

어질 경우

27

2 1
만원100 만원50 만원70 만원100

4. 19 6 3

여 당 사

없 사 열람

거

27

2

1 2

만원100 만원50 70 100

5. 에 라 용22

산 원 리

여16

지 경우

27

2 2
만원100 만원5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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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8.

공 어업 등 규(1)

개1)

공 어업 등 규 에 지 규 과 허 허16

가 취 규 리가 타당

산업 상 규 용 고 여 에 도 지 취,

사 고

지 경우에도 간 여 지 것 규 에 도 람직

내 어업 에 산 원 식 승 에 규 게 ,

규 도 꾸어 것16 1 4

규2)

16 공 어업 등( )

특별 도지사 시 청 다 각 어 에 당

에 허 허가 신고 어업 지 거 어업 허

허가 취 다.

에 라 용 산업 지1. 22 34 1 1 4 , 8

어 에 당9

다 에 라 당 에 어업 거 지 여2.

가

에 라 용 산업 지 어3. 22 35 1 5

에 당 게 었

에 라 용 산 원 리 에 산 원4. 22 35 1 5

식 승 지 니 고 산동식 내 에 식 거( )移植

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에1

공 어업 등 청 다.

지 규 에 공 어업 등 차1 1 4

에 라 공 어업 등 청 사 통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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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

산업 34 공 에 허어업 등( ) 시 청

다 각 어 에 당 허 어업 지 거 어

계 다( ) .繫留

산 원 식 보 여 경우1.

사훈 주 사 지 보 여 경우2. ( )保衛

여 다고 어 청 경우3.

계 여4. ( )水底電線

경우

경 리 단 에 폐 여5. 23 1

역 닥에 식 산동 생 리가 경우

공 사업 지 등 취득 보상에 공 사업6. 4

여 경우

어업 동과 사고 등 림 산식 사 에7.

당 경우

8. 어업 가 어 리 산 원 리 거, ,

어 리 산 원 리 에 처 그 건

경우

어업 가 과 어업에 승 규9.

산에 경우

지 어 에 어업 등 차에1 1 6

사 통 다.

에 어업 등에 사 림 산식1 7 ,

공동 다.

에 어업 등 처 과 차에 사1 8 9

림 산식 다.

에 라 계 처 어 리 과1 8 9 27 1

에 지 승 가 여 다3 .

35 허어업 취( ) 시 청 어업 허 가 다 각

어 에 당 림 산식 에 라 어업 허

취 다 다만 에 당 경우에 그 허 취 여 다. , 1 .

거짓 그 어업 허 경우1.

에 당 게 경우2. 10 1

어업 가 경우3. 30 1 2 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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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3)

어업 가 여 다 사람에게 그 어업 경 사실상 지4. 32

게 경우

어업 가 여 어업 경우5. 33

지 경우 에 각 어 에 당 게6. 1 5 34 1

경우

36 어업 취 통지( ) 시 청 어업 허 취 에

지체 없 그 어업 등 리 에게 그 사실 다.

49 용규( ) 에 허가어업에 여41 42 11 1 ,

어업 역 여15 , 18 , 27 1 4 5 (

어 여 어업만 당 다 지), 30 1 4 , 31 1

3 , 32 , 34 , 35 1 3 4 6 58 1

용 다2 . 개< 2010.1.25>

에 시험어업에 여 용 다45 27 .

에 신고어업에 여 용 다47 34 .

16 공 어업 등( ) 특별 도지사 시 청

다 각 어 에 당 에 허 허가 신고 어업

개월 내 간 여6 지 다.

산 원 식 보 여 경우1.

사훈 주 사 지 보 여 경우2. ( )保衛

여 다고 어 청 경우3.

계 여4. ( )水底電線

경우

어 지 경우5. 19

에 여 내 산 원 포 채취 경우6. 21 2

7. 어업 가 산업 산 원 리 거, ,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경우

어업 가 과 어업에 승 규8.

산에 경우

다 에 라 당 에 어업 거 지 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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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개 에(2)

1) 19 3

가

시 청 어업 허 허가 가 다 각 어

에 당 림 산식 에 라 어업 허 허가 취

다 다만 에 당 경우에 그 허 취 여 다. , 1 .

거짓 그 어업 허 경우1.

어업 목 지 니 단체에 당 경우2.

어업 허 허가 가 에 라 용 산업3. 22 30

규 경우1 , 2 31

어업 허 허가 가 다 사람에게 그 어업 경 사실상 지4.

게 경우

어업 가 어업 경우5.

각 어 에 당 경우6. 1

에 산 원 식 승 지 니 고 산동식 내7. 21 4

에 식 거

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에1

공 어업 등 청 다.

규 에 공 어업 등 차 에1 2 3

라 공 어업 등 청 사 통

다.

에 처 그 과1 2

도 등 고 여 림 산식 다.

19 3 어도 리계 립 생략( ) ( )

림 산식 리계 립 거 변경 경우에 계

지 단체 과 미리 여 다 다만. , 통

경미 사 변경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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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 >

16 어도 리계 경미 사 변경( ) 단 에 통19 3 2 “

경미 사 란 사” 19 3 1 1 4

사 말 다.

취지

어도 리계 립과 변경시에 신 고 사업 경미

사 에 계 생략 근거규

주 내용

사

에 림 산식 어도 체계- 19 3 1

리 여 어도에 본목 진 어도 사,

후 리에 사 어도 개 보 에 사 어도 리, ,

에 재원 달에 사 그 에 어도 리,

여 림 산식 다고 사 포 어도 리

계 리계 라 다 마다 립 시 여( “ ” ) 5

- 그리고 림 산식 리계 립 거 변경 경우에

계 지 단체 과 미리 여 다 다.

만 통 경미 사 변경 경우에 그러 지 니,

통 경미 사 엇 것 지에 다- ‘ ’

시 사 규 사 결과 계 에 포 어 사 규,

어 경우 그 사 경우 극 규 식과 경미

사 사업계 규 용 시 등 변경 경우 극, ,

규 식 어볼

라 동 에 경미 사 엇 것 지가 결 후라- , ‘ ’

극 규 것 타당 고 그 지 경우에 극 식,

에 규 내용 것 규 것 타당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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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 >

도 보 리에 시

시 통 타 개[ 2010. 5. 5] [ 22151 , 2010. 5. 4, ]

4 리계 립 등 에 도 리계( ) 6 1

리계 라 다 에 라 실시 도( “ ” ) 9 1

그 주변 역 도 라 다 에 실태 사 결과 여 립( “ ” )

다.

에 통 사 란 다 각 사6 3 8 “ ”

말 다.

가 지 단체 도 에 개 계1.

가 지 단체에 진 도 보 시책에 사2.

그 에 도 보 용 개 에 사3.

에 리계 공고 리계 개 열람6 5

과 보에 공고 다.

단 에 통 경미 사 란6 8 “ ” 6

지 사 사3 1 3 5 6 말 다.

산 지 복 에 시

시 통 개[ 2012. 1. 1] [ 23410 , 2011.12.28, ]

7 사업계 경미 변경 단 에 통 경( ) 8 4 “

미 사 변경 경우 라 다 각 어 에 당 경우”

말 다.

사업 당 계 내에 변경 경우1. 100 15

사업 감 없 사업 내용 사업 내에 변경2. 100 20

경우

통 시

시 통 개[ 2011. 8.20] [ 23083 , 2011. 8.19, ]

11 경미 사 변경 단 단 에( ) 15 6 16 4

“ 통 경미 사 변경 경우”란 각각 다 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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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과

에 통 경미 사 에 후 지19 2 “ ”

검 가

2) 19 4

19 4 실태 사( ) 생략~ ( )

에 실태 사 시 그 에 사 통1 ,

다.

에 당 경우 말 다.

가 통 본계 가 통 시 계 에 별 사업규1.

내 에 변경 경우100 10

가 통 본계 가 통 시 계 에 시2.

에 단 사업 시 시 변경 경우

계산 착 락 그 에 가 통 본계 가 통3. , ( ), ,誤記

시 계 본 에 미 지 니 사 그 변경 근거가

사 변경 경우

과 니 트 지원에 특별 시

시 통 타 개[ 2011.11.25] [ 23282 , 2011.11. 1, ]

10 본계 경미 사 변경 에 통( ) 8 1 “

경미 사 란 다 각 에 당 경우 말 다” .

지 트 미만 변경1. 10

사업 트 미만 변경2. 10

가 변동 공 변경 산에 사업 변경3. , ( )工法

사업 간 단 내 연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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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어도 리 실태 사 사

주 내용

사

에- 19 4 3

사

산업 지원에 시 3

시 개< >

17 실태 사 등( ) 림 산식 에19 4 3

실태 사 실태 사 라 다 다 각 에 라 실시 다( “ ” ) .

사 에 어도 리계 립에 용 여1. : 19 3 1

마다 실시 사5

시 사 어도 리에 용 여 다고 경우 실시2. :

사

실태 사에 다 각 사 포 어 다.

어도 리 등 동1.

어도 등 연 개 보2.

어도 그램 지원 규3.

그 에 어도 리 책 립 시 에 사4.

림 산식 실태 사 에 사 상 사 시, ,

사 등 포 사계 립 고 실시 여 다.

실태 사 지 사 원 고 통계 료 헌 등 통 간 사,

병 다.

지에 규 사 에 실태 사 여1 4

사 림 산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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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과

지에 규 사 에 실태 사 여1 4

사 림 산식 사 에 체

3) 19 5

19 5 어도 리( ) 에1

운 에 탁에 사2 림 산식 다.

참< >

산업 지원에 시

시 통[ 2009.11.28] [ 21822 , 2009.11.16, ]

3 실태 사 등 림 산식 에( ) 6 1

실태 사 실태 사 라 다 다 각 에 라 실시 다( “ ” ) .

사 에 산업 계 립에 용1. : 5 1

여 마다 실시 사5

시 사 산업 책 립 집 에 용 여2. :

다고 경우 실시 사

실태 사에 다 각 사 포 어 다.

내 산업 생산 통 가공 등 동1.

과 등 연 개 보2.

산업 지원 사업 규3.

그램 지원 규4.

그 에 산업 진 책 립 시 에 사5.

림 산식 실태 사 에 사 상 사 시, ,

사 등 포 사계 립 고 실시 여 다.

실태 사 지 사 원 고 통계 료 헌 등 통 간,

사 병 다.

지에 규 사 에 실태 사1 4

여 사 림 산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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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어도 리 여 어도 리 도 고 에,

사업 과 상

주 내용

사

- 19 5 3

시 규 개< >

18 어도 리 운 등 림 산 도 변( )

경 등 그램 보 가 경우에 신 게

여 다.

림 산 에 어도에 보 별도 에

게 보 여 다.

림 산 에 신 보가 지 도

여 다.

19 탁 등 림 산 어도 리 운 에 업( )

탁 경우 탁 단체 탁사업 라 다 다 각( “ ” )

업 가 포 탁계 여 다.

어도 리 체계 계1.

2. 어도 리 체계 운 컴퓨 통신 등 리

등에 보 리3.

어도 리 에 사 각 료 사4.

어도 리 체계 운5.

지 단체에 어도 리 체계 운 지원6.

그 에 림 산 다고 업7.

림 산 탁사업 에게 그 연도 탁업 진실 과 다 연도 진계

게 다.

림 산 탁사업 가 어도 리 체계 원 운 도

지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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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직후보 에 보 집 리에 규 2 , 10

지 용규 본 시 23

참< >

공직후보 에 보 집 리에 규

시 통 개[ 2011.11.23] [ 23307 , 2011.11.23, ]

2 가 재 운용 가공 원( ) (

라 다 에 공직후보 공직후보 라 다 에“ ” ) 19 3 1 ( “ ” )

보 집 리 여 가 재 라( “ ”

다 운용 다) .

10 운용 지 보 상 공 원( ) 5

고 공 원단에 직공 원 리책 지

여 다.

도 변경 등

그램 보 가 경우에 신 게 여 다.

에 공직후보 에 보 별도

에 게 보 여 다.

에 신 보가 지 도

여 다.

지 용규 본 시

시 통 타 개[ 2011. 2. 5] [ 22560 , 2010.12.29, ]

23 탁 에 통 단체 란( ) 23 “ ” 공

공 운 에 에 공공 말 다5 .

보체계운 용 보체계 운 여 에1

단체 용 보체계 운 탁 단체

상 지 여 탁 다.

보체계운 가 에 라 용 보체계 운 에 업 탁2

경우 탁 단체 탁사업 라 다 다 각 업( “ ” )

가 포 탁계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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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 7

19 7 (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가 에 사후 리 지 니 여 어도19 6 2

리에 지 우 가 다고 통 에

라 시 거 다.

시 개< >

18 등 림 산식 지 단체 사후 리( )

지 니 여 지 우 가 어도 에게

고 에 그 사 간 등 통보 여 다.

에 라 지 염 도 립 산1

에 라 어도 사후 리 여 다.

에 라 어도 사후 리 어도 리가1

각 에 맞도 여 다19 6 .

에 천재 지변 그 에 득 사1

여 간 내에 료 없 경우에 그 간 료

지 림 산식 지 단체 에게 간 연 신3

청 여 다.

에 그1 15

내에 별지 식 료통보 에 다 각 첨 여1

림 산식 지 단체 에게 여 다.

용 보체계 계1.

용 보체계 운 컴퓨 통신 등 리2.

등에 보 리3.

용 보에 사 각 료 사4.

용 보체계 운5.

지 단체에 용 보체계 운 지원6.

그 에 보체계운 가 다고 업7.

보체계운 탁사업 에게 그 연도 탁업 진실 과 다 연도

진계 게 다.

보체계운 탁사업 가 용 보체계 원 운 도

지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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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어도 사후 리 시에 처 여

주 내용

사

에 통- 19 7 1

사

시 개< >

료1.

사진2.

림 산식 지 단체 에 료통보5

에 그 통보 내에 료15

여 여 다.

참< >

질 생태계 보 에

시 타 개[ 2011.10.29] [ 10616 , 2011. 4.28, ]

4 6 과 에 등( ) 경 염 량 리시

지 단체 에 라 당 염 량 지4 5 1 2

량 당 염 량등 라 다 과 여 에게( “ ” )

질 염 지시 개 등 다.

에 라 경 에 라 개 계1

경 염 량 리시 지 단체 에게 후 에1

여 다.

에 보고 에 여 용 다2 45 .

경우 규 에“ 38 4 2 39 40 42 44

개 에 경 경” “ 4 6 1 ” , “ ” “

염 량 리시 지 단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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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염 량 리시 지 단체 에1

가 그 지 니 거 간 내에

검사 결과 당 염 량등 계 과 에 그 시

에 여 개월 내 간 여 업 지 거 시 폐쇄6

다 다만 지시 개 등 라도 당 염. ,

량등 내 내 갈 가 없다고 경우 경 경

우에 시 폐쇄 여 다.

에 업 지에 갈 과징 처 에 여 용4 43

다 경우 경 경 염 량 리시 지 단체. “ ” “

사업 염 당사업 등” , “ ” “ ” , “ 42 ” “ 4 6 4 ” , “

체납처 지 체납처 본다” “ ” .

질 생태계 보 에 시 규

시 경 개[ 2012. 1.19] [ 443 , 2012. 1.19, ]

17 등 역 경청 지 경청 염 량 리시( )

지 단체 에 라 경우에 염4 6 1

량과 량 과 도 내용 시 고 여 사, ,

간 등 여 다, .

에 간 시 개 간 등 고1

여 에 여 다1 .

에 라 내에 개 계1 30

여 역 경청 지 경청 염 량 리시 지

단체 에게 고 그 개 계 에 라 천재지변 그,

에 득 다고 사 에 간 내에2

없 경우에 그 간 에 역 경청 지 경청

염 량 리시 지 단체 에게 개월 에 간 연6

신청 다.

에 같 에 업 지 폐4 6 1 , 4

쇄 그 에 지체 없 별지 식3

보고 역 경청 지 경청 염 량 리시 지 단체

에게 여 다.

역 경청 지 경청 염 량 리시 지 단체

에 보고 계 공 원에게 지체 없 상태4

료 상태 게 고 다고 시료 채취 여 다,

각 검사 에 질검사 뢰 여 다 개. < 2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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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경과 원 그1.

역시 도 보건 경연 원2.

경공단 에 경공단 경공단 라 다 그3. ( “ ” )

사업

그 에 경 검사4.

지 질보 등에 규

시 경 개[ 2010. 2.16] [ 362 , 2010. 2.16, ]

3 등 지 경 시 청( ) , (

시 라 다 규 에 라 지 염시 거“ ” ) 26

게 염시킬 우 가 시 리 에게 지 염 지

고 에 그 사 간 등

통보 여 다.

에 라 지 염 도 별1 3 1

목 에 라 지 염 여 다 신(2) . < 2008.4.7>

에 라 염 지 도 지 질1

각 에 맞도 여 다 신7 1 . < 2010.2.16>

에 천재 지변 그 에 득 사1

여 간 내에 료 없 경우에 그 간 료

지 지 경 시 에게 간 연 신청3

여 다 개. < 2008.4.7, 2010.2.16>

에 그1 15

내에 별지 식 료통보 에 다 각 첨 여 지1

경 시 에게 여 다 개. < 2008.4.7, 2010.2.16>

료1.

사진2.

지 경 시 에 료통보5

에 그 통보 내에 료 여15

여 다 개. < 2008.4.7, 2010.2.16>

강 계 상 원 질개 주민지원 등에 시 규

시 경 개[ 2011. 6. 1] [ 416 , 2011. 5.31, ]

8 14 등 염 량 리청 에 라( ) 8 4 6

에 염 량과 량 과 도 내용 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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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과

식

등에 실질 업 담당 에 규

2 내수면어업법 및 하 법 개 안 시

내 어업 개1.

내 어업

개OOOOO , 2012. O.OO.

1 목 내 어업 에 본 사 여 내( ) ( )內水面 業

용 리 고 산 원 보 여 어업 득

여 사 간 등 여 다, .

염 량 리청 에 라 간 에 염 지시1

개 간 등 고 여 에 여 다1 .

에 라 그 내에 개1 30

계 여 염 량 리청에 고 그 개 계 에 라,

천재지변 그 에 득 다고 사 에, 2

간 내에 없 에 그 간 에 염

량 리청에 개월 에 간 연 신청 다6 .

에 라 업 지 폐쇄8 4 6 8

그 에 지체 없 별지 식9

보고 염 량 리청에 여 다.

에 보고 염 량 리청 계 공 원에게 지4

체 없 그 상태 료상태 게 고 다고,

시료 채취 여 다 각 검사 에 질검사 뢰 여 다.

립 경과 원 그1.

특별시 역시 도 보건 경연 원2.

역 경청 지 경청3.

경공단 에 경공단 사4.

그 에 경 질검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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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목 다.

개[ 2010.5.17]

2 에 사용 용어 뜻 다 과 같다( ) .

내 란 천 늪 지 그 에 공 담1. “ ” , , , , (淡

닷 과 민 말 다) ( : ) .水

공공용 공공용 란 가 지 단체 통2. “ ( )” ,

공공단체가 고 거 리 내 말 다.

사 란 사 지에 연 생 거 공3. “ ( )”私有水面

내 말 다.

리 란 공공용 사 거 그4. “ ”

실질 지 말 다.

내 어업 란 내 에 산동식 포 채취 거 식 사업5. “ ”

말 다.

어도 란 천에 식 어 등 산생 원 게6. “ ( )” ( )魚道 回遊性

동 도 공 만들어진 말 다.

개[ 2010.5.17]

3 용 공공용 에 여 용 다 다만 특( ) . ,

별 규 경우에 사 에 여도 용 다.

공공용 과 닿 가 사 에 여 용 다.

개[ 2010.5.17]

4 공공용 과 닿 사 에 등 공공용 과 닿( )

가 사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청 말 울특별시 강 경우에 강 리에( ,

업 말 다 같다 허가 그 사 에. )

타 내 어업 거 지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허가 에 그1

허가 만 그 사 에 내 어업 게 다.

개[ 2010.5.17]

5 시책 마 내 어업 지 여 다 각 사( )

에 시책 마 여 다.

내 산 원 과 보 에 사1.

내 어업 생산 상에 사2.

내 어 에 사3. ( )遊 基盤

내 어업 생산 산 용 가공에 개 보 에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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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업 사 에 식업 포 다 에 산생 용5. ( )

사용 생 리 경 식 등 지도에 사, ,

지 단체 에 시책 시 마 여 다1 .

개[ 2010.5.17]

6 허어업 내 에 다 각 어 에 당 어업( )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허

다.

식어업 여 그 어업에 시 거1. ( ):養殖 業

그 산동식 식 어업

망어업 여 어 곳에 쳐 고2. ( ): ( )定置網 業 具

산동 포 어업

공동어업 지역주민 공동 진 여 용3. : ( )專用

여 산 원 리 여 산동식 포 채취 어업

각 에 어업 규 림 산식 다1 .

개[ 2010.5.17]

7 어업 등 에 라 어업 허 산업( ) 6 17 1

에 어업 원 에 등 어업 취득 다( ) .業權原簿

에 어업 에 여 산업 용 다1 16 2 3 .

에 내 어업계가 취득 어업 그 내 어업계15 ( )總有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가 등 가 재

말미 다 각 어 에 당 시 본래 목 에 지

우 가 에 리 신청에 라 어업 에게 어업시 거

그 에 다.

어 에 업생산 시1. 2 6

건 주변지역지원 등에 에 다목2. 2 2

경우 어업 가 지 니 특별 도지사4

시 청 각 시 지에 에 집4

거 리 에게 게 집 말미 어업,

가 실 보상 지 니 다.

집 에 여 집 용 다5 .

개[ 2010.5.17]

8 처 시 리 승계 에 라 용 산업( ) 22

산 원 리 에 처 그 건에 여 어업

에게 생 리 어업 과 께 다 천에 에 라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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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생 천 용에 리 도 같다.

개[ 2010.5.17]

9 허가어업 내 에 다 각 어 에 당 어업( )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허가

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1. ( ):刺網 業

채포어업 식 여 식어업 등에게 매2. ( ):種苗採捕 業

여 산동식 포 채취 어업

연승어업 주 사용 여 산동 포 어업3. ( ):延繩 業

채취어업 망 망 림 산식 채취용 어4. : ( )

사용 여 그 착 동 채취 거 포 어업

삭5. <2011.3.9>

낭 망어업 낭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6. ( ):囊長網 業

각망어업 각망 여 산동 포 어업7. ( ):角網 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어업 허가 에 내1

용도 원상태 경 용에 상 고 여 다, , .

에 어업 규 림 산식 다1 .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 “ ” )

어업 여 경우에 림 산식 승( )業調整

허가어업 업 역 규 등 다, .

개[ 2010.5.17]

9 허가어업( ) 내 에 다 각 어 에 당 어업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허가

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1. ( ):刺網 業

채포어업 식 여 식어업 등에게 매2. ( ):種苗採捕 業

여 산동식 포 채취 어업

연승어업 주 사용 여 산동 포 어업3. ( ):延繩 業

채취어업 망 망 림 산식 채취용 어4. : ( )

사용 여 그 착 동 채취 거 포 어업

삭5. <2011.3.9>

낭 망어업 낭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6. ( ):囊長網 業

각망어업 각망 여 산동 포 어업7. ( ):角網 業

상 식어업 상에 시 여 산동식 식 거8. :

생산 어업( )種苗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어업 허가 에 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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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원상태 경 용에 상 고 여 다, , .

에 어업 규 림 산식 다1 .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 “ ” )

어업 여 경우에 림 산식 승( )業調整

허가어업 업 역 규 등 다, .

신* 1 8

10 우 에 어업 허 허가 다 각 우( ) 6 9

에 다.

어업 허 허가 지역 어업 공동 여1.

직 내 어업계 과 그 단체( ),內水面 業契

어업 허 허가 신청 어업과 같 어업 경 거 에2.

사

내 어업개 산 에 경험과 실3.

에도 고 지역 어업여건 등 고 여 에 허가어업 우1 9

당 특별 도 시 말 울특별시가( ,

강 경우에 강 리에 업 말 다 같다. )

울특별시가 강 경우에 울특별시 말 다( .

같다 다)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우1 2

다 각 어 에 당 우 에 다 경.

우 특별 도 시 에 내 어업 심 거쳐 다.

어업 허 허가 에 에 라 용1. 22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여 처

어업 허 허가 어업 어 리 경 상태가 극 실2.

다고

에 라 어업 취득 다가 당 사 없 도3. 7 1

각 후단에 내 어업 내 어업3

내 어업에 식과 경험 사람 다 경우 내.

어업 과 운 등에 사 당 특별 도 시

다.

에도 고 산업 에 시 산 원 특별4 88 (

도 경우 시 도 산 원 말 다 같다 운 특. )

별 도 시 시 산 원 여 내 어업

게 다.

개[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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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 ) 에 어업 허 허가 다 각 우6 9

에 다.

어업 허 허가 지역 어업 공동 여1.

직 내 어업계 과 그 단체( ),內水面 業契

어업 허 허가 신청 어업과 같 어업 경 거 에2.

사

내 어업개 산 에 경험과 실3.

특별 도 시 말 울특별시가 강 경우( ,

에 강 리에 업 말 다 같다 각. ) 1

에 당 동 간 우 등에 지역 어업여건 고 여 (

울특별시가 강 경우에 울특별시 말 다 같다. )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우1 2

다 각 어 에 당 우 에 다 경.

우 특별 도 시 에 내 어업 심 거쳐 다.

어업 허 허가 에 에 라 용1. 22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여 처

어업 허 허가 어업 어 리 경 상태가 극 실2.

다고

에 라 어업 취득 다가 당 사 없 도3. 7 1

각 후단에 내 어업 내 어업3

내 어업에 식과 경험 사람 다 경우 내.

어업 과 운 등에 사 당 특별 도 시

다.

에도 고 산업 에 시 산 원 특별4 88 (

도 경우 시 도 산 원 말 다 같다 운 특. )

별 도 시 시 산 원 여 내 어업

게 다.

개[ 2010.5.17]

* 2

11 신고어업 내 에 에 어업 어업( ) 6 9

통 어업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신고 여 다.

사 에 각 각 에 어업6 1 , 9 1 1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신고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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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도지사 시 청 림 산식 에

라 역 사 에 어업 실태 여 특별 도지사

림 산식 에게 시 청 시 도지사 거쳐 림 산식,

에게 다.

개[ 2010.5.17]

12 용 특별 도지사 시 청( ) 6 , 9

에 허 허가 신청 거 신고 에11 1

통 에 라 리 미리 여 다. 13 3

에 라 허 간 연 허가 경우에도 같다.

리 에 라 용에 청 에 그1

시 지 보 목 에 지 없 에 우 동 여 다.

개[ 2010.5.17]

13 어업 간 허어업 간( ) 6 1 1 10

다 다만 산 원 보 어업 여 통 경우에 그. ,

간 내 다10 .

허어업 허가어업 신6 1 2 3 , 9 1 11

고어업 간 다 다만 공 사업 시 에 경우 그 에5 . ,

통 경우에 그 간 내 다5 .

특별 도지사 시 청 단 단 각1 , 2 , 10 3

에 당 사 가 경우 고 어업16 1 1 2

가 신청 어업 허 간 만료 본 본1 2

간 내에 간 연 허가 여 다 경우 상에 걸쳐 연 허. 2

가 에 연 허가 간 식어업 과 없고 그10 ,

허어업 과 없다5 .

개[ 2010.5.17]

13 어업 간( ) 허어업 간6 1 1 10

다 다만 산 원 보 어업 여 통 경우에 그. ,

간 내 다10 .

허어업 허가어업 신6 1 2 3 , 9 1 11

고어업 간 다 다만 공 사업 시 에 경우 그 에5 . ,

통 경우에 그 간 내 다5 .

특별 도지사 시 청 단 단1 , 2 , 10 3

각 에 당 사 가 경우 고16 1 1 2

어업 가 신청 어업 허 간 만료 본 본1 2

간 내에 간 연 허가 여 다 경우 상에 걸쳐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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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에 연 허가 간 식어업 과 없고 그10 ,

허어업 과 없다5 .

개[ 2010.5.17]

특별 도지사 시 청 허 허가어업 간 만료

경우에 허 간 연 신청 거 허가 새 신청 고 에

여 업실 어업 경 상태 어업 료 등 평가 여 허가 여 결, ,

다.

신* 4

14 업 역 에 라 허 허가( ) 6 , 9 11

거 신고 내 상 특별시 역시 도 특별 도에 걸쳐

에 당 시 도지사가 여 허 허가 신고 리( )受理

다.

에 라 허 허가 거 신고 내6 , 9 11

상 시 에 걸쳐 에 당 시 시 도지

사가 허 허가 신고 리 지 여 다.

개[ 2010.5.17]

15 내 어업계 지역에 거주 내 어업 공동 진( )

여 내 어업계 직 다.

에 내 어업계 직 어업 내 역1

별 직 그 계원 격 계원 그 내 에 닿 지역에 거주

사람 상 다5 .

내 어업계 직 고 창립 결 거쳐 다.

내 어업계 재사 산 직 운 등 림 산식

다.

개[ 2010.5.17]

16 공 어업 등 특별 도지사 시 청 다( )

각 어 에 당 에 허 허가 신고 어업

지 거 어업 허 허가 취 다.

에 라 용 산업 지1. 22 34 1 1 4 , 8

어 에 당9

다 에 라 당 에 어업 거 지 여 가2.

에 라 용 산업 지 어 에3. 22 35 1 5

당 게 었

에 라 용 산 원 리 에 산 원4. 22 3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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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승 지 니 고 산동식 내 에 식 거( )移植

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에1

공 어업 등 청 다.

지 규 에 공 어업 등 차1 1 4

에 라 공 어업 등 청 사 통2

다.

개[ 2010.5.17]

16 공 어업 등( ) 특별 도지사 시 청 다

각 어 에 당 에 허 허가 신고 어업 6

개월 내 간 여 지 다.

산 원 식 보 여 경우1.

사훈 주 사 지 보 여 경우2. ( )保衛

여 다고 어 청 경우3.

4. 계 여 경우( )水底電線

어 지 경우5. 19

에 여 내 산 원 포 채취 경우6. 21 2

어업 가 산업 산 원 리 거7. , ,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경우

어업 가 과 어업에 승 규8.

산에 경우

다 에 라 당 에 어업 거 지 여 가9.

시 청 어업 허 허가 가 다 각 어

에 당 림 산식 에 라 어업 허 허가 취

다 다만 에 당 경우에 그 허 취 여 다. , 1 .

거짓 그 어업 허 허가 경우1.

어업 목 지 니 단체에 당 경우2.

어업 허 허가 가 에 라 용 산업3. 22 30

규 경우1 , 2 31

어업 허 허가 가 다 사람에게 그 어업 경 사실상 지4.

게 경우

어업 가 어업 경우5.

각 어 에 당 경우6. 1

에 산 원 식 승 지 니 고 산동식 내7. 21 4

에 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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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에1

공 어업 등 청 다.

규 에 공 어업 등 차 에1 2 3

라 공 어업 등 청 사 통 다.

에 처 그 과1 2

도 등 고 여 림 산식 다.

개 리 신* 1 , 5

16 2 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어업( ) 16 1

허 허가 취 청 여 다.

개[ 2010.5.17]

16 2 청( ) 특별 도지사 시 청 16 에 라 어업1

지 거 에 라2 어업 허 허가 취 청

여 다.

청 사 가*

17 보 등 림 산식 시 도지사 시 청( ) , ( “

청 라 다 산 에 내 어업 고 진” )

용 보 거 다.

개[ 2010.5.17]

18 어질 특별 도지사 시 청 내 산 원 식( )

보 내 생태계 보 어질 립 등 여 통( )遊 秩序

에 라 시 등 어 에 여 어 시 상 지역 등, , ,

다.

개[ 2010.5.17]

18 어질( ) 특별 도지사 시 청 내 산 원 식

보 내 생태계 보 어질 립 등 여 통( )遊 秩序

에 라 시 등 어 에 여 어 시 상 지역 등, , ,

다.

동 계에 어업 허가 어객간 쟁 생 에 내

어업 단체 어 단체간 쟁 통 쟁 도 다.

쟁 등 사 통 다2 .

과 신*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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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 지 든지 폭 독 사용 여 내 에( ) ,

산동식 포 채취 여 니 다 다만 특별 도지사 시. ,

청 사용허가 에 그러 지 니 다.

개[ 2010.5.17]

19 2 어 등 산생 동통 보 천에 어 등( )

산생 동통 차단 어 사용 그 에 천 체

평균 심 상 택 여 천 체 폭 상5 1

어 등 산생 동통 개 여 다.

시 도지사 시 청 어 등 산생 동통

보 여 다고 역 과 간 여 어업( )水域

다.

천 차단 공 림 산식

과 여 천 개 거 어도 여 다 다만 천. ,

에 당 림 산식 규 상39

가 다 각 어 에 당 경우 림 산식

과 여 어 산란 식시 어 등 어 원 식 보,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특 주변 지 여건 어도 에 지 니 다고1.

림 산식 경우

산에 공립 시험 연 에 어 식상태 사 뢰 여 사2.

결과 림 산식 간 동 어 식

경우

에 어업 차 등 림 산식 에2

라 당 지 단체 고 에 차 어도, 3 ,

등 림 산식 다.

개[ 2010.5.17]

19 3 어도 리계 립( )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다 각 사 포 어도 리계 ( “

리계 라 다 마다 립 시 여 다” ) 5 .

어도에 본목 진1.

어도 사후 리에 사2.

어도 개 보 에 사3.

어도 리에 재원 달에 사4.

그 에 어도 리 여 림 산식 다고5.

사

림 산식 리계 립 거 변경 경우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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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단체 과 미리 여 다 다만 통. ,

경미 사 변경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림 산식 리계 립 여 경우에 계

지 단체 에게 료 다 경.

우 계 지 단체 특별 사 없 에

여 다.

시 도지사 리계 에 라 매 시 도어도 리계 시 도계( “ ”

라 다 립 시 여 다) .

시 청 시 도계 에 라 매 시 어도 리계 시( “

계 라 다 립 시 여 다” ) .

시 도지사 시 청 각각 시 도계 시 계

립 에 미리 지역 계 내 어업계 주민 견 들,

어 다 시 도계 시 계 변경 에도 같다. .

신*

19 4 실태 사(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리 에 실태 사 고 그 결과 에19 3

리계 시 도계 시 계 에 각각 여 다, .

림 산식 지 단체 에 실태 사 여1

에 계 지 단체 공공 운, ,

에 에 공공 에 어도, 19 2 3

그 단체에 여 료 견 진,

청 다 경우 계 등 특별 사 가 없 에.

여 다.

에 실태 사 시 그 에 사 통1 ,

다.

신*

19 5 어도 리( )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에 실태 사 어도 리에19 4

운 다.

림 산식 에 운1

여 경우에 운 에 탁 다.

에 운 에 탁에 사1 2

림 산식 다.

신*

19 6 어도 사후 리(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리 여 계 공 원에게 다 각 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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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우 사 열람 공 원 그 타내 지니고.

계 에게 내보여 다.

어도 리 지 실태 사1.

어도 타당 사2.

에 라 어도 계 열람3. 19 2 3

에 라 어도 림 산식 에19 2 3

라 어도 개 보 등 사후 리 여 그에,

다 경우 가 지 단체 어도 에.

여 어도 사후 리 등에 경 산 에 지원 다.

에 라 사 열람 에 계 당 사 없1

거 여 니 다.

신*

19 7(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가 에 사후 리 지 니 여 어도 리에19 6 2

지 우 가 다고 통 에 라 시

거 다.

림 산식 지 단체 에 라 어도가19 2 3

천에 여 에 실태 사 에 사 결과19 4 19 6 1

어도 가 가 경우 당 에 여 어도 가

다 경우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에 여 어도 가 에 경 산 에 지원 다.

신*

20 다 과 계 규 에 여 허( ) 6 9 11

허가 거 신고 경우에 다 각 허가 승 가 여진 것

본다 개. < 2007.4.6, 2007.4.11, 2007.8.3, 2009.6.9>

천 에 천 리청과 승1. 6

천 에 천 용허가 같 에 천2. 33 50

사용허가

건 주변지역지원 등에 규 에 용허가등3. 26

공 리 규 에 사용허가4. 5

어 에 승5. 23 1

20 다 과 계 에 라 허 허가( ) 6 9 11

거 신고 경우에 다 각 허가 승 거 가 것 본다.

천 에 천 리청과 승1. 6

천 에 천 용허가 같 에 천2. 3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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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건 주변지역지원 등에 에 용허가 등3. 26

공 리 매립에 에 용 사용허가4. 8

어 에 승5. 23 1

개[ 2010.5.17]

시[ : 2010.10.16] 20 4

시[ : 2012.9.10] 20

21 보상 다 각 어 에 당 처 실 그( )

처 청에 보상 청 다.

산업 지에 당 경우1. 16 1 1 ( 34 1 1 4

다 에 당 사 허 허가 신고 어업에) 2

지 취 처 경우 다만 산업. , 16 1 1 (

지에 당 경우 다 에 당 사34 1 1 3 )

허가 신고 어업 경우 다.

산업 지에 당 경우2. 16 1 1 ( 34 1 1 4

다 산업 에 당 사 에) 34 1 6 13

어업 간 연 허가 지 니 경우

에 라 용 산업 에 량 검사에 가3. 22 72 2

건에 거 경우

에 라 용 산 원 리 에 어4. 22 43 2 (遡河

통 에 가 공 에 거 경우)性魚類

에 보상에 여 산업 지 규1 81 2 4

용 다.

개[ 2010.5.17]

21 2 포 채취 지 림 산식 내 산 원 식 보( )

여 다고 내 산 원 포 채취 지 간 역

체 체 등 다.

에 내 산 원 포 채취 지 간 역 체 체 등1

포 채취 지 내용 통 다.

본 신[ 2010.5.17]

시[ : 2012.9.10] 21 2

21 3 상 망 사용 지 승(2 ) 내 어업에 상 망2

사용 지 다 다만 시 도지사 승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 .

시 도지사 허가 도립 내 연 에 어 상 어

에 사용시 망목 그 등에 사 뢰 여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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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

시 도지사 승 차에 사 림 산식 다.

본 다 각 에 당 경우 시 청 허가1 ,

산 원 포 채취 에게 용 지 니 다.

식업 가 식어 에 식 포 채취 경우1.

연 사 시험 여 경우2.

산 원 목 어미고 보 어 귀량 사 등3.

경우

산 원 식 여 경우4.

지 용도 공 산 원 포 채취 경우5. 2 4

신*

21 4 산 원 복 식 지 승( ) 림 산식

내 산 원 복 여 산 원 식 지 승,

다.

다 각 에 라 림 산식 승 다1 .

산 원 에 여 식 생산 시 에1.

산 원 에 여 등에2. 3

림 산식 여 고시 산 원3.

에 승 차에 사 림 산식 다2 .

신*

22 산업 산 원 리 용 에 규 것 고( )

산업 산 원 리 규 용 다.

개[ 2010.5.17]

23 료 에 허 허가 거 허 간 연 허가( )

특별 도 시 료 내 다.

개[ 2010.5.17]

24 과 에 라 용 산업 산 원( ) 22

리 에 림 산식 그 통

에 라 시 도지사에게 다.

과 에 라 용 산업 산 원 리 에22

시 도지사 그 통 에 라 시 청

에게 다.

개[ 2010.5.17]

25 다 각 어 에 당 징역 만( ) 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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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에 처 다.

1. 에 허 허가 지 니 고 어업6 1 9 1

거짓 그 에 허2. 6 1 9 1

허가

에 어업 지 처3. 16 1

에 어 지4. 19

5. 여 천 어 동통 개 지 니19 2 1

에 시 도지사 시 청 어업6. 19 2 2

여 천 개 지 니 거 어도7. 19 2 3

지 니

8. 에 포 채취 지 여 내 산 원 포 채취21 2

에 라 용 산 원 리 여 포 채취9. 22 17

산 원 그 지 통 가공 보 매

에 라 용 산 원 리 여 보 에10. 22 47 2

공사 거 같 여 보 에 산 원 포 채3

취

11. 에 라 용 산 원 리 여 허가 상22 52 2

에 여 허가 지 니 고 거 허가내용과 다 게

개[ 2010.5.17]

25 ( ) 다 각 어 에 당 징역 만1 500

원 에 처 다.

1. 에 허 허가 지 니 고 어업6 1 9 1

거짓 그 에 허2. 6 1 9 1

허가

에 어업 지 처3. 16 1

에 어 지4. 19

5. 여 천 어 동통 개 지 니19 2 1

에 시 도지사 시 청 어업6. 19 2 2

여 천 개 지 니 거 어도7. 19 2 3

지 니

8. 에 포 채취 지 여 내 산 원 포 채취21 2

8 2. 여 상 망 사용 여 산 원 포 채취21 3 2

에 여 산 원 식8 3. 21 4

에 라 용 산 원 리 여 포 채취9. 22 17

산 원 그 지 통 가공 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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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 용 산 원 리 여 보 에10. 22 47 2

공사 거 같 여 보 에 산 원 포 채3

취

11. 에 라 용 산 원 리 여 허가 상22 52 2

에 여 허가 지 니 고 거 허가내용과 다 게

신* 8 2, 8 3

26 몰 등 경우에 거 지 어 어 어( ) 25

폭 독 몰 다.

에 거 지 건 몰1

없 에 그 가 징 다.

개[ 2010.5.17]

27 과태료 에 신고 지 니 고 어업( ) 11 1 2

에게 만원 과태료 과 다500 .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 과 다300 .

에 어질1. 18

에 라 용 산 원 리 여 지2. 22 16

니

에 과태료 통 에 라 청1 2

과 징 다.

개[ 2010.5.17]

27 과태료( )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500

태료 과 다.

에 신고 지 니 고 어업1. 11 1 2

에 지 니2. 19 7 1 2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 과 다300 .

에 어질1. 18

여 당 사 없 사 열람 거1 2. 19 6 3

에 라 용 산 원 리 여 지2. 22 16

니

에 과태료 통 에 라 청1 2

과 징 다.

신 신* 1 1,2 ,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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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업 시 개2.

< 10293 , 2010. 5.17>

시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 다만( ) 1 . , 20 4

개 규 월 시 다2010 10 16 .

신고어업에 경과 시 당시 에 라 신고( ) 11 2

개 규 에 라 신고 본다11 2 .

시 공포 후 개월 경과 시 다( ) __ .

상 식어업 신고 에 경과 시 당시( )

규 에 라 상 식어업 신고 그 신고어업11 1 2

간 만료 지 개 규 에 상 식어업 허가9 1

것 본다.

내 어업 시

통 개[ OOOOO , 2012. O.OO, ]

1 목 내 어업 에 사 과 그 시 에 사( )

규 목 다.

개[ 2010.6.8]

2 공공단체 내 어업 라 다 에 통( ) ( “ ” ) 2 2 “

공공단체 란 다 각 단체 말 다” .

원공사 에 원공사1.

어 공사 지 리 에 어 공사2.

개[ 2010.6.8]

3 사 어업 등 허가 신청 에 라 타 에 내( ) 4 1

어업 지에 허가 다 각 사

내 어업 등 허가신청 특별 도지사 시 청 (

청 말 울특별시 강 경우에 강 리에 업,

말 다 같다 에게 여 다. ) .

신청 주1.

거 지 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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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지 간3.

허가 사4.

허가 에5.

개[ 2010.6.8]

4 내 어업 본계 립 림 산식 에( ) 5 1

내 어업 시책 시 여 내 어업 본계 립 여 다.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다( “ ” )

에 라 본계 에 내 어업 계 립 시5 2 1

여 다.

개[ 2010.6.8]

5 어업 허 신청 에 어업 허 내 어( ) 6 1

업 허신청 허 특별 도시 시

청 에게 여 다.

개[ 2010.6.8]

6 어업시 거 등 에 라 어업시 거 그 에( ) 7 4

신청 리 다 각 사 신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어업시 거 등 가 사1.

어업시2.

어업 주3.

거 등 상 시4.

시5.

특별 도지사 시 청 신청1

에 신청 사 업생산 시 등에 생 재 도에 라 간

여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각 에 라7 4

어업 에게 그 에 어업시 변경“ ”

폐 등 말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지체2

없 당 리 에게 다.

개[ 2010.6.8]

7 어업허가 신청 에 어업 허가 어( ) 9 1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어 사용 여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시업 경우에 에 여 림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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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갖 어 각각 어업 허가 신청 여 다.

에 어업 허가 내 어업 허가신청9 1

허가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개. < 2010.8.11>

개[ 2010.6.8]

7 어업허가 신청( ) 에 어업 허가 어9 1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어 사용 여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상 식어업 경우에 시 에 여 림 산

식 시 갖 어 각각 어업 허가 신청 여 다.

에 어업 허가 내 어업 허가신청9 1

허가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8 허가어업 승 시 도지사 에 승( ) 9 4

다 각 사 신청 림 산식 에게 여 다.

사1.

어업 내용2.

업 역 도 첨3. ( )

어업 규4.

산동식 원 상태5.

다 어업과 계6.

시 도지사 에 승 허가어업 업 역 규1

등 에 지체 없 고시 여 다.

개[ 2010.6.8]

9 신고어업 에 통 어업 란 다 각( ) 11 1 “ ”

같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1. :

어살어업 천에 어살 여 산동 포 어업2. :

통 어업 통 사용 여 산동 포 어업3. :

시어업 시 산동 포 어업4. :

상 식어업 상에 시 여 산동식 식 거5. :

생산 어업( )種苗

상어 식어업 실내에 시 곱미 상 것6. : ( 16.5

다 여 상어 식 거 생산 어업)

에 라 어업 신고 내 어업신고11 1 2

다 각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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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 어업 신고 주 지 특별 도지사1. 1 1 4 :

시 청

어업 시 주 지 특별2. 1 5 6 11 2 :

도지사 시 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신고 내 어2

업 신고 신고 에게 내주어 다.

개[ 2010.6.8]

9 신고어업( ) 에 통 어업 란 다 각11 1 “ ”

같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 포 어업1. :

어살어업 천에 어살 여 산동 포 어업2. :

통 어업 통 사용 여 산동 포 어업3. :

시어업 시 산동 포 어업4. :

삭5.

상어 식어업 실내에 시 곱미 상 것6. : ( 16.5

다 여 상어 식 거 생산 어업)

에 라 어업 신고 내 어업신고11 1 2

다 각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지 어업 신고 주 지 특별 도지사1. 1 1 4 :

시 청

2. 1 6 어업 시 주 지 특별 도지11 2 :

사 시 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신고 내 어2

업 신고 신고 에게 내주어 다.

10 용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 12 1

라 리 미리 여 사 다 각 같다.

어업 동에 용 그1.

어업2.

어업 시3.

어업 시4.

어업 간5.

사용료6.

개[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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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업 허 등 간 단 사 단 에 산 원( ) 13 1 “

보 어업 여 통 경우 란 산 원 산란”

등 식 보 산시책 진 여 경우 말 다( ) .成育

단 에 통 경우 란 다 각 어13 2 “ ”

에 당 경우 말 다.

다 에 라 어업 가 거 지 고 경우1.

어 어 시 차 간 미만 경우2. 5

개[ 2010.6.8]

12 공 어업 등 특별 도지사 시 청( )

에 라 허 허가 신고 어업에 여 어업 등16

경우에 에 내 어업 심 거쳐 다10 4 .

경우 에 라 산 원 가 내 어업10 5

에 당 산 원 심 거쳐 다.

계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16

에게 어업 등 청 경우에 다 각 사 어

청 여 다.

어업 지 취 청 사1.

어업 허 허가 신고2. ,

어업 단체 경우에 주민등3. ( )

주

당 가 역도4.

당 가 어업에 실에 보상 책5.

계 에 청 에 어업 등에2

료 도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다.

경우 특별 도지사 시 청 특별 가 없 에 라

다.

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청 사2

에 견 계 어업 에게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견 결 에4

사 결 과 그 차 등에 여 사 림 산식

다.

개[ 2010.6.8]

13 보 상 사업 림 산식 시 도지사 시 청( ) , (

청 라 다 에 라 용 보 거“ ” ) 17

사업 다 각 같다.

내 원 식 시 사업1.



2 내 어업 개 시

131

담 어 처리 가공 통 진 사업2. ( )淡水魚

식 개 보 사업3.

원 사 시험연 사업4.

내 단체5.

그 에 내 어업 진 여 다고 사업6.

개[ 2010.6.8]

14 어 등 에 라 어 어( ) 18 ( )游 行爲

사용 여 산동식 포 채취 다 다만 다 각 어. ,

에 당 것 사용 니 다.

동 착 보트1.

용 쿠2.

망3.

살4.

산동식 포 채취 여 다 에5.

특별 도지사 시 청 단 에도 고 어업여건1

고 여 지 지역에 지 어 에 당1 1 4

것 사용 허용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어 시18

상 지역 등 다 각 사 고 여 다.

에 식 산동식 원량 등 생태계1.

에 어 가 산 원 생태계에 미2.

산 원 산3.

생동 식 보 에 생동 식 시 도보 생동 식4.

등 보 여 가 가 산동식 식

산 원 산란 등 산 원 식보 산시책 진 여5.

림 산식 여 고시 사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어 시18

상 지역 등 에 다 각 사 고시 여 고시 내용,

리 내 당 지역에 여 다.

지역1.

시 상 등 사2.

사 에3.

그 에 어 여 사4.

개[ 2010.6.8]

15 어 사용허가 폭 독 사용 여 산동식 포( ) ,

채취 여 단 에 사용허가 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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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신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개[ 2010.6.8]

15 2 어도 리계 경미 사 변경( ) 단 에 통19 3 2 “

경미 사 란 사” 19 3 1 1 5

사 말 다.

신*

15 3 실태 사 등( ) 림 산식 19 4 3

에 실태 사 실태 사 라 다 다 각 에 라 실시 다( “ ” ) .

사 에 어도 리계 립에 용1. : 19 3 1

여 마다 실시 사5

시 사 어도 리에 용 여 다고 경우2. :

실시 사

실태 사에 다 각 사 포 어 다.

어도 리 등 동1.

어도 등 연 개 보2.

어도 그램 지원 규3.

그 에 어도 리 책 립 시 에 사4.

림 산식 실태 사 에 사 상 사 시, ,

사 등 포 사계 립 고 실시 여 다.

실태 사 지 사 원 고 통계 료 헌 등 통 간,

사 병 다.

지에 규 사 에 실태 사1 4

여 사 림 산식 다.

신*

15 4 등( ) 림 산식 지 단체 사후 리

지 니 여 어도 리에 지 우 가 경우 어도

에게 시 다 에 어도 에게 그 사.

간 등 통보 여 다.

에 라 림 산식 에 라 어도 사후 리1

여 다.

에 라 어도 사후 리 어도 리1

각 에 맞도 여 다19 6 .

에 천재 지변 그 에 득 사1

여 간 내에 료 없 경우에 그 간 료 3



2 내 어업 개 시

133

지 림 산식 지 단체 에게 간 연 신청

여 다.

에 그 내1 15

에 별지 식 료통보 에 다 각 첨 여 림1

산식 지 단체 에게 여 다.

료1.

사진2.

림 산식 지 단체 에 료통보5

에 그 통보 내에 료 여15

여 다.

신*

16 보상 청 에 라 보상 다 각( ) 21 1

사 청 에 실 첨 여 그 처

청에 여 다.

허 허가 신고 에 라 용 산 원 리1. 22 43

에 라 공사 단체 경우에2 (

주 주민등)

처 사 과 그 짜2.

실 내용3.

실 과 그 산4.

청 에 라 청 그 내용 사 검 후 그에1

견 당 보상신청 과 산업 에 가81 2 (

경우만 당 다 같다 에게 보내 다. ) .

개[ 2010.6.8]

17 포 채취 지 에 라 내 산 원 포 채취가 지( ) 21 2

간 역 체 별 과 같다1 .

본 신[ 2010.6.8]

18 과태료 과 에 과태료 과( ) 27 1 2

별 같다2 .

청 당 동 그 결과 등 고 여 별 에 과2

태료 에 그 리거 다 다만 리2 1 . ,

경우에도 과태료 에 과태료 상27 1 2

과 없다.

개[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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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33 , 2010. 8.11>

1 시 공포 시 다( ) .

2 내 어업 허가 청 변경에 경과 시 당시 규( )

에 라 신청 주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어업허가 개 규 에 라 당 특7 2

별 도지사 시 청 어업허가 것 본다.

별[ 2]

과태료 과 ( 18 1 )

개

당 과태료 과태료

1. 11 1 2

에 신고 지

고 어업 경우

27

1 1
만원500

차1 차2
차3

상

만원300 400 500

2. 19 7 1

에2

지 니

27

1 2
만원500 만원300 400 500

에 어3. 18

질 경우

27

2 1
만원100 만원50 만원70 만원100

4. 19 6 3

여 당 사 없

사 열람 거

27

2

1 2

만원100 만원50 70 100

에 라 용5. 22

산 원 리

여16

지 경우

27

2 2
만원100 만원50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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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업 시 규 개3.

내 어업 시 규

림 산식 개[ OOO , 2012. O.OO, ]

1 목 규 내 어업 같 시 에 사 과 그 시( )

에 사 규 목 다.

개[ 2010.6.11]

2 어업 허신청 내 어업 시 라 다 에( ) ( “ ” ) 5

내 어업 허신청 별지 식 별지 식과 같다1 2 .

에 신청 에 다 각 각각 첨 여 다1 .

허 역도1. 1

등 사본 어 사용 경우에만2. , 1 (

다)

에 역도 별 에 라2 1 1 ,

그 시 다 각 같다.

량 사 지 에 시 마1. : 8 1 1

목에 삼각 여 직 사용 거 그 삼각 에 보

여 사용 것 원 삼각 사용 없 지역,

경우에 내 주 특 여 사용 그,

지 지 없 경우 다 고 지역 고 같 다( ) , .

보 각 시 삼각 보 각 거리 미2. : ( )

엑 평 직각 시 다( ) .

특 각 시 특 각 거리 미 시 다3. : ( ) .

각 진 도 여 시계 계 시4. ( ) 0眞北

다.

개[ 2010.6.11]

3 삭 <2010.6.11>

4 허어업 등 에 어업 규 별( ) 6 2

같다2 .

개[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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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업시 거신청 등 에 어업시 거 등( ) 6 1

신청 별지 식과 같다3 .

개[ 2010.6.11]

6 어업허가신청 에 내 어업 허가신청 별지( ) 7 4

식 별지 식과 같다5 .

에 신청 에 다 각 각각 첨 여 다1 .

등 사본 어 사용 경우에만1. , 1 (

다)

도 시업 낭 망어업 각망어업 경우에만 다2. 1 ( )

식 사용 식 목 채포어3. 1 (

업 경우에만 다)

개[ 2010.6.11]

6 어업허가신청( ) 에 내 어업 허가신청 별지7 4

식 별지 식과 같다5 .

에 신청 에 다 각 각각 첨 여 다1 .

등 사본 어 사용 경우에만1. , 1 (

다)

도2. 1 낭 망어업 각망어업 경우에만 다( )

식 사용3. 1

6 2 채취용 어 에 림 산식( ) 9 1 4 “

채취용 어 란 다 각 어 말 다” .

틀1.

림 산식 여 고시 지역 채취에 사용2. (

경우 다)

개[ 2010.6.11]

7 허가어업 규 에 허가어업 규( ) 9 3

별 과 같다3 .

개[ 2010.6.11]

8 시 시 등 에 라 시 에 여 시( ) 7 1

다 각 같다.

리 상 싯 가 경우만 당 다1. ( )

간 실2.

폐 처리 거 보 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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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4. ( )立看板

개[ 2010.6.11]

9 어업 신고 에 내 어업신고 별지 식과( ) 9 2 6

같다.

에 신고 에 다 각 첨 여 다1 .

등 사본 어 사용 경우에만1. , 1 (

다)

상 식어업 상어 식어업 경우 시 사용2.

시 도 시 계도 도 포 시 등( ,

볼 어 다 각) 1

개[ 2010.6.11]

9 어업 신고( ) 에 내 어업신고 별지 식과9 2 6

같다.

에 신고 에 다 각 첨 여 다1 .

등 사본 어 사용 경우에만1. , 1 (

다)

상어 식어업 경우 시 사용 시 도2.

시 계도 도 포 시 등 볼( ,

어 다 각) 1

9 2 사 에 어업 특별 도지사 시 청( ) (

청 말 울특별시 강 경우에 강 리에 업,

말 다 같다 에 라 사 에. ) 11 3

어업 여 다 각 식에 라 매 월 말 지 특별 도지사1

림 산식 에게 시 청 특별시 역시 도지사,

거쳐 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

신고어업 별지 식1. : 6 2

어 별 식 별 신고어업 별지 식2. : 6 3

신고어업 별지 식3. : 6 4

개[ 2010.6.11]

10 어업 허 등 특별 도지사 시 청 어업 허 허( )

가 거 신고 리 에 별 에 여 다4 .

개[ 2010.6.11]

10 2 용 처리 리 가 에 라 특별( )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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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시 청 용에 청 에

그 청 내에 결과 다14 .

개[ 2010.6.11]

11 어업 허 간 연 허가 신청 에 라 허 간 연( ) 13 3

허가 별지 식 내 어업 허 연 허가 신청 당7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경.

우 담당 공 원 에 보 공동 용 통36 1

여 어업 허 여 신청 에 동 지 니 경우에,

그 사본 첨 도 여 다 개. < 2010.8.30>

개[ 2010.6.11]

12 어업 허 등 특별 도지사 시 청( ) 6

에 라 어업 허 허가 거 신고 리9 11 13 3

허 간 연 허가 에 다 각 식에

허 허가 신고 연 허가 각각 여 다.

내 어업 허 별지 식 별지 식1. : 8 9

내 어업허가 별지 식 별지 식2. : 10 11

내 어업 신고 별지 식3. : 12

내 어업 허 연 허가 별지 식4. : 13

특별 도지사 시 청 별지 식 별지 식8 13

지 내 어업 허 등 에 그에 사실

리 여 다.

처리가 가 특별 사 가 경우 고2

리 여 다.

개[ 2010.6.11]

13 어업 허 등 재 어업 허 허가 신고 재( )

별지 식 재 신청 특별 도지사 시 청14

에게 여 다 경우 어업 허 허가 신고 가 헐어 못.

쓰게 어 재 신청 에 당 어업 허 허가 신고

첨 여 다.

개[ 2010.6.11]

14 내 어업계 재사 등 내 어업계 에 다 각( )

사 포 어 다.

목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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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3.

사 재지4.

계원 격 리 에 사5.

계원 가 탈퇴 에 사6.

그 결 원에 사7. ,

사업 집 에 사8.

경 과 료 사용료에 사9. ,

립 립 에 사10.

여 처 실 처리 에 사11.

계연도 계에 사12.

산 병 에 사13.

집 결사 결 등 내 어업계 운 에 사14. ,

내 어업계 그 목 달 여 에 에 라 다

각 사업 다.

어업 취득과 어업 경1.

산 원 리2.

어 등 공동 매 매3.

어업과 공동시 운4.

계원 경 사 도 단체 체결5.

그 에 내 어업계 목 달 에 사업6.

내 어업계 다 각 어 에 당 경우에 산 다.

에 산사 생1.

산 결2.

병3.

계원 가 미만 경우4. 5

내 어업계 직 거 산 에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다.

개[ 2010.6.11]

15 공 어업 등 결 특별 도지사 시 청( )

에 라 계 청 사 에 견12 4

결 에 다 각 사 고 여 다.

당 어업 실태 규1.

허 허가 신고 건2.

당 처 어업 도3.

개[ 2010.8.30]

15 2 처( ) 에 처 별 과16 5 6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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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 통지 별지 식에 처 통지 에1 OO

시 청 처 통지 에 별지 식에, OO

처 에 그 내용 재 여 다.

시 청 사 내용 보 그 도가 경미 거 그

에 특별 사 가 다고 경우에 별 처 에도6

고 그 처 감경 다 경우 감경량 당 처. 2 1

과 지 니 도 여 다.

신*

16 삭 <2005.9.30>

17 어 사용허가 신청 에 어 사용허가신청( ) 15

별지 식에 그 신청 에 다 각 첨 여 다15 , .

에 역도 에 폭 독1. 2 3

사용 역도 1

에 에 사 산업 시 별2. 1 ( 4

에 라 림 산식 어업별 실 산 지 산에

사 연 사 것 다)

에 에 지시 계3. 1 1

허가 다 어업 어 역 보 역과 겹 거 다4.

허가어업 업 역과 겹 경우에 그 어업 허가 동

보상계 1

특별 도지사 시 청 어 사용허가 에

별지 식 어 사용허가 신청 에게 여 다16 .

개[ 2010.6.11]

18 어도 가 등 각 단 에( ) 19 2 3

림 산식 규 상 란 지“ ”

마루 지 가 미 상 거 용량 천만 곱미 상20 3

말 다.

에 림 산식 간 란19 2 3 2 “ ”

당 사 시 과거 간 간 말 다10 .

개[ 2010.6.11]

19 동통 보 어업 차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별( )

도지사 시 청 에 라 어업19 2 2

미리 에 내 어업 심 거쳐 다10 4 .

경우 에 라 산 원 가 내 어업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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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 산 원 심 거쳐 다.

개[ 2010.6.11]

20 어도 에 라 어도( ) 19 2 3 ( )魚道

여 천 천 가 천 지 천 천2 1 ,

천 다2 1 .

에도 고 지 천 천에 에 공1 18 1

가 산연 립 산과 원 내 연 말(

다 같다 과 여 다 각 어 에 당 것. )

에 어도 지 니 다.

어 식 고 그 사 개 어 운 경우1.

천 질 어 식에 지 니 고 그 사 개 어 운 경우2.

평 에도 천 량 극 어 건천 간 주 생3. ( ) ( ) ( )平水期 流量 乾川

경우

개[ 2010.6.11]

21 어도 등 어도 어도에 실시( )

계 료 에 별지 식 어도시 에 다 각17

첨 여 산연 과 미리 여 다 다만 지 천. ,

천에 어도 가 림 산식 여 고시 어도 계

에 맞게 어도 경우에 생략 다.

어도시 계 상 지 질과 생생태계 산생 동1. ( ,

상 등 포 것 말 다)

어도 계도2.

3. 경 평가 사본 경 평가 에 경 평가 상사업 경( 4

우에만 다)

산연 에 라 어도시 에 청1

에 다 각 사 포 검 견 청 에게 다.

어도 식 어 등 산생 용 에 지에 사1.

갈 에도 어도 지 지에 사2. ( )渴水期

계 시공 에 여 견 경우 그 견에 사3.

산연 에 검 여1 2

공 원 여 사 게 다.

개[ 2010.6.11]

21 2 어도 리 운 등( ) 림 산식

도 변경 등 그램 보 가 경우에

신 게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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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산식 에 어도에 보 별도

에 게 보 여 다.

림 산식 에 신 보가 지 도

여 다.

신*

21 3 탁 등( ) 림 산식 어도 리 운 에

업 탁 경우 탁 단체 탁사업 라 다( “ ” )

다 각 업 가 포 탁계 여 다.

어도 리 체계 계1.

어도 리 체계 운 컴퓨 통신 등2.

리

등에 보 리3.

어도 리 에 사 각 료 사4.

어도 리 체계 운5.

지 단체에 어도 리 체계 운 지원6.

그 에 림 산 다고 업7.

림 산식 탁사업 에게 그 연도 탁업 진실 과 다 연도

진계 게 다.

림 산식 탁사업 가 어도 리 체계 원 운

도 지원 다.

신*

22 어도 사후 리 어도 가 어도 료( )

단 에 라 가 생략 경우 포 다 에 료( 21 1 ) 15

내에 별지 식 어도시 결과 에 시공 후 리시 과 어18

도 사진 각각 첨 여 산연 에게 여 다.

에 라 어도 료 별지 식 어도시 사후 리1 19

에 시 경 사진과 어도 경 사진 여 갖춰 고 매 상 검, 1

후 사 리 여 다.

산연 에 라 어도 결과 매 말1

여 다 월 지 림 산식 에게 보고 여 다1 31 .

개[ 2010.6.11]

23 상 망 사용 승(2 ) 에 라 어업 허 허가6 9

취득 가 상 망 사용 승 별지 식 사용승2 O

신청 여 시도지사에게 여 다.

시도지사 에 라 사용승 신청 그 사용승 산 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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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에 지 없 지 여 에 여 도립 내 연 에 검 청

다.

검 청 도립 내 연 다 각 사 에2

여 검 후 검 결과 시도지사에게 여 다.

사용승 가 간 시1.

사용승 시 포 산 원 상 어 량2.

사용승 가 상 망 규 그 규격3. 2

사용승 가 건4.

사용승 시 산 원 복 보 에 사5.

그 에 산 원 보 에 지 없 지 사6.

시도지사 에 라 도립 내 연 사용승 가3

건 에 다 각 사 고 여 사용승 상

고 상 에게 별지 식 상 망 사용승, O 2

다.

신청 사용승 신청 에 업 실1.

에 라 도립 내 연 검 결과2. 3

그 에 시도지사가 사용승 과 여 다고 사3.

시도지사 에 라 사용승 상 에 그 다4

각 사람에게 다.

도립 내 연1.

사용승 시 청2.

신*

24 산 원 식 승 차( ) 에 산 원 식21 4

승 차 산 원 리 시 규 용 다17 18 .

신*

< 143 , 2010. 8.30>

규 공포 시 다.

별 개[ 3] < 2012. O. OO.>

내 허가어업 규 ( 7 )

망 연승 채취어업 낭 망 각망어업1.

어업 어업 규

망어업
어 통 미 업 역 헥타 상 경우에50 ( 100

미 것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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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어업 규

연승어업
릿 허가 건에 미 업 역 헥타 상200 ( 100

경우에 미 것500 )

채취어업

망 통 내 어 사용 것1. : 2

틀 당 어 사용 것2. : 1 1

어 척당 업 것3. : 1

낭 망어업

각망어업

낭 망 각망어 각각 다 통 내 사용 여 어 통, ,

미 것 다만 낭 망 각망어 연결 등 여50 . , (W )

것 지 각 어 상 간격 고 여, 25m .

고 채취어업 경우 어 사 거 사용 니:

몰 후에도 업 허용 것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당,

어업 허가 에 상 원과 어업 여건 고 여 결 다.

상 식어업2.

식어업 식

시

규 시

식

식어업

어1.

열 어2.

냉 어3.

곱미300

상

질 염 지시 질 생1. :

태계 보 에 시 규

별 고2 1 1 ,

같 시 규 별87

에 시 등19 1

고 지시2. 산 공:

고 도산 도 트, ( 90

상 생 여과시 개 상) , 1 .

월동시3. 월동 식:

식 경우에 규

월동시 시 규 시( , ,

심 등에 여 시 도지사가 어

업 여건 등 고 여 별도

여 다)

지식

식어업

어1.

열 어2.

냉 어3.

곱미600

상



2 내 어업 개 시

145

별 신[ 6] < 2012. 0. 00.>

처 ( 15 2 )

허어업1.

처

차1 차2 차3

어업 허 어 역1.

에 어 식시

경우

6 경고 취

식어업 어업 규2. ,

등 경우

6 2

시 규( 4 )
경고 경고 취

3. 어업시 거

지 니 경우
7 5 집

용

4. 내 산 원 포 채

취 지 규 경우
21 2 경고 경고 취

허가 신고어업2. ,

처

차1 차2 차3

허가어업 시 규1.

경우
9 1

지

20

지

30

지

40

2. 허가어업 건

경우
9 4

지

30

지

60

지

90

내 산 원 포3.

채취 지 규

경우

21 2
지

20

지

30

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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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가어업( ) 내 에 다

각 어 에 당 어업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허가 다.

망어업 망 사용1. ( ):刺網漁業

여 산동 포 어업

채포어업 식2. ( ):種苗採捕漁業

여 식어업 등에게

매 여 산동식

포 채취 어업

연승어업 주 사용3. ( ):延繩漁業

여 산동 포 어업

채취어업 망 망 림4. : ( )

산식 채취

7 어업허가 신청( ) 9 1

에 어업 허가

어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어 사용 여,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상 식어업 경우에

시 에 여 림 산식

시 갖 어 각각 어

업 허가 신청 여 다.

에 어업 허가9 1

내 어업 허가신

청 허가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6 어업허가신청( ) 에7

내 어업 허가신청 별지

식 별지 식과 같다4 5 .

에 신청 에 다 각1

각각 첨 여 다.

등1. ,

사본 어 사용 경우1 (

에만 다)

2. 도 1 낭 망어업 각(

망어업 경우에만 다)

식 사용3.

1

7 허가어업 규( )

에 허가어업 규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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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사용 여 그

착 동 채취 거 포

어업

삭5.

6. 낭 망어업 낭 망 사( ):囊長網漁業

용 여 산동 포 어업

각망어업 각망7. ( ):角網漁業

여 산동 포 어업

8. 상 식어업 상에 시:

여 산동식 식

거 생산 어업( )種苗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어업 허가 에1

내 용도 원상태 경, ,

용에 상 고 여 다.

에 어업 규1

림 산식 다.

특별시 역시 도지사

별 3과 같다.

8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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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 ”

다 어업 여) ( )漁業調整

경우에 림 산식

승 허가어업 업 역 규,

등 다.

10 우( ) 에6 9

어업 허 허가 다 각

우 에 다.

어업 허 허가1.

지역 어업 공동

여 직 내 어업계(內水面

과 그 단체),漁業契

어업 허 허가 신청 어업2.

과 같 어업 경 거

에 사

내 어업개 산 에3.

경험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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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도 시 말(

울특별시가 강,

경우에 강 리에 업

말 다 같다. )

각 에 당 동 간1

우 등에 지역 어업여건

고 여 울특별시가(

강 경우에 울특별시

말 다 같다 다. )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우1 2

다 각 어 에

당 우 에

다 경우 특별 도 시.

에 내 어업

심 거쳐 다.

어업 허 허가1.

에 에 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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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여 처

어업 허 허가 어2.

업 어 리 경 상태가 극

실 다고

에 라 어업 취득3. 7 1

다가 당 사 없 도

각 후단에3

내 어업 내 어업

내 어업에 식과

경험 사람 다.

경우 내 어업 과 운

등에 사 당 특별

도 시 다.

에도 고 산업4

에 시 산 원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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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도 경우 시 도 산(

원 말 다 같다 운. )

특별 도 시 시

산 원 여 내

어업 게

다.

개* 2

11 신고어업( ) 내 에 6

에 어업 어업9

통 어업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게 신고 여 다.

사 에 각6 1 ,

각 에 어9 1 1

업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시 9 신고어업( ) 11

에 통 어업1 “ ”

란 다 각 같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1. :

포 어업

어살어업 천에 어살 여2. :

산동 포 어업

통 어업 통 사용 여 산동3. :

포 어업

시어업 시 산동4. :

9 어업 신고( ) 9 2

에 내 어업신고 별지 6

식과 같다.

에 신고 에 다 각1

첨 여 다.

1. 등,

사본 어 사용 경우에1 (

만 다)

2. 상어 식어업 경우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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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에게 신고 여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림 산식 에

라 역 사 에 어

업 실태 여 특별

도지사 림 산식 에게 시,

청 시 도지사 거쳐

림 산식 에게 다.

포 어업

삭5.

상어 식어업 실내에6. :

시 곱미( 16.5

상 것 다 여)

상어 식 거 생산

어업

에 라11 1 2

어업 신고 내 어

업신고 다 각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지 어업1. 1 1 4 :

신고 주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2. 1 6 어11 2

업 시 주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시 도 시 계도 도 포(

시 등,

볼 어 다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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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신고 내2

어업 신고 신고 에게 내

주어 다.

삭* 1 5

13 어업 간( ) 6 1

허어업 간1 10

다 다만 산 원 보 어. ,

업 여 통

경우에 그 간 내10

다.

허6 1 2 3

어업 허가어업, 9 1 11

신고어업 간 5

다 다만 공 사업 시 에. ,

경우 그 에 통

경우에 그 간 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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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 도지사 시 청

단 단1 , 2 , 10

각3 16 1 1

에 당 사 가 경우2

고 어업 가 신청 어업

허 간 만료 1

본 본 간 내에2

간 연 허가 여 다.

경우 상에 걸쳐 연 허가2

에 연 허가 간 식어

업 과 없고 그10 ,

허어업 과 없다5 .

특별 도지사 시 청

허 허가어업 간

만료 경우에 허 간 연 신

청 거 허가 새 신청 고

에 여 업실 어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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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어업 료 등 평가,

여 허가 여 결 다.

신* 4

16 공 어업 등( )

특별 도지사 시 청

다 각 어 에 당

에 허 허가 신고 어업

개월 내 간6

여 지 다.

산 원 식 보 여1.

경우

사훈 주 사 지 보2.

여 경우( )保衛

여 다고 어3.

청 경우

계4.

여( )水底電線

15 2 처( )

에 처16 5

별 과 같다6 .

에 처 통지 별지1

식에 처 통지 에OO

시 청 처,

통지 에 별지 OO

식에 처 에 그 내

용 재 여 다.

시 청 사 내

용 보 그 도가 경미 거

그 에 특별 사 가 다고

경우에 별 처6

에도 고 그 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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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 지5. 19

경우

에 여 내 산6. 21 2

원 포 채취 경우

어업 가 산업7. ,

산 원 리 거 ,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경우

어업 가 과 어업에8.

승

규 산에

경우

다 에 라 당 에 어9.

업 거 지 여

가

시 청 어업 허

다 경우 감경량 당 처.

과 지 니 도2 1

여 다.



162

내 어업 내 어업 시 내 어업 시 규

허가 가 다 각 어

에 당 림 산식

에 라 어업 허 허

가 취 다 다만 에. , 1

당 경우에 그 허 취

여 다.

거짓 그1.

어업 허 허가 경우

어업 목 지 니2.

단체에 당 경우

어업 허 허가 가3.

에 라 용 산업22

규30 1 , 2 31

경우

어업 허 허가 가 다4.

사람에게 그 어업 경 사실

상 지 게 경우

어업 가 어업 경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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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 에 당6. 1

경우

7. 에 산 원 식21 4

승 지 니 고 산동식 내

에 식 거

계 특별 도지

사 시 청 에게 에1

공 어업 등 청

다.

규 에 공1 2

어업 등 차 3

에 라 공 어업 등

청 사 통

다.

에 처1 2

그 과

도 등 고 여 림 산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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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청(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16 1

어업 지 거 동,

에 라2 어업 허 허가

취 청 여 다.

18 어질( ) 특별 도지사

시 청 내 산

원 식 보 내 생태계

보 어질 립 등( )遊漁秩序

여 통 에

라 시 등 어 에 여 어 ,

시 상 지역 등 다, , .

동 계에 어업 허가

어객간 쟁 생 에

내 어업 단체 어 단체간

쟁 통 쟁 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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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2

등 사 통

다.

19 3 어도 리계 립( )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다 각

사 포 어도 리계

리계 라 다( “ ” ) 5

마다 립 시 여 다.

어도에 본목 진1.

2. 어도 사후 리에 사

어도 개 보 에 사3.

어도 리에 재4.

원 달에 사

그 에 어도 리5.

여 림 산식 다

고 사

15 2 어도 리계 경미 사(

변경) 단 에19 3 2

통 경미 사“ ”

란 19 3 1 1 4

사 사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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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산식 리계

립 거 변경 경우에

계 지 단체

과 미리 여 다 다만. ,

통 경미 사 변

경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림 산식 리계

립 여 경우에

계 지 단

체 에게 료

다 경우 계.

지 단체 특별 사

없 에 여 다.

시 도지사 리계 에 라 매

시 도어도 리계 시 도계( “ ”

라 다 립 시 여 다) .

시 청 시 도계 에

라 매 시 어도 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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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계 라 다“ ” ) 립

시 여 다.

시 도지사 시 청

각각 시 도계 시 계

립 에 미리 지역

계 내 어업계 주민,

견 들어 다 시 도계 시.

계 변경 에도 같다.

19 4 실태 사(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리 에 실태

사 고 그 결과 19

에 리계 시 도계3 ,

시 계 에 각각 여

다.

림 산식 지 단

체 에 실태 사1

15 3 실태 사 등( )

림 산식 19

에 실태 사 실태4 3 ( “

사 라 다 다 각 에” )

라 실시 다.

1. 사 에: 19 3 1

어도 리계 립에 용

여 마다 실시 사5

2. 시 사 어도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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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에 계

지 단체 공, ,

공 운 에 에

공공 에, 19 2 3

어도 그,

단체에 여 료

견 진 청

다 경우 계.

등 특별 사 가 없 에

여 다.

에 실태 사 시1

그 에 사,

통 다.

용 여 다고

경우 실시 사

실태 사에 다 각 사

포 어 다.

어도 리 등1.

동

어도 등 연 개2.

보

어도 그램3.

지원 규

그 에 어도 리4.

책 립 시 에 사

림 산식 실태 사

에 사 상 사,

시 사 등 포 사계,

립 고 실시 여 다.

실태 사 지 사 원

고 통계 료 헌 등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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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병 다.

지에 규1 4 사

에 실태 사

여 사 림 산식

다.

본 신[ ]

19 5 어도 리( )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에19 4

실태 사 어도 리에

운 다.

림 산식 에1

운

여 경우에

운 에 탁 다.

에1

운 에 탁에2

21 2 어도 리 운( 등)

림 산식

도 변경 등

그램 보 가

경우에 신 게 여

다.

림 산식

에 어도에 보 별도

에 게 보 여

다.

림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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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림 산식 다. 에 신 보가 지 도

여 다.

본 신[ ]

21 3 탁 등( ) 림 산

식 어도 리

운 에 업 탁 경우

탁 단체 탁사업( “

라 다 다 각 업 가 포” )

탁계 여 다.

1. 어도 리 체계 계

어도 리 체계2.

운 컴퓨 통신 등

리

등에 보 리3.

어도 리 에4.

사 각 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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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도 리 체계 운

6. 지 단체에 어도 리

체계 운 지원

그 에 림 산 다7.

고 업

림 산식 탁사업 에

게 그 연도 탁업 진실 과 다

연도 진계 게 다.

림 산식 탁사업 가

어도 리 체계 원 운

도

지원 다.

본 신[ ]

19 6 어도 사후 리(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리 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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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원에게 다 각 사

게 다 경우 사.

열람 공 원 그 타

내 지니고 계 에게

내보여 다.

어도 리 지 실태 사1.

어도 타당 사2.

에 라 어도3. 19 2 3

계 열람

에 라 어도19 2 3

림 산식

에 라 어도

개 보 등 사후 리 여

그에,

다 경우 가 지 단.

체 어도 에 여 어도

사후 리 등에 경 산

에 지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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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 사 열람1

에 계 당 사 없

거 여

니 다.

19 7 (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가 에19 6 2

사후 리 지 니 여

어도 리에 지 우 가

다고 통

에 라 시 거

다.

림 산식 지 단

체 에 라 어19 2 3

도가 천에 여 19 4

에 실태 사 19 6 1

에 사 결과 어도 가 가

15 4 등( ) 림 산식

지 단체 사

후 리 지 니 여 어

도 리에 지 우 가

경우 어도 에게 시

다 에 어도 에게 그.

사 간 등

통보 여 다.

에 라1

림 산식 에 라 어도 사후

리 여 다.

에 라 어도 사후 리1

어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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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 에

여 어도 가 다.

경우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에

여 어도 가 에 경

산 에 지원 다.

각 에 맞도19 6

여 다.

에1

천재 지변 그 에 득 사

여 간 내에

료 없 경우에 그 간

료 지 림 산식3

지 단체 에게

간 연 신청 여 다.

에1

그 15

내에 별지 식1

료통보 에 다 각 첨

여 림 산식 지

단체 에게 여 다.

료1.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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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산식 지 단

체 에 료5

통보 에 그 통보

내에15

료 여 여 다.

본 신[ ]

21 3 상 망 사용 지(2

승 ) 내 어업에 상2

망 사용 지 다 다만 시 도. ,

지사 승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시 도지사 허가

도립 내 연 에 어 상

어 에 사용시 망목, ,

그 등에 사 뢰 여

그 결과 참고 다.

시 도지사 승 차에

23 상 망 사용 승(2 )

에 라 어업 허6 9

허가 취득 가 망 상2

사용 승 별지 O

식 사용승 신청 여 시

도지사에게 여 다.

시 도지사 에 라 사용승1

신청 그 사용승

산 원 보 에 지 없 지 여

에 여 도립 내 연 에

검 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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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림 산식 다.

본 다 각 에 당1

경우 시 청 허,

가 산 원 포 채취

에게 용 지 니 다.

식업 가 식어 에 식1.

포 채취 경우

연 사 시험 여2.

경우

산 원 목 어미고3.

보 어 귀량

사 등 경우

4. 산 원 식 여 경우

지 용도 공5. 2 4

산 원 포 채취 경우

본 신[ ]

검 청 도립2

내 연 다 각 사 에

여 검 후 검 결과 시도지

사에게 여 다.

사용승 가 간 시1.

사용승 시 포 산2.

원 상 어 량

사용승 가 상 망3. 2

규 그 규격

사용승 가 건4.

사용승 시 산 원 복 보5.

에 사

그 에 산 원 보 에 지 없6.

지 사

시도지사 에 라 도립3

내 연 사용

승 가 건 에 다 각

사 고 여 사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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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상,

에게 별지 식O 2

상 망 사용승 다.

신청 사용승 신청 에1.

업 실

에 라 도립 내 연2. 3

검 결과

그 에 시도지사가 사용승 과3.

여 다고 사

시도지사 에 라 사용승4

상 에 그

다 각 사람에게 다.

도립 내 연1.

사용승 시2.

청

본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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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 산 원 복 식(

지 승 ) 림 산식

내 산 원

복 여 산 원 식 ,

지 승 다.

다 각 에 라 림1

산식 승 다.

산 원 에 여 식1.

생산 시 에

산 원 에 여2.

등에3

림 산식 여 고시3.

산 원

에 승 차2

에 사 림 산식

다.

본 신[ ]

24 산 원 식 승(

차) 에 산 원21 4

식 승 차 산 원

리 시 규 17 18

용 다.

본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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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다 각 어 에

당 징역1

만원 에 처 다500 .

에1. 6 1 9 1

허 허가 지 니 고 어

업

거짓 그2.

에6 1 9 1

허 허가

에 어업3. 16 1

지 처

에 어 지4. 19

여 천5. 19 2 1

어 동통 개 지

니

에 시 도지사6. 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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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어업

여 천7. 19 2 3

개 지 니 거 어도

지 니

에 포 채취 지8. 21 2

여 내 산 원 포

채취

여 상8 2. 21 3 2

망 사용 여 산 원 포

채취

에8 3. 21 4

여 산 원 식

에 라 용 산 원9. 22

리 여 포 채17

취 산 원 그 지

통 가공 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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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 용 산 원10. 22

리 여 보47 2

에 공사 거 같

여 보 에 산3

원 포 채취

에 라 용 산 원11. 22

리 여 허52 2

가 상 에 여 허가 지

니 고 거 허가내용과 다

게

27 과태료( )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500

과태료 과 다.

에 신고1. 11 1 2

지 니 고 어업

에2. 19 7 1 2

지 니

18 과태료 과( ) 27

에 과태료1 2

과 별 같다2 .

청 당 동

그 결과 등 고 여 별 에2

과태료 에2 1

그 리거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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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300

과 다.

1. 에 어질18

여 당1 2. 19 6 3

사 없 사 열람 거

에 라 용 산 원2. 22

리 여16

지 니

에 과태료1 2

통 에 라

청 과 징 다.

만 리 경우에도 과태료,

에 과27 1 2

태료 상 과 없다.

별 개* 2

O 상 식어업 신고(

에 경과 ) 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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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1 1 2

규 에 라 상 식어업 신고

그 신고어업 간만료 지

개 규 에 상9 1

식어업 허가 것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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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업 내 어업 개 개 내용

9 허가어업( ) 내 에 다

각 어 에 당 어업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허가 다.

망어업 망 사용1. ( ):刺網漁業

여 산동 포 어업

채포어업 식2. ( ):種苗採捕漁業

여 식어업 등에게

매 여 산동식

포 채취 어업

3. 연승어업 주 사용 여( ):延繩漁業

산동 포 어업

채취어업 망 망 림4. : ( )

산식 채취

9 허가어업( ) 내 에 다

각 어 에 당 어업

통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허가 다.

망어업 망 사용1. ( ):刺網漁業

여 산동 포 어업

채포어업 식2. ( ):種苗採捕漁業

여 식어업 등에게

매 여 산동식 포

채취 어업

3. 연승어업 주 사용 여( ):延繩漁業

산동 포 어업

채취어업 망 망 림4. : ( )

산식 채취

개 사 신1. : 1 8

개2.

상 식어업 허가 에-

허가어업 규

상 식어업 사 에 루어지-

것 보통 고 신고어업,

어 다보니 체계 지원

리 지 못 고 실

산 개 에 내-

식어업 경 상 어 움 고,

내 경쟁 강 어업,

시 보상 보 어

업 들 허가 에

지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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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사용 여 그

착 동 채취 거 포

어업

삭5. <2011.3.9>

6. 낭 망어업 낭 망( ):囊長網漁業 사

용 여 산동 포 어업

각망어업 각망7. ( ):角網漁業

여 산동 포 어업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어업 허가 에1

내 용도 원상태 경, ,

용에 상 고 여 다.

에 어업 규1

림 산식 다.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

용 어 사용 여 그

착 동 채취 거 포

어업

삭5.

6. 낭 망어업 낭 망 사( ):囊長網漁業

용 여 산동 포 어업

각망어업 각망7. ( ):角網漁業

여 산동 포 어업

8. 상 식어업 상에 시:

여 산동식 식 거

생산 어업( )種苗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어업 허가 에1

내 용도 원상태 경, ,

용에 상 고 여 다.

에 어업 규1

림 산식 다.

특별시 역시 도지사 특

에 상 식어업에-

도 에 산업 개 신2004

고 에 허가 므

평 차원에 허가

개 내용3.

내 어업 허가어업- 9 1

에 상 식어업 가

- 상 식어업 개 에

시 규 그

에 라 신고어업 에 상-

식어업 삭 것 시( 9

규 삭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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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 ”

다 어업 여) ( )漁業調整

경우에 림 산식 승

허가어업 업 역 규,

등 다.

별 도지사 시 도지사 라( “ ”

다 어업 여) ( )漁業調整

경우에 림 산식 승

허가어업 업 역 규,

등 다.

10 우( ) 에6 9

어업 허 허가 다 각

우 에 다.

어업 허 허가1.

지역 어업 공동

여 직 내 어업계(內水面

과 그 단체),漁業契

어업 허 허가 신청 어업2.

과 같 어업 경 거

에 사

내 어업개 산 에3.

경험과 실

10 우( ) 에6 9

어업 허 허가 다 각

우 에 다.

어업 허 허가1.

지역 어업 공동

여 직 내 어업계(內水面

과 그 단체),漁業契

어업 허 허가 신청 어업2.

과 같 어업 경 거

에 사

내 어업개 산 에3.

경험과 실

개 사1. : 2

개2.

우 규 에도- 2 1

고 지역 어업여건에 라 허가어,

업 우 에

다고 여 취지에1

다 미 여

지가 므 재, 1

살리 도 지 규 가 지 도

지역

주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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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고 지역 어업여건1

등 고 여 에 허가어업9

우 당 특별 도 시

말 울특별시가( ,

강 경우에 강 리에

업 말 다.

같다 울특별시가) (

강 경우에 울특별시

말 다 같다 다. )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우1 2

다 각 어 에

당 우 에

다 경우 특별 도 시.

에 내 어업 심

거쳐 다.

어업 허 허가1.

에 에 라22

특별 도 시 말(

울특별시가 강, 경

우에 강 리에 업

말 다 같다. ) 1

각 에 당 동 간 우

등에 지역 어업여건 고

여 울특별시가(

강 경우에 울특별시

말 다 같다 다. )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 우1 2

다 각 어 에

당 우 에

다 경우 특별 도 시.

에 내 어업 심

거쳐 다.

어업 허 허가1.

에 에 라22

개 내용3.

특별 도 시 각- 1

에 당 동 간 우 등

에 지역 어업여건 고 여

다고

것

-

다 에 도 람직



내 어업 신 개

189

내 어업 내 어업 개 개 내용

용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여 처

어업 허 허가 어2.

업 어 리 경 상태가 극

실 다고

에 라 어업 취득3. 7 1

다가 당 사 없 도

각 후단에3

내 어업 내 어업

내 어업에 식과

경험 사람 다.

경우 내 어업 과

운 등에 사 당 특별

도 시 다.

에도 고 산업4

에 시 산 원88

용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여 처

어업 허 허가 어2.

업 어 리 경 상태가 극

실 다고

에 라 어업 취득3. 7 1

다가 당 사 없 도

각 후단에3

내 어업 내 어업

내 어업에 식과

경험 사람 다.

경우 내 어업 과

운 등에 사 당 특별

도 시 다.

에도 고 산업4

에 시 산 원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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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도 경우 시 도 산(

원 말 다 같다 운. )

특별 도 시 시

산 원 여 내

어업 게

다.

특별 도 경우 시 도 산(

원 말 다 같다 운. )

특별 도 시 시

산 원 여 내

어업

게 다.

13 어업 간( ) 6 1

허어업 간1 10

다 다만 산 원 보 어. ,

업 여 통

경우에 그 간 내10

다.

허6 1 2 3

어업 허가어업, 9 1 11

신고어업 간 5

다 다만 공 사업 시 에 경. ,

우 그 에 통 경

13 어업 간( ) 6 1

허어업 간1 10

다 다만 산 원 보 어. ,

업 여 통

경우에 그 간 내10

다.

허6 1 2 3

어업 허가어업, 9 1 11

신고어업 간 5

다 다만 공 사업 시 에 경. ,

우 그 에 통 경

개 사 신1. : 4

개2.

과 에 간 연- 1 2

허용 어 허어업 ,

간 연 허용 지 간

만료 허가 새 신청 허

가어업 경우 어업실 량,

계 상습 등에

어업 리 강 에

간 연 허 거 허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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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그 간 내5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단 단1 , 2 , 10 3

각 16 1 1 2

에 당 사 가 경우

고 어업 가 신청 어업

허 간 만료 본1

본 간 내에2

간 연 허가 여 다 경우.

상에 걸쳐 연 허가2

에 연 허가 간 식어업 10

과 없고 그 허어,

업 과 없다5 .

우에 그 간 내5

다.

특별 도지사 시 청

단 단1 , 2 , 10 3

각 16 1 1 2

에 당 사 가 경우

고 어업 가 신청 어업

허 간 만료 본1

본 간 내에2

간 연 허가 여 다 경우.

상에 걸쳐 연 허가2

에 연 허가 간 식어업 10

과 없고 그 허어,

업 과 없다5 .

특별 도지사 시 청

허 허가어업 간

만료 경우에 허 간 연 신

청 거 허가 새 신청 고

내주지 것 타당 므 에

평가 근거규 마 고

개 내용3.

- 업실 어업 경 상태 어업, ,

료 등 평가 차 마

여 평가 통 어업 허 연

새 운 허가 등 것

다만 평가 차 시- ,

시 규 에 것 타당 ,

에 처 책결 어

것 므 동 규 개

에 포 시킬 것 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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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 업실 어업 경,

상태 어업 료 등 평가,

여 허가 여 결 다.

16 공 어업 등( )

특별 도지사 시 청

다 각 어 에 당

에 허 허가 신고 어업

지 거 어업 허

허가 취 다.

에 라 용 산업1. 22

지34 1 1 4 , 8

어 에 당9

다 에 라 당 에 어2.

업 거 지 여

가

에 라 용 산업3. 22

지 어35 1 5

16 공 어업 등( )

특별 도지사 시 청

다 각 어 에 당

에 허 허가 신고 어업

개월 내 간6

여 지 다.

산 원 식 보 여1.

경우

사훈 주 사 지 보2.

여 경우( )保衛

여 다고 어3.

청 경우

계4.

여( )水底電線

개 사 개1. : 1

리 신, 5

개2.

공 어업 지 사-

허 허가 취 질 달리

므 리 여 규 것 타당

어업 지 경우에도.

것 규 차원에 도

람직 것 보

참 산업 공- : 34 (

에 허어업 등),

허어업 취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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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 게 었

에 라 용 산 원4. 22

리 에35 1 5

산 원 식 승 지( )移植

니 고 산동식 내 에

식 거

경우

어 지5. 19

경우

에 여 내 산6. 21 2

원 포 채취 경우

어업 가 산업7. ,

산 원 리 거 ,

산업 산 원 리 에

처 그 건

경우

어업 가 과 어업에8.

승

규 산에

경우

다 에 라 당 에 어9.

업 거 지 여

가

시 청 어업 허

개 내용3.

공 어업 지 사-

규 었 산업 용 규 어

쓰도 고 내 어업에,

지 규 도

허 허가 신고어업 지 간- 6

개월 내

허 허가 취 사 역시 산-

업 상 용 규 어 규 고,

산 원 식승 에 규 신

당 규 시 것

취 사

- 어업 허 허가 취 에

체 사 시 규

처 에 규 신 시 규- :

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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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가 다 각 어

에 당 림 산식

에 라 어업 허 허

가 취 다 다만 에. , 1

당 경우에 그 허 취 여

다.

거짓 그1.

어업 허 허가 경우

어업 목 지 니2.

단체에 당 경우

어업 허 허가 가3.

에 라 용 산업22

규30 1 , 2 31

경우

어업 허 허가 가 다4.

사람에게 그 어업 경 사실

상 지 게 경우

어업 가 어업 경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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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별 도

지사 시 청 에게 1 에

공 어업 등 청

다.

지 규1 1 4

에 공 어업 등

차 에 라 공 어2

업 등 청 사

통 다.

각 어 에 당6. 1

경우

7. 에 산 원 식21 4

승 지 니 고 산동식 내

에 식 거

계 특별 도지

사 시 청 에게 에1

공 어업 등 청

다.

1 2 규 에 공

어업 등 차 3

에 라 공 어업 등

청 사 통

다.

에 처1 2

그 과

도 등 고 여 림 산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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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청(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16 1

어업 허 허가 취

청 여 다.

16 2 청( )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라16 1

어업 지 거 동,

에 라2 어업 허 허가

취 청 여 다.

개 사 내용 가1. :

개2.

청 차 허 허가 취 뿐-

만 니라 어업 지에도,

용 어 것 므 당 사

가

18 어질( ) 특별 도지사 시

청 내 산 원

식 보 내 생태계 보

어질 립 등( )遊漁秩序

여 통 에 라

시 등 어 에 여 어 시, ,

상 지역 등 다, .

18 어질( ) 특별 도지사

시 청 내 산

원 식 보 내 생태계

보 어질 립 등( )遊漁秩序

여 통 에

라 시 등 어 에 여 어 ,

시 상 지역 등 다, , .

동 계에 어업 허가

어객간 쟁 생 에

내 어업 단체 어 단체간

개 사 신1. : 2 , 3

개2.

동 계내에 허가 어업 과 어객-

과 쟁 생시 결 에

규 고

개 내용3.

어업 과 어객과 마찰에-

쟁 결 람직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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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통 쟁

다.

쟁2

등 사 통

다.

가 에 쟁 결

여 쟁 도

고

- 쟁 에

사 에 통 에

19 3 어도 리계 립( )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다 각

사 포 어도 리계

리계 라 다( “ ” ) 5

마다 립 시 여 다.

어도에 본목 진1.

2. 어도 사후 리에 사

어도 개 보 에 사3.

어도 리에 재4.

원 달에 사

그 에 어도 리5.

개 사 신1. : 19 3

원 재 사 계(2011. 10. )

개 내용2.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어도

사후 리 개 보 재원,

달 등에 사 포 어도

리계 마다 립 시 고5 ,

에 라 시 도지사 시 도어도

리계 시 청 시,

어도 리계 립 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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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림 산식 다

고 사

림 산식 리계

립 거 변경 경우에

계 지 단체

과 미리 여 다 다만. ,

통 경미 사 변

경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림 산식 리계

립 여 경우에

계 지 단

체 에게 료

다 경우 계.

지 단체 특별 사

없 에 여 다.

시 도지사 리계 에 라

매 시 도어도 리계 시 도계( “

라 다 립 시 여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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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 시 도계 에

라 매 시 어도 리계 (

시 계 라 다 립“ ” )

시 여 다.

시 도지사 시 청

각각 시 도계 시 계

립 에 미리 지역

계 내 어업계 주민 견,

들어 다 시 도계 시.

계 변경 에도 같다.

19 4 실태 사(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리 에 실태

사 고 그 결과 19

에 리계 시 도계3 ,

시 계 에 각각 여

다.

개 사 신1. : 19 4

원 재 사 계(2011. 10. )

개 내용2.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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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산식 지 단

체 에 실태 사1

여 에 계

지 단체 공공, ,

운 에 에 공

공 에, 19 2 3 어

도 그,

단체에 여 료

견 진 청 다 경우.

계 등 특별 사

가 없 에 여 다.

에 실태 사 시1

그 에 사,

통 다.

실태 사 고,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실태 사 어도

리에 운

도

19 5 어도 리( )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에19 4

개 사 신1. : 19 5

원 재 사 계(20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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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사 어도 리에

운 다.

림 산식 에1

운

여 경우에

운 에 탁

다.

에1

운 에 탁에 사2

림 산식 다.

개 내용2.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리 등에

실태 사 고,

림 산식 어도 체계

리 여 실태 사 어도

리에 운

도

19 6 어도 사후 리(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리 여 계

공 원에게 다 각 사

게 다 경우 사.

열람 공 원 그 타

내 지니고 계 에게

개 사 신1. : 19 6

원 재 사 계(2011. 10. )

개 내용2.

어도 리 여 계-

공 원에게 어도 리 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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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여 다.

어도 리 지 실태 사1.

어도 타당 사2.

에 라 어도3. 19 2 3

계 열람

에 라 어도19 2 3

림 산식

에 라 어도

개 보 등 사후 리 여

그에,

다 경우 가 지 단.

체 어도 에 여 어도

사후 리 등에 경 산

에 지원 다.

에 라 사 열람1

에 계 당 사 없

거 여

니 다.

어도 타당 사 등

게 고 어도 에 여,

사후 리 보 도 ,

에 경 지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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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 ( )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가 에19 6 2 사

후 리 지 니 여 어

도 리에 지 우 가

다고 통

에 라 시 거

다.

림 산식 지 단

체 에 라 어19 2 3

도가 천에 여 19 4

에 실태 사 19 6 1

에 사 결과 어도 가 가

경우 당 에

여 어도 가 다.

경우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에

개 사 신1. : 19 7

원 재 사 계(2011. 10. )

개 내용2.

림 산식 지 단체-

어도 가 사후 리

지 니 여 어도 리에

지 우 가 다고

시 거

고 어도가 천에,

여 실태 사 등 결과 어도

가 가 경우 당

에 여 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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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도 가 에 경

산 에 지원 다.

신< > 21 3 상 망 사용 지(2

승 ) 내 어업에 상2

망 사용 지 다 다만 시 도. ,

지사 승 경우에 그러

지 니 다.

시 도지사 허가

도립 내 연 에 어 상 어

에 사용시 망목 그, ,

등에 사 뢰 여 그

결과 참고 다.

시 도지사 승 차에

사 림 산식 다.

본 다 각 에 당1

경우 시 청 허,

가 산 원 포 채취

에게 용 지 니 다.

개 사 신1. : 21 3

개2.

산 원 별 포 채취- ,

지 산 원 리 에 2

상 망 사용 지 어 . 단,

림 산식 승 거 ,

통 역에 여

가 고

실 내 어업 들 에-

지만 어 도 생산량 보

망 사용 경우가3 많

므 상 망 건 지, 2

것 니라 건에 라 2

상 망 사용 승 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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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업 가 식어 에 식1.

포 채취 경우

연 사 시험 여2.

경우

산 원 목 어미고3.

보 어 귀량

사 등 경우

4. 산 원 식 여 경우

지 용도 공5. 2 4

산 원 포 채취 경우

라 산 원 리 규 참고- ,

여 상 망 사용에 규2

신 도

개 내용3.

상 망 사용 원 지- 2

시 도지사 승 경우,

에 가 승 여 결

에 도립 내 연

에 타당 여 에 검 청

여 그 결과 참고 도

상 망 사용 지에 규- 2

용 지 사 직

규

신< > 21 4 산 원 복 식(

지 승 ) 림 산식

내 산 원

복 여 산 원 식 ,

개 사 신1. : 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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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승 다.

다 각 에 라 림1

산식 승 다.

산 원 에 여 식1.

생산 시 에

산 원 에 여2.

등에3

림 산식 여 고시3.

산 원

에 승 차2

에 사 림 산식

다.

개2.

내 산 원 보 산-

원 내 에

승 므 에

근거규 신

개 내용3.

재 내 어업 에 당 규 없-

어 산 원 리 규 용

고

- 에 산 원 식 승 에,

립 산과 원 도

어 규 에 당 에,

규 용 보다 내 어업

에 직 산 원 식 지, ,

승 규 것 타당

25 ( ) 다 각 어 에

당 징역1

25 ( ) 다 각 어 에

당 징역1

개 사 신1. : 8 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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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에 처 다500 .

에1. 6 1 9 1

허 허가 지 니 고 어

업

거짓 그2.

에6 1 9 1

허 허가

에 어업3. 16 1

지 처

에 어 지4. 19

여 천5. 19 2 1

어 동통 개 지

니

에 시 도지사6. 19 2 2

시 청 어업

여 천7. 19 2 3

만원 에 처 다500 .

에1. 6 1 9 1

허 허가 지 니 고 어

업

거짓 그2.

에6 1 9 1

허 허가

에 어업3. 16 1

지 처

에 어 지4. 19

여 천5. 19 2 1

어 동통 개 지

니

에 시 도지사6. 19 2 2

시 청 어업

여 천7. 19 2 3

개2.

신 에- 21 3, 21 4

사 가

개 내용3.

참< >

- 산 원 리8 2 : 65 ( )

에5 23 3

여 상 망 사용 여 산 원2

포 채취 천만원1

에 처 다.

- 산 원 리8 3 : 64 ( )

에 에5 35 1 5

여 산 원 식

에 징역2

천만원 에 처 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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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 니 거 어도

지 니

에 포 채취 지8. 21 2

여 내 산 원 포

채취

에 라 용 산 원9. 22

리 여 포 채17

취 산 원 그 지

통 가공 보 매

에 라 용 산 원10. 22

리 여 보47 2

에 공사 거 같

여 보 에 산3

개 지 니 거 어도

지 니

에 포 채취 지8. 21 2

여 내 산 원 포

채취

여 상8 2. 21 3 2

망 사용 여 산 원 포

채취

에8 3. 21 4

여 산 원 식

에 라 용 산 원9. 22

리 여 포 채17

취 산 원 그 지

통 가공 보 매

에 라 용 산 원10. 22

리 여 보47 2

에 공사 거 같

여 보 에 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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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포 채취

에 라 용 산 원11. 22

리 여 허52 2 가

상 에 여 허가 지 니

고 거 허가내용과 다

게

원 포 채취

에 라 용 산 원11. 22

리 여 허52 2

가 상 에 여 허가 지

니 고 거 허가내용과 다

게

27 과태료( ) 11 1 2

에 신고 지 니 고 어업

에게 만원 과태500

료 과 다.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300

과 다.

1. 에 어질18

27 과태료( )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500

과태료 과 다.

1. 에 신고11 1 2

지 니 고 어업

에2. 19 7 1 2

지 니

다 각 어 에 당

에게 만원 과태료300

과 다.

1. 에 어질18

개 사1. : 1 1,2 ,

에 가2 1 2

개2.

내 어업 개 에- 19

신 에 라 동6 19 7

사 에 도 과태료

과 고

개 내용3.

에- 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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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 용 산 원2. 22

리 여16

지 니

에 과태료1 2

통 에 라 청

과 징 다.

여 당1 2. 19 6 3

사 없 사 열람 거

에 라 용 산 원2. 22

리 여16

지 니

에 과태료1 2

통 에 라

청 과 징 다.

에 만원 과500

태료 과 고, 19 6 3

에 만원300

과태료 과

- 에 라 시 별 과태료 과2

에도 에 규 가

시 공포후 개월 경( ) 00

과 시 다.

상 식어업 신고(

에 경과 ) 시 당시

11 1 2

규 에 라 상 식어업 신고

그 신고어업 간만료

개 사 에 경과 규1. :

개2.

상 식어업 경우 신고어업에 허-

가어업 변경 었 에,

시 당시 신고 상 식어업에

간 만료 지

에 상 식어업 허가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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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 규 에9 1

상 식어업 허가 것

본다.

것 보 경과규

개 내용3.

산업 규 참 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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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업 시 내 어업 시 개 개 내용

7 어업허가 신청( ) 9 1

에 어업 허가

어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어 사용 여,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시업 경우에 에

여 림 산식

시 갖 어 각각 어업 허

가 신청 여 다.

에 어업 허가9 1

내 어업 허가신

청 허가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개< 2010.

8.11>

7 어업허가 신청( ) 9 1

에 어업 허가

어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어 사용 여,

업 어업 경우에 어 에

여, 상 식어업 경우에

시 에 여 림 산식

시 갖 어 각각 어

업 허가 신청 여 다.

에 어업 허가9 1

내 어업 허가신

청 허가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개 사1. :

개2.

허가어업에 시업- 9

시 시7 1

업 삭 고 상 식어,

업 새 게 허가어업 에

라 상 식어업에 내용 체

개 내용3.

상 식어업 경우에 시 에-

허가 신청 것 므 당 내,

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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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고어업( ) 에11 1

통 어업 란 다“ ”

각 같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1. :

포 어업

어살어업 천에 어살 여2. :

산동 포 어업

통 어업 통 사용 여 산동3. :

포 어업

시어업 시 산동4. :

포 어업

상 식어업 상에 시5. :

여 산동식 식

거 생산 어업( )種苗

6. 상어 식어업 실내에 시:

곱미 상( 16.5

것 다 여 상)

어 식 거 생산 어업

9 신고어업( ) 에11 1

통 어업 란 다“ ”

각 같다.

망어업 망 사용 여 산동1. :

포 어업

어살어업 천에 어살 여2. :

산동 포 어업

통 어업 통 사용 여 산동3. :

포 어업

시어업 시 산동4. :

포 어업

삭5. ( )

6. 상어 식어업 실내에: 시

곱미( 16.5 상

것 다 여) 상

어 식 거 생산 어업

개 사 삭1. : 1 5

개 내용2.

상 식어업 허가 에-

라 신고어업 에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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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11 1 2

어업 신고 내 어

업신고 다 각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지 어업1. 1 1 4 :

신고 주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2. 1 5 6 11 2

어업 시 주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신고 내2

어업 신고 신고 에게 내

주어 다.

에 라11 1 2

어업 신고 내 어

업신고 다 각 에 라

특별 도지사 시 청

에게 여 다.

지 어업1. 1 1 4 :

신고 주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2. 1 5 6 11 2

어업 시 주 지:

특별 도지사 시 청

특별 도지사 시 청

에 신고 내2

어업 신고 신고 에게 내

주어 다.

신< > 15 2 어도 리계 경미 사(

변경) 단 에19 3 2

개 사 신1. :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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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경미 사“ ”

란 19 3 1 1 4

사 사 말 다.

개2.

내 어업 개- 19 3 2

에 통 에 사 “

통 경미 사 규”

개 내용3.

사 에 라 경미 사- ‘ ’

에 규 계 에 포 어

사 것 극 규

신< > 15 3 실태 사 등( )

림 산식 19

에 실태 사 실태4 3 ( “

사 라 다 다 각 에” )

라 실시 다.

사 에1. : 19 3 1

어도 리계 립에 용

개 사 신1. : 15 3

개2.

내 어업 개- 19 4 3

에 라 실태 사 시

등 그 에 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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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다 실시 사5

시 사 어도 리에2. :

용 여 다고

경우 실시 사

실태 사에 다 각 사

포 어 다.

어도 리 등1.

동

어도 등 연 개2.

보

어도 그램3.

지원 규

4. 그 에 어도 리

책 립 시 에 사

림 산식 실태 사

에 사 상 사,

시 사 등 포 사계,

립 고 실시 여 다.

개 내용3.

에 실태 사 사- 1

시 사 고 사 마다, 5

실시 고 시 사 다고,

경우에 실시 도

에 실태 사 규- 2

에 실태 사 규- 4

고 에 에 규 것 에, 5

실태 사 에 여

림 산식 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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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사 지 사 원

고 통계 료 헌 등 통,

간 사 병 다.

지에 규1 4

사 에 실태 사

여 사 림 산식

다.

신< > 15 4 등( ) 림 산식

지 단체 사

후 리 지 니 여 어

도 리에 지 우 가

경우 어도 에게 시

다 에 어도 에게 그.

사 간 등

통보 여 다.

에 라1

림 산식 에 라 어도 사후

리 여 다.

개 사 신1. : 15 4

개2.

개 에 라 어- 19 7 1

도 가 사후 리 지

니 경우 시 등

므 에 규

개 내용3.

시 다 근거- 1

규 고 시 등,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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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 어도 사후 리1

어도 리

각 에 맞도19 6

여 다.

에1

천재 지변 그 에 득 사

여 간 내에

료 없 경우에 그 간

료 지 림 산식3

지 단체 에게

간 연 신청 여 다.

에1

그 15

내에 별지 식1

료통보 에 다 각 첨

여 림 산식 지

단체 에게 여 다.

료1.

사후 리 19

에 라 어도6

리 것 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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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림 산식 지 단

체 에 료5

통보 에 그 통보

내에15

료 여 여 다.

18 과태료 과( ) 27

에 과태료1 2

과 별 같다2 .

청 당 동

그 결과 등 고 여 별 에2

과태료 에2 1

그 리거 다 다.

만 리 경우에도 과태료,

에 과태27 1 2

료 상 과 없다.

18 과태료 과( ) 27

에 과태료 과1 2

별 같다2 .

청 당 동

그 결과 등 고 여 별 에2

과태료 에2 1

그 리거 다 다.

만 리 경우에도 과태료,

에 과27 1 2 태

료 상 과 없다.

별* 2

개 사 에 별1. : 18 [ 2]

개

개2.

별 과태료 과- [ 2]

경 에 계없

규 어 어 리 지

므 개 고 내 어업,

개 에 신 과태료 과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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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업 시 규 내 어업 시 규 개 개 내용

7 허가어업 규( )

에 허가어업 규9 3

별 과 같다3 .

7 허가어업 규( )

에 허가어업 규9 3

별 과 같다3 .

별* 3

1. 개 사 에 별 개: 7 [ 3]

개2.

상 식어업 허가 시-

허가어업들과 마찬가지 식

규 에 라 시

규 별 에 상 식어업 시 규3

규

개 내용3.

에 규 어 망 연승- , ,

채취 낭 망 각망 어업 고, 1. ,

상 식어업 여 식2.

시 규 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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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 시 등( ) 7 1

에 라 시 에 여

시 다 각 같다.

리 상 싯 가 경우1. (

만 당 다)

간 실2.

폐 처리 거 보3.

시

시 간4. ( )立看板

8 삭 개 사 삭1. :

개 내용2.

시 리 에 라 내-

어업 에 규 시 규

삭

9 어업 신고( ) 9 2

에 내 어업신고 별지 6

식과 같다.

에 신고 에 다 각1

첨 여 다.

등1. ,

사본 어 사용 경우1 (

에만 다)

9 어업 신고( ) 9 2

에 내 어업신고 별지 6

식과 같다.

에 신고 에 다 각1

첨 여 다.

등1. ,

사본 어 사용 경우1 (

에만 다)

개 사 에 상 식어업1. : 2

삭

개 내용2.

상 식어업 신고어업에 삭 에-

라 신고 차에 상 식어업에

내용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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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식어업 상어 식어업

경우 시 사용

시 도 시 계(

도 도 포 시,

등 볼 어

다 각) 1

2. 상어 식어업 경우 시

사용

시 도 시 계도 도 포(

시 등,

볼 어 다 각) 1

신< > 15 2 처( )

에 처16 5

별 과 같다6 .

에 처 통지 별지1

식에 처 통지 에OO

시 청 처,

통지 에 별지 OO

식에 처 에 그 내

용 재 여 다.

시 청 사 내

용 보 그 도가 경미 거

개 사 신1. :

개2.

에 처 에 규- 16 5

신 에 라 시 규

에 도 내용 별. 6

신 여 규 도 .

개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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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 특별 사 가 다고

경우에 별 처6

에도 고 그 처 감경

다 경우 감경량 당 처.

과 지 니 도2 1

여 다.

신< > 21 2 어도 리 운 등( )

림 산식

도 변경 등

그램 보 가

경우에 신 게 여

다.

림 산식

에 어도에 보 별도

에 게 보 여

다.

림 산식

개 사1. : 21 2 21 3

신

개2.

내 어업 개- 19

에 라 어도 리5 3

운 탁에 사

규

개 내용3.

에 어도 리-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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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 보가 지 도

여 다.

21 3 탁 등( ) 림 산

식 어도 리

운 에 업 탁 경우

탁 단체 탁사업( “

라 다 다 각 업 가 포” )

탁계 여 다.

1. 어도 리 체계 계

어도 리 체계2.

운 컴퓨 통신 등

리

등에 보 리3.

어도 리 에4.

사 각 료 사

5. 어도 리 체계 운

운 에 여 도 변경에 신

별도 에 보 에, ,

사 신 보 지 도,

것 규 고

어도 리 운- 21 3

업 탁에 규 탁,

계 에 포 사 과 탁사업 에

게 운 계 과

재 지원 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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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단체에 어도 리6.

체계 운 지원

그 에 림 산 다7.

고 업

림 산식 탁사업 에

게 그 연도 탁업 진실 과 다

연도 진계 게 다.

림 산식 탁사업

가 어도 리 체계 원 운

도

지원 다.

신< > 23 상 망 사용 승(2 )

에 라 어업 허6 9

허가 취득 가 상 망2

사용 승 별지 O

식 사용승 신청 여 시

개 사 신1. : 23

개2.

상 망 사용 지 승 에- 2

규 개 에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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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여 다.

시 도지사 에 라 사용승1

신청 그 사용승

산 원 보 에 지 없 지 여

에 여 도립 내 연 에

검 청 다.

청 도립 내2

연 다 각 사 에

여 검 후 검 결과 시도지

사에게 여 다.

사용승 가 간 시1.

사용승 시 포 산2.

원 상 어 량

사용승 가 상 망3. 2

규 그 규격

사용승 가 건4.

사용승 시 산 원 복 보5.

에 사

신 에 라 시 도지사3

승 차에 사 규

개 내용3.

상 망 사용승 신- 1 2

청 차 규

사용승 신청 시도지- 2

사가 산 원 보 에 지 없 지

여 에 도립 내 연 에

검 청 검, 3

사 규 고

시도지사가 도립 내 연- 4

검 결과 탕 승 여

결 고 그 결과 통지에, 5

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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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 산 원 보 에 지 없6.

지 사

시도지사 에 라 도립 내3

연 사용승

가 건 에 다 각

사 고 여 사용승

상 고 상,

에게 별지 식 상O 2

망 사용승 다.

1. 신청 사용승 신청 에

업 실

에 라 도립 내 연2. 3

검 결과

그 에 시도지사가 사용승 과3.

여 다고 사

시도지사 에 라 사용승4

상 에 그

다 각 사람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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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내 연1.

사용승 시2.

청

신< > 24 산 원 식 승(

차) 에 산 원21 4

식 승 차 산

원 리 시 규 17 18

용 다.

개 사 신1. : 24

개2.

산 원 식 승 에 규-

개 에 신 에21 4

라 승 차에

사 규

개 내용3.

산 원 리 시 규- 17

그 용 여도 므18

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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